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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2010 심해  자원개발 제도분석

II.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우리나라가 심해  물자원 개발사업을 시작한지 약20년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육지

면 이 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는 필연 으로 바다로 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 상  하나가 심해 에 있는 물자원을 개발하는 것이고, 이러한 

물자원개발은 국내 기간산업에 필수 인 략 속을 안정 으로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측면과 해양경제 토의 확장이라는 목표가 있다. 클라리온-클리퍼톤 

해역에서 2002년에 7.5㎢의 단독개발 구 확보는 우리나라의 경제 토로서 해외에 토

를 확보한 최 의 성과라고 평가되고 있다. 동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제 인 효과는 

년 300만톤 채 시 연간 1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되었었다. 

국제 으로 심해  물자원 개발 기인 1980년 에 상업  개발이 2010년 경에는 이

루어지리라고 측되었으나 국제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상업화 시기가 지속 으로 연기

되면서 재는 2020년 이후를 상업시기로 꼽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사

업으로 거의 20년간을 수행해 오면서 사업주무부처와 연구기  모두가 사업의 장기화에 

따라 사업수행 로드맵을 수차례 변경하 다. 일본의 경우에도 1981년에 시작된 이래 17년

간 총 4회에 걸친 연구계획 수정을 통해 2000m  채 장비 해상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2000년 8월 국가과학기술 원회에서 의결된 ‘심해  물자원개발사업 추진계획’에 의

하면 2010년까지 약 1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련기술을 모두 개발하고 2010년 이

후에는 상업생산을 비하기로 하 으나 사업비 투자가 당 산의 60%에 그치고 선행

국의 기술보호주의에 따라 핵심기술을 독자개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도로 집약

된 기술을 요구하는 심해  개발을 한 핵심기술 확보  시험은 장기간의 연구개발기

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다. 

심해  물자원의 상업개발을 해 우리나라는 2012년 1,000m 비 채 시험, 2015년 

2,000m 해역 통합채  실증시험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집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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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는 계획된 일정  산 하에서 실증시험 비가 원활하게 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나, 양 분야는 2012년 1,000m 실증시험을 앞두고 집행 산 과집행을 요구함

으로서 개발지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그간 채 분야를 집 과 양

분야로 구분 추진함으로써 일부 제작사양에 한 이견  역할분담, 통합을 한 시간 

 비용 소모 등에 한 비효율  요소가 발생하 다. 

올해에 심해  자원개발에 있어 주목할만한 것은 Fiji정부가 이사회에 망간단괴 개발

을 한 업규칙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Fiji정부의 요청은 심

해  자원개발이 이제는 목 에 다가 온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의 근 에는 통가와 나우루가 유보 구에 신청한 탐사계획의 실질 인 주체인 노틸

러스사가 2018년부터 4만톤 규모의 시험채 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에 근거한 것으로 

단된다. 심해  자원개발의 상업개발 시 을 측하는 것은 쉽지 아니하나 일본과 미국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20년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심해  물자원의 상업  개발을 해서는 분야별 실용기술이 확보되었는가 하는 것

이 건이 되고 있는데, 년도 연구사업은 2015년 2,000m 통합 채 실증시험을 앞두고 

2013년부터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수 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기업의 사업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을 맞추어 연구사업을 수행하 다. 이를 해 ISA(ISA)에서 논의되

는 쟁 사항과 우리나라의 응방안 수립, 국제 물시장 수 동향  속가격 분석, 민

감기업 참여 활성화 방안 수립, 육상 상과 심해  망간단괴 개발비용을 비교분석하고 

상업생산시기를 측하는 등 법․경제  인 라 확충 방법에  연구목 을 두었으며 

다음과 같이 연구목표를 설정하 다.  

첫째, 심해 자원개발을 해서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으

로 논의되고 있는 핵심의제에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 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

여야 한다. 이를 해서는 심해  자원개발과 련된 국제  환경변화에 능동 으로 

응하기 해 련국들과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주요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정부

의 합리 인 응방안을 수립하는데 조력하고자 하 다. 

둘째, 심해 물자원 개발은 국제 속 물시장에서의 물가격과 련기술의 확립에 의

존하고 있기 때문에 망간단괴 함유 4  속인 동, 니 , 코발트, 망간을 상으로 세계 매

장량, 생산량, 소비량, 가격 등을 심으로 국제 물시장의 동향, 심해  물자원의 속가

격  수 동향을 분석하여 심해 물자원 개발의 략 인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 다. 

셋째, 2013년 2,000m 통합 채 실증시험을 앞두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해서는 민간

기업들이 심해 자원개발 국가 R&D에 참여하는데 있어 투자제약요인들은 무엇이고 이러한 제약

요인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개선하는가 하는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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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의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서는 육

상 상 개발비용과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을 산정하여 비교하는 과정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즉, 육상 상 개발비용이 심해  망간단괴 개발비용을 추월하는 시 을 

찾음으로써 심해  자원개발의 상업화 시 을 측하고자 하 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범

 태평양 심해  물자원의 상업개발을 한 법 ․경제  인 라를 제공하기 해 

그동안 수행되었던 ISA 등 국제동향, 속 물시장 수 동향  속가격분석,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육상 상과 심해  망간단괴 개발비용 비교 분석  상업생산시

기 측을 수행하 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본 연구수행의 목 과 필요성을 시하 다. 특히 본 사업의 성공

을 해서는 2013년부터 민간기업 참여가 필수 이며 이를 한 제반 연구내용에 해 

시함으로써 올해 연구사업의 주요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시 하 다. 

제2장은 해 열수 상 규칙이 작년도에 채택된 이후 번 회기부터는 망간각 탐사규

칙(안)에 한 논의  응방안을 제시하 다. 탐사규칙의 부분 규정은 해 열수 상

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 구 크기와 설정 방식, 신청비(납부방식), 구포기

(연차)  최종 구면 에 하여는 국가별 이해가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 있다. 핵심 사

안을 제외하고 부분의 사안이 통과되었다는 에서, 우리나라는 일부 사안( 구포기, 

신청비, 복 구) 등에 하여는 국등과 략  연계를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신

청방식 등에 하여는 별도의 혹은 아국의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응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태평양을 상으로 하는 연구 수행(‘97년부터 ’04년) 실 은 있으

나 망간각 후보 구 선정 자료 확보에는 부족하고 재 지된 탐사를 조속히 재개하는 

등의 조치를 조기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제3장은 국제 물시장의 동향과 심해  물자원의 가격  수 동향을 분석하기 

해 망간단괴 함유 4  속인 동, 니 , 코발트, 망간을 상으로 세계 매장량, 생산량, 

소비량, 가격과 국내 수 동향을 분석하 다. 2003년 이후 등하던 물자원의 가격은 

2008년 후반 융 기로 인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2010년에는 경제의 불

확실성이 차츰 회복되면서 가격이 다시 상승하 다. 하지만 2011년 하반기 유로존 재정

기라는 돌발 인 악재로 인해 속가격은 등락을 반복 이어서 지속 인 모니터링

을 통해 물자원개발을 한 기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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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은 심해 물자원 개발을 한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이를 

해 민간기업들이 국가 R&D에 참여하는데 있어 투자제약요인을 악하고 이를 제거하

거나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 리규정을 상으로 

민간기업의 국가연구개발 참여 련제도, 정부의 출연  지원조건과 함께 민간기업이 국

가 R&D사업에 참여하는데 애로사항,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 다. 그리고 2013년 

민간자본의 유치를 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결정요인, 심해 자원개발에 용가능한 

국내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제도가 충분한지,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하지 않는지를 

검토하고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를 도출하 다. 여기서 도출된 핵심요소들은 향후 

심해  물자원을 개발하기 한 입법에 포함시킴으로써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5장은 육상 상의 개발비용을 심해  망간단괴 개발비용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상업

생산시기를 측하 다.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시기에 상업생산시기의 측은 정부

와 기업 모두에게 필요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재는 육상 상의 개발비용이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보다 낮으나 육상자원의 고갈화에 따른 채굴비용 등이 진 으

로 높아지는 반면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은 기술개발로 인한 비용 감소가 견

된다. 따라서, 2023년경에는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사업이 육상 상 개발사업에 비해 

보다 나은 상업성을 확보하게 되어 본격 으로 개발될 것이므로 지 부터 심해  망간단

괴 상 개발을 한 투자를 늘리면서 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심해  물자원의 

좀더 정확한 상업생산시기를 측하기 해서는 향후 심해  물자원 개발사업의 사업

성(재무  타당성) 분석, 과학  계량경제 모형을 용한 국제 물가격의 합리  측, 

육상 상 개발의 환경비용 평가 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제6장은 결론부분으로서 각 장의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향후 진행하여야 할 방향에 

한 당 성을 강조하 다. 

IV. 연구개발 결과

 제17차 회기에서 나타난 요한 변화 의 하나는 망간단괴에 새로운 체약자가 등장

하 다는 과, 이 체약자의 탐사 구 신청 지역이 유보 구라는 이다. Nautilus의 자

회사인 NORI와 TOML은 2008년에 제출한 바 있는 자료  소유권  회사 리, 자  

등에 한 새로운 정보를 수록하여 다시 제출하고 망간단괴 탐사계획서 승인을 요청하

으며, 이사회는 이들의 탐사계획 신청을 승인하 다. 특히 NORI는 심해  유보 구에 

한 탐사계획을 신청하 으며, 이사회의 결정은 최 의 유보 구 탐사계획서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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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심해 자원 탐사신청서의 승인과 함께 제17차 회기의 주요 이슈 의 하나는 망

간단괴 개발규칙 논의의 시작을 들 수 있다. 이는 ISA와 국제사회가 심해  사업의 개발이 

임박했다는 것에 한 비작업이자, 기술  개발의 성숙도 혹은 그 기 를 반 하는 것이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즉 우리나라의 심해  사업 추진체계가 연구개발 사업 단계에

서 사업화 단계로 진  환을 꾀하여야 할 단계에 이르 다는 것, 그리고 향후 상업단

계에서의 추진체계와 제도  구축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이번 회기에서는 심해  망간단괴 뿐만 아니라 해 열수 상에 한 국과 러시

아의 탐사신청서가 수되었는데, 국은 인도양 남서부 ridge 부근에, 러시아는 서양 

앙해령에 한 탐사계획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 다. 

망간단괴, 해 열수 상 탐사규칙 제정에 이어 심해 의 핵심자원  하나인 망각간 

탐사규칙 논의 한 채택단계에 진입하 는데, 재 핵심 이슈를 제외한 부분의 조항

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2012년 제18차 회기에서는 망간각 탐사규칙이 무난히 채택ㄷㄱ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구 확보 가능성과 정책  단의 시 성, 산 문

제가 연계될 경우 등을 고려하여 기존 심해  사업과의 산 조정을 통한 조기 연구개발 

개시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물시장의 동향  심해  물자원의 가격  수  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2003년 이후 등하던 물자원의 가격은 2008년 후반 융 기로 인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차츰 회복되는 듯 했으나 2011년 하반기 유로존 재정 기라는 돌발 인 악재로 

인해 속가격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 듯 로벌 경기침체의 우려로 세계시장이 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해  물자

원(동, 니 , 코발트, 망간)의 가격 역시 2010년 비 1.6% 하락하 지만, 2011년 동의 가

격은 사상 최고가격인 톤당 1만 달러를 돌 하기도 하여 년 비 20.9% 상승하 다. 

동 생산량은 2009년 1,578만 5,000톤에서 2010년 1,617만 5,000톤으로 년 비 

2.47% 증가하 으며, 2010년 소비량은 년 비 4.61% 증가한 1,910만 9,300톤이었

다. 2011년 동의 가격은 세계 경기가 차츰 회복되면서 년 비 20.94% 증가한 톤당  

8,934.9달러로 나타났다.  

니 의 생산량은 2009년 142만 6,000톤에서 2010년 154만 9,000톤으로 년 비 

8.63% 증가하 으며, 2010년 소비량은 년 비 15.45% 증가한 151만 800톤이었다. 

2011년 니 의 가격은 톤당 23,325.4달러로 년 비 7.59% 증가하 다.

코발트의 생산량은 2009년 6만 1,800톤에서 2010년 8만 8,300톤으로 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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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 증가하 으며, 2010년 소비량은 년 비 8.93% 증가한 5만 6,000톤이었다. 

2011년 코발트의 가격은 년 비 14.35% 감소한 톤당 39,947.5달러 다.

망간의 생산량은 2009년 966만 4,000톤에서 2010년 1,292만 톤으로 년 비 

33.69% 증가하 으며, 2008년 소비량은 년 비 7.2% 증가한 1,329만 톤이었다. 

2011년 망간의 가격은 페로망간의 경우 년 비 15.88% 감소한 톤당 2,403.7달러로 

나타났으며, 실리코망간의 경우 년 비 6.22% 감소한 톤당 1,326.1달러 다.

와 같은 심해  자원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볼 때, 이제 심해 자원

개발사업은 실질 인 상업생산을 목표로 한 실용화 기술개발 단계에 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 결과물의 수요자이며 개발기술 실용화의 주체인 민간기업들의 

극 인 참여가 필요한 시 에 와 있다. 민간기업들은 심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특화된 

기술역량을 극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 간에 연구성과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사업이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트 쉽 형태로 추진된다면 

심해 자원의 상업개발을 한 노력은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한 민간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하여 요청되는 주요 사항 가운데 하나는 이들 기

업들을 안정 이고 장기 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 때 무엇보

다도 요한 것은 해당 정책지원이 얼마만큼 기업들의 요구를 실제 으로 반 하는가 여

부이다. 그러한 요구를 악하기 하여 기업들을 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기업들이 

심해 자원개발사업에 한 참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와 이익

의 창출에 있었으며, 따라서 기업들이 투자자 의 회수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안정 으로 

투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과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한 심해

물자원의 종류, 양, 시장가격 등에 한 정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행 법제 하에서 심해 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해외자원개발 사

업법」에 따른 제도를 이용하는 것과, 지식경제부의 성공불융자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그

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외자원개발에 한 투자 진 규정에 따라 조세혜택을 받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 법제는 부분 타국의 배타  경제수역 내에서 수행

되는 자원개발 사업을 상으로 하는 반면, 심해  사업은 공해 상에서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제만으로 심해  사업을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상된다.

한편, 심해  망간단괴 사업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통가 해 열수 상 개

발사업의 경우, 경제성평가 결과 물자원의 상업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명되면 탐

사단계에서 자 을 투자한 기업들에게 통가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구에 한 개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통가 투자 액을 타 지역 투자 액으로 인정해 으로써, 민간기업들

의 투자 리스크 완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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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망간단괴 개발사업 역시 사업의 성공시에는 기업들에게 독 개발권 인정  기술

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실패시에는 망간단괴 이외의 심해 자원 개발에 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망간단괴에 한 투자 액을 인정하는 등 투자에 한 보장제도

를 마련한다면 기업들의 보다 극 인 참여를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편, 이러한 심해 물자원개발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서는 육상

상의 개발비용과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에 한 비교가 필수 이라 할 수 있

다. 즉 육상 상 개발비용과 심해  망간단괴 개발비용을 합리 으로 추정하여 서로 비

교함으로써 자가 후자보다 커지는 시 , 즉 심해  망간단괴의 상업생산시기에 한 

측이 요구되는 것이다. 

먼 , 제품의 가격은 일반 으로 제품의 개발비용과 비례 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서 

종별 가격 한 종별 개발비용과 비례 계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심해  망간단괴 

개발사업과 련한 최근의 종별 시장가격은 망간이 1톤 당 2,545달러, 구리는 1톤 당 

5,150달러, 니 이 1톤 당 14,655달러, 코발트가 1톤 당 38,360달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육상 상 개발비용을 추정하면 망간 1 운드 당 0.79달러, 구리 1 운드 

당 1.60달러, 니  1 운드 당 4.55달러, 코발트가 1 운드 당 11.92달러이며, 이러한 육상

상 자원개발은 향후 경제성 있는 매장량의 감소와 함께 환경비용의 증가, 에 지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종에 계없이 꾸 히 그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측되었다. 

심해  망간단괴의 개발비용은 재 망간 1 운드 당 16.76달러, 구리 1 운드 당 1.43

달러, 니  1 운드 당 4.80달러, 코발트가 1 운드 당 2.28달러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

히 심해  망간단괴 개발의 경우 기술력의 발달, 량생산 가능, 기존탐사 자료의 이용 

가능 등이 원인이 되어 향후 개발비용이 하락할 것이며, 구체 으로 10년 후에는 -2.94%, 

30년 후에는 -14.60% 하락할 것으로 측되었다.   

분석 결과 심해  망간단괴 개발비용이 육상 상 개발비용보다 낮아지는 시 은 2023

년이 될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이 시기가 되면 심해  망간단괴 개발사업은 비

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측할 수 있다. 따라서 상업생산시기까지 정부는 

지속 인 투자를 하되, 이제는 민간의 참여도 유도하여 정부의 투자와 민간의 응투자

가 함께 시 지 효과를 내면서 개발 성과가 민간으로 이양되어 고용창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V. 활용계획

본 연구의 결과는 심해  물자원개발을 한 국가정책의 기 자료로 활용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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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목

우리나라가 심해  물자원 개발사업을 시작한지 약20년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육지

면 이 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는 필연 으로 바다로 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 상  하나가 심해 에 있는 물자원을 개발하는 것이고, 이러한 

물자원개발은 국내 기간산업에 필수 인 략 속을 안정 으로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측면과 해양경제 토의 확장이라는 목표가 있다. 클라리온-클리퍼톤 

해역에서 2002년에 7.5㎢의 단독개발 구 확보는 우리나라의 경제 토로서 해외에 토

를 확보한 최 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동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제 인 효과는 

년 300만 톤 채 시 연간 1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심해 업의 상업생산과 련하여 국제 으로 심해  물자원 개발 기인 1980년

는 2010년 경에 상업생산이 이루어지리라고 측하 으나 국제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상

업화 시기가 지속 으로 연기되면서 재는 2020년 이후를 상업시기로 측하고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거의 20년간을 수행해 오면서 사업주무부처와 

연구기  모두가 사업의 장기화에 따라 사업수행 로드맵을 수차례 변경하 다. 일본의 경

우에도 1981년에 시작된 이래 17년간 총 4회에 걸친 연구계획 수정을 통해 2000m  채

장비 해상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2000년 8월 국가과학기술 원회에서 의결된 ‘심해  물자원개발사업 추진계획’에 의

하면 2010년까지 약 1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련기술을 모두 개발하고 2010년 이

후에는 상업생산을 비하기로 하 으나 사업비 투자가 당 산의 60%에 그치고 선행

국의 기술보호주의에 따라 핵심기술을 독자개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도로 집약

된 기술을 요구하는 심해  개발을 한 핵심기술 확보  시험은 장기간의 연구개발기

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다. 

심해  물자원의 상업개발을 해 우리나라는 2012년 1,000m 비 채 시험, 2015년 

2,000m 해역 통합채  실증시험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집 분

야는 계획된 일정  산 하에서 실증시험 비가 원활하게 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나, 양 분야는 2012년 1,000m 실증시험을 앞두고 집행 산 과집행을 요구함

으로서 개발지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그간 채 분야를 집 과 양

분야로 구분 추진함으로써 일부 제작사양에 한 이견  역할분담, 통합을 한 시간 

 비용 소모 등에 한 비효율  요소가 발생하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 4 -

집 , 양 을 통합하여 2015년 통합채  실증실험을 성공하여야 하는 정책  단이 요

구되는 시 에 직면해 있다.

한편, 올해에 심해  자원개발에 있어 주목할 만한 것은 Fiji정부가 이사회에 망간단괴 

개발을 한 업규칙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Fiji정부의 요청은 

심해  자원개발이 이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목 에 다가 온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의 근 에는 통가와 나우루가 유보 구에 신청한 탐사계획의 

실질 인 주체인 노틸러스사가 2018년부터 4만톤 규모의 시험채 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에 근거한 것으로 단된다. 심해  자원개발의 상업개발 시 을 측하는 것은 쉽지 아

니하나 일본과 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20년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심해  물자원의 상업  개발을 해서는 분야별 실용기술이 확보되었는가 하는 것

이 건이 되고 있는데, 년도 연구사업은 2015년 2,000m 통합 채 실증시험을 앞두고 

2013년부터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수 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기업의 사업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을 맞추어 연구사업을 수행하 다. 이를 해 ISA(ISA)에서 논의되

는 쟁 사항과 우리나라의 응방안 수립, 국제 물시장 수 동향  속가격 분석, 민

감기업 참여 활성화 방안 수립, 육상 상과 심해  망간단괴 개발비용을 비교분석하고 

상업생산시기를 측하는 등 법․경제  인 라 확충 방법에  연구목 을 두었으며 

다음과 같이 연구목표를 설정하 다.  

첫째, 심해 자원개발을 해서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으

로 논의되고 있는 핵심의제에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 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

여야 한다. 이를 해서는 심해  자원개발과 련된 국제  환경변화에 능동 으로 

응하기 해 련국들과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주요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정부

의 합리 인 응방안을 수립하는데 조력하고자 하 다. 

둘째, 심해 물자원 개발은 국제 속 물시장에서의 물가격과 련기술의 확립에 의

존하고 있기 때문에 망간단괴 함유 4  속인 동, 니 , 코발트, 망간을 상으로 세계 매

장량, 생산량, 소비량, 가격 등을 심으로 국제 물시장의 동향, 심해  물자원의 속가

격  수 동향을 분석하여 심해 물자원 개발의 략 인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 다. 

셋째, 2015년 2,000m 통합 채 실증시험을 앞두고 2013년부터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

하기 해서는 민간기업들이 심해 자원개발 국가 R&D에 참여하는데 있어 투자제약요

인들은 무엇이고 이러한 제약요인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개선하는가 하는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고자 하 다. 

넷째,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의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서는 육

상 상 개발비용과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을 산정하여 비교하는 과정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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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요구된다. 즉, 육상 상 개발비용이 심해  망간단괴 개발비용을 추월하는 시 을 

찾음으로써 심해  자원개발의 상업화 시 을 측하고자 하 다.

1.2. 연구개발의 내용  범

태평양 심해  물자원의 상업개발을 한 법 ․경제  인 라를 제공하기 해 그

동안 수행되었던 ISA 등 국제동향, 속 물시장 수 동향  속가격분석,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육상 상과 심해  망간단괴 개발비용 비교 분석  상업생산시

기 측을 수행하 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본 연구수행의 목 과 필요성을 시하 다. 특히 본 사업의 성공

을 해서는 2013년부터 민간기업 참여가 필수 이며 이를 한 제반 연구내용에 해 

시함으로써 올해 연구사업의 주요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시 하 다. 

제2장은 해 열수 상 규칙이 작년도에 채택된 이후 번 회기부터는 망간각 탐사규

칙(안)에 한 논의  응방안을 제시하 다. 탐사규칙의 부분 규정은 해 열수 상

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 구 크기와 설정 방식, 신청비(납부방식), 구포기

(연차)  최종 구면 에 하여는 국가별 이해가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 있다. 핵심 사

안을 제외하고 부분의 사안이 통과되었다는 에서, 우리나라는 일부 사안( 구포기, 

신청비, 복 구) 등에 하여는 국등과 략  연계를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신

청방식 등에 하여는 별도의 혹은 아국의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응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태평양을 상으로 하는 연구 수행(‘97년부터 ’04년) 실 은 있으

나 망간각 후보 구 선정 자료 확보에는 부족하고 재 지된 탐사를 조속히 재개하는 

등의 조치를 조기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제3장은 국제 물시장의 동향과 심해  물자원의 가격  수 동향을 분석하기 

해 망간단괴 함유 4  속인 동, 니 , 코발트, 망간을 상으로 세계 매장량, 생산량, 

소비량, 가격과 국내 수 동향을 분석하 다. 2003년 이후 등하던 물자원의 가격은 

2008년 후반 융 기로 인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2010년에는 경제의 불

확실성이 차츰 회복되면서 가격이 다시 상승하 다. 하지만 2011년 하반기 유로존 재정

기라는 돌발 인 악재로 인해 속가격은 등락을 반복 이어서 지속 인 모니터링

을 통해 물자원개발을 한 기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제4장은 심해 물자원 개발을 한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이를 

해 민간기업들이 국가 R&D에 참여하는데 있어 투자제약요인을 악하고 이를 제거하

거나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 리규정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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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국가연구개발 참여 련제도, 정부의 출연  지원조건과 함께 민간기업이 국

가 R&D사업에 참여하는데 애로사항,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 다. 그리고 2013년 

민간자본의 유치를 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결정요인, 심해 자원개발에 용가능한 

국내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제도가 충분한지,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하지 않는지를 

검토하고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를 도출하 다. 여기서 도출된 핵심요소들은 향후 

심해  물자원을 개발하기 한 입법에 포함시킴으로써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5장은 육상 상의 개발비용을 심해  망간단괴 개발비용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상업

생산시기를 측하 다.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시기에 상업생산시기의 측은 정부

와 기업 모두에게 필요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재는 육상 상의 개발비용이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보다 낮으나 육상자원의 고갈화에 따른 채굴비용 등이 진 으

로 높아지는 반면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은 기술개발로 인한 비용 감소가 견

된다. 따라서, 2023년경에는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사업이 육상 상 개발사업에 비해 

보다 나은 상업성을 확보하게 되어 본격 으로 개발될 것이므로 지 부터 심해  망간단

괴 상 개발을 한 투자를 늘리면서 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심해  물자원의 

좀더 정확한 상업생산시기를 측하기 해서는 향후 심해  물자원 개발사업의 사업

성(재무  타당성) 분석, 과학  계량경제 모형을 용한 국제 물가격의 합리  측, 

육상 상 개발의 환경비용 평가 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제6장은 결론부분으로서 각 장의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향후 진행하여야 할 방향에 

한 당 성을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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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망간단괴 개발을 위한 국제 
동향분석





Ⅲ. 법제도 분석

- 9 -

제 2 장 망간단괴 개발을 한 국제 동향분석

2.1. 개요

  국제해주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이하 ‘ISA’로 약칭함)를 심으로 심

해  핵심(망간단괴, 해 열수 상, 망간각) 자원에 한 탐사규칙이 마무리 되어가면서, 

심해 의 상업  개발에 비한 개발규칙의 제정 문제가 가시화 되고 있다. 심해  자원

개발 규칙에 한 제언은 제17차 ISA 이사회에서 정식 수용되어 사무국을 심으로 

안이 추진될 정이다. 물론, ISA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자원개발 주체인 체약국과 개도

국, 환경  근을 신 하게 주장하는 그룹간의 이해 갈등 요소는 여 히 상존 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심해  자원 개발에 한 규칙이 정식 제언되었다는 것은 기존 그리고 

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 심해  정책의 방향성과 실무  추진 체계에 하여도 재 고민

하여야 할 단계에 이르 음을 의미한다. 

  각국의 심해  활동을 둘러싼 변화도 기되고 있다. 컨 , 국제해양법재 소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이하 ‘ITLOS’로 약칭함)는 2011년 2월 

ISA 이사회의 권고  의견 요청에 따른 의견을 ISA에 달하 는바, 이에 의하면 보증국

으로서의 각국은 피보증주체의 의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바, 책임

으로부터 면책되기 해서는 자국 법체계 내에서 입법,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향후 심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피보증주체에게 심해  

활동 반에 한 국제 약 수의 의무와 함께 환경 해 등의 제반 요소에 하여 국

내  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SA에서의 우리나라 활동과 련하여, 2011년 제17차 회기에서는 2012년부터 5년 임

기의 새로운 법률기술 원 선출이 있었는 바, 우리나라의 형기성 박사(한국해양연구원)가 

새로운 원으로 선출되었다. 법률기술 원회(Legal and Techninal Commission, 이하 

‘LTC’로 약칭함)는 ISA 이사회의 하부기 으로써 25명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요청에 따

라 해 기구의 임무 수행에 하여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사실상 심해  활동 련 제

반업무의 사  심사와 이를 이사회에 권고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는 에서 ISA 의사결정 

 의제 형성 과정에서의 아국 입장을 반 할 수 있는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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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총회 의장은 아시아 그룹에 배정되었는 바, 의장에 입후보한 Fiji 표

는 년 UN 아시아그룹 회의에서 제17차 ISA 총회 의장에 자국 표가 맡

는다는 합의가 있었음을 강조

❍ 단, 일부 국가는 ISA가 UN과는 독립 인 체계로 움직인다는 을 강조, 

UN 아시아 그룹의 부문별(총회, 이사회 등) 추천  선출은 여 히 ISA 회

기내 그룹 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

 ❍ 결국, 아시아 그룹 2차 미 을 통해 향후 부문별 아시아 그룹 선거는 다음 

방식을 결정토록 채택됨

1. 당해 년도 아시아 그룹 의장은 각국에 통보, 회기 시작 3개월 까지 

다음 회기 부문별 후보자 지원을 받고, 

2. 단독 입후보일 경우 그 로 결정하며, 

3. 복수 후보자일 경우 2개월 까지 UN 아시아그룹 회의에서 결정하되, 

결정되지 않을 경우 ISA 회기 그룹회의에서 결정토록 함

Table 2.2-1. ISA 아시아 그룹의 선거 련 합의(Agreement on the Election of 

the Asian Group)

2.2. ISA 동향

  2.2.1. 총회/이사회/LTC/재정  선거 결과

ISA는 제17차 회기 개최와 함께 총회, 이사회 의장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 는 바, 

번 총회 의장은 지역순환제 원칙에 따라 아시아 그룹이 그룹 회의를 통해 후보자를 지

명, Fiji의 UN 상주 표이자 Cuba 사를 겸임하고 있는 Peter Thomson이 선출되었다. 

단, 번 회기에서 Fiji 표는 ISA 아시아 그룹 선거와 련하여 UN 아시아그룹 회의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을 들어, 향후 해 기구에서의 아시아 그룹 선거에 용할 것

을 주장하 다. 일부 표는 UN과 ISA가 독립 으로 운 된다는 에서 반  의견을 피

력하 는 바, 일정한 차와 의견 수렴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합의를 도출하 다. 따라서, 

향후 ISA 회의에 참여하는 우리 표단은 필요한 경우 UN 내의 아시아 그룹회의와 연

계하여 사  총회, 이사회 의장 진출 가능성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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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부의장단은 례상 의장의 지역그룹을 제외한 4개 지역그룹의 의장으로 구성되

는 바, Ghana(아 리카), Belgium, Chile, Russia가 선출되었다. 한편, 제17차 회기 이사회 

의장은 지역 순환제 원칙에 따라 서구유럽 그룹에서 후보자를 지명하 으며, Poland의 

Andrzej Przyby가 선출되었다. Andrzej Przyby는 Poland 환경부 소속의 Department of 

the Geology and Geological Cencessions의 Deputy Director이자  LTC 원으로 재직 

이다.

총회는 재정  원이었던 Michael Hackethal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재정  보궐선거

에서 Germany의 David C.M. Wilkens를 선출하 으며, 규정에 따라 선임자의 남은 임기

인 년 12월 31일까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재정  원의 임기는 년 12

월 31일까지 인 바, 유엔해양법 약 제11부 이행 정 부속서 section 9에 의거하여 5년 

임기의 원 15명을 선출하여야 한다. 재정  원은 최소한 이사회 구성의 이해 당사국 

그룹인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의 한 국가를 원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ISA가 분담

 이외의 행정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 행정 산 최  출연 5개국 표가 원

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부속서 section 9). 

총회의 결정(ISBA/12/A/13. para.32)에 따라 5월(총회 개최 2개월 )까지 총 15명의 

후보자가 지원하 으며, 기한 이후에 Indonesia가 후보자를 지원함으로써 총 16명의 후

보를 두고 선출하게 되었다. 이는 선거 없이 한 명 추가된 형태로 만장일치 선출 혹은 

기한을 엄격하게 용하는 방안이나 단, C그룹 후보자 지원이 없다는 에서 약규정과 

ISA 총회 결정이 충돌 될 수 있다는 에서 16명을 그 로 선출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

러나 Indonesia 후보가 입후보를 철회함으로써 15명의 후보자 원이 선출, 향후 2012년

부터 5년간의 재정  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제17차 회기에서는 법률기술 원에 한 선거가 있었으며, 이에 앞서 이사회에서는 

Fiji 출신 원이었던 Isikeli Ulunairai Mataitoga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Fiji 출신

인 Russell Howorth를 원으로 선출하 다.

 - Russell Howorth의 원 선출은 차상 이사회 선출 이후에 선임자의 나머

지 임기를 수행하는 것임

 - 그런데, 김웅서 박사의 LTC 회의 경과 보고, LTC 원장의 이사회 보고시 

Indonesia 표의 발언에 의하면, 정식 이사회 선출이 이루어지기 에 LTC 

회의에 참가, 발언과 실질  LTC 원 임무를 수행하 다는 지 이 있었음

Table 2.2-2. 규칙 반 사항에 한 지 과 주의(and Warning on the Violation of 

th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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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TC는 이사회 기 으로서 약 제163조 1항에 의거 15명 원으로 구성됨(5

년 임기, 한번 연임가)

2. 이사회는 2007년의 ISBA/13/C/6 결정을 통해 장래 원회 후보는 다음 차

에 따라 진행하도록 결정 :

 (a)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opening of the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t which the election is to be held, the Secretary-General 

shall address a written invitation to all members of the Authority to 

submit their nominations of candidates for election to the Commission; 

 (b) Nominations for election to the Commission shall be accompanied by a 

Table 2.2-4. ISBA/16/C/3

 2.2.1.1. LTC 선거 련 배경 설명

유엔해양법 약 제163조 2항은 ISA 이사회의 LTC 구성원을 1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

나, 경제성과 효율성을 정하게 고려하여 확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 LTC 원 진출 황 :

  1. 우리나라는 그동안 해양연 강정극 박사(‘96년부터 ’06년까지), 해양연 김웅서 

박사('07.1년부터 ‘11)가 LTC 원으로 진출하여 활동해 왔으며, ISA 내부에

서 극 이고 객  업무처리에 한 높은 평가가 있었음

  2. 우리나라는 년 LTC 선거를 계기로 해양연 형기성 박사를 새로운 LTC 

원으로 추천 

Table 2.2-3. 우리나라 LTC 원 진출 황(Current Situation of Advancing to LTC 

of Korea)

ISA 이사회 의사규칙 Regulation 77 한 LTC는 15명의 원으로 구성하되,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정성이 어떠한 규모까지를 의

미하는지에 한 당사국간 논란이 있었다. 이에, ISA 제13차 회기에서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2010년까지 사무국(사무총장)이 LTC 규모에 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며, 사무총장은 ISBA/16/C/3을 제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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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of qualification or curriculum vitae setting out the candidate’'s 

qualifications and expertise in fields relevant to the work of the 

Commission and shall be received not less than three months prior to the 

opening of the relevant session of the Authority; nominations received less 

than three months prior to the opening of the relevant session of the 

Authority will not be accepted; 

 (c) The Secretary-General shall prepare a list in alphabetical order of the 

persons nominated for election to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a) above, indicating the nominating member of the Authority, 

and containing an annex with the statements of qualification or curricula 

vitae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b) above; the list shall be 

circulated to all members of the Authority not less than two months prior 

to the opening of the session at which the election is to be held;

3. 이사회는 1996년, 2001년, 2006년 LTC 원을 선출하 으나, 당사국이 지명한 

후보가 22, 24, 25명이었으며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됨(각 선거마다 증가

된 수는 향후 선거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조건)

 - LTC 규모는 25명이라는 숫자가 ITLOS와 륙붕한계 원회(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이하 ‘CLCS’로 약칭) 원(21명) 보다 

많다는 견해와 함께 ISA의 비용 문제를 야기한다는 에서 논의된 것임(자발

 신탁기 을 통한 개도국 원 참여 지원 = 매년 약 6명 지원)

4. 사무총장은 원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하며, ITLOS와 1/2 혹은 

1/3씩 교체함으로서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요

LTC 의장의 이사회 보고서(ISBA/16/C/7)에서는 재의 25명의 LTC 규모가 효과  

업무수행을 해 구성되었다는 것과 문  역(marine biology, marine geology, 

mining engineering, mining economics, legal matters) 문가 육성이 필요하다는 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기하 다. 이사회 논의에서는 Chile, Cuba, Jamaica, Uganda, 

Senegal, Sudan 등이 재의 25명 유지 입장을 보 으며, Trinidad and Tobago는 CLCS

나 다른 원회와 같이 1/2 혹은 1/3씩 교체함으로서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제기

하 다. Das 의장은 원회 선거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법  문제를 구성한다고 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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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11년 선거에서는 재의 25명을 유지하는 것을 제언하 다. China, Germany, 

Senegal, 그리고 Vietnam은 최  25명으로 하자고 주장하 고, 2011년 선거부터 용하

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2.1.2. 선거 결과와 LTC 원 역할의 요성

LTC 원 입후보 기한은 제13차 회기 때 이사회가 일정 3개월 까지 수되도록 결

정되었으므로 번 회기 일정 시작(7월 11일) 3개월 인 4월 11일까지 수되어야 한다. 

※ 기한 반에 하여, 이사회는 제16차 회기에서 기한의 엄격한 수를 재확인한 바 

있음(ISBA/16/C/14, para.13)

2011년 4월까지 제출된 LTC 후보자는 23명이었으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LTC  심해

 활동으로 보건  무난한 당선이 상되었다. 단, 기한 경과 후 Saudi Arabia, Egypt, 

Uganda 후보가 추가로 입후보함으로써 후보자는 총 26명으로 확 되었다. 이에 우리

표단은 이사회 결정에 따른 입후보 기 과 별개로 우리나라 표단은 출국  각국 사

을 통한 상호지지 표명, 혹은 지 표단 개별 을 통한지지 요청 등을 통해 안정

 선출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 다. 

사무국  타국 표단 입장을 개별 하여 청취한 결과, (1) 체 후보자에 한 

선거, (2) 기한 수 후보자는 당연 선출, 기타 3명에 하여 선거, (3) 체 후보자 모두 

선출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다. 단, 이사회의 LTC 입후보에 한 기한 수가 지속 으로 

강조되었다는 과 25명이라는 인원 제한 결정이  회기에서 재차 확인되었다는 에

서, (2)의 방안으로 개될 가능성이 높았다.

각국 표단과 사무국간 내부  의 차가 진행되면서, 입후보 하 던 우간다는 7월 21

일(목) 이사회 회의를 통해, 후보를 사퇴한다고 표명하 으며, 이에 기타 입후보된 나머지 25

명은 모두 선출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올해까지 김웅서(한국해양연구원) 박사가 LTC 

원 직무를 수행하고, 2012년부터 5년 동안 형기성 박사가 LTC 원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LTC 원 진출과 련하여, 해 열수 상 탐사규칙에서는 향후 반독  련 단기 에 

하여 LTC가 한 기 을 마련,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는 바, ISA 

이사회에서 LTC의 향후 기능과 역할 강화에 한 많은 주의와 책이 필요하다. 특히, LTC 

원에 하여는 특별히 체약국을 우선 안배하는 규정이 없으며, 선거를 통해 이사회에서 

선출된다는 에서 향후 LTC 원 선거에 한 한 주의가 요구된다. LTC는 사실상 

ISA 논의 사항 반을 다루고, 구 련 규칙을 사  논의 권고(이사회)하는 역할을 수행하

며, 향후 구 독과  문제를 포함한 사안 논의에서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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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이사국 Floating System 상 그룹  옵 버 승인 

ISA 집행기 인 이사국은 약 규정상 총36개국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실질 으로는 

총3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규정을 맞추기 해 동구그룹을 제외한 각 그룹이 

1년간씩 의석 포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표결권 없이 심의 참여 Floating system, ‘11년

은 아 리카그룹). 재 아시아 그룹은 2004년(미얀마), 2008년(Fiji) 의석을 포기한 바 있

으므로, 제18차 회기인 2012년 회기에는 상 그룹이 된다. 

한편 번 회기에서 총회는 1976년 미국 버지니아 학에 설치된 Center for Oceans 

Law and Policy의 옵 버 신청을 승인하 다. 

2.2.3. ITLOS 해 분쟁재 부 권고  의견에 한 조치

2.2.3.1. 배경  경과

ISA 그리고 유엔해양법 약의 역사에 있어서 2011년 ITLOS의 권고  의견은 의미하

는 바가 크다. 지난 ISA 제14차 회기(2008)에서, Canada Nautilus의 자회사인 Nauru 

Ocean Resources Inc.(이하 ‘NORI’로 약칭함)와 Tongan Offshore Mining Limited(이하 

‘TOML’로 약칭함)은 통가와 나우루의 보증을 통해 망간단괴 탐사계획 승인을 신청하

다. Nautilus가 지 자회사를 통해 신청한 지역은 심해 공사와 개도국의 활동을 해 

ISA에 유보된 지역을 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두 주체의 신청에 하여 LTC는 신청의 법  하자보다는 Nautilus의 구 독

 의도를 경계하는 견해와 지 법인의 의무이행 능력(자   기술력)에 한 회의  

견해가 우세하 다. 동시에 사실상 선진국 국민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두 주

체에 하여 심해  유보 구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등에 하여도 의문이 있

었다. 결국 NORI와 TOML은 2009년 회기를 통해 세계경제불황과 물가격 하락을 이유

로 탐사계획서 신청을 보류한다는 요청을 하 다.

※ Nautilus의 신청은 구 확보를 해 개도국에 별도 법인을 설립, 편법으로 신청하

다는 에서 제14차 LTC 내에서는 형평성 문제와 향후 제기될 유사안건을 우려

하여 근, 논의됨 

이후, 나우루는 일부 LTC 의원들이 제기한 기술  재정  책임에 한 범 를 명확히 

하라는 견해를 수용, 제16차 ISA회기 이사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ITLOS의 권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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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청하 다. ITLOS 해 분쟁재 부는 2011년 2월 1일, 심해  활동 보증국의 의무와 

책임에 한 법  문제에 한 권고  의견을 제공하 다. ITLOS 해 분쟁재 부의 권

고  의견은 심해  뿐 아니라 ITLOS, 국제해양법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공하 다는 평

가이다. 

ITLOS 해 분쟁재 부는 ① 보증국은 보장의무와 직 의무라는 두 종류의 의무 부담, 

② 보증국의 책임은 피보증주체의 의무불이행에서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보증주체의 책임 

계는 병행 (parallel)이지 연 (joint and several)이지 않고, ③ 보증국이 면책되려고 

하면, 피보증주체와의 계약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국의 법체계 내에서 입법·행정  조

치를 요한다고 권고하 다. ITLOS는 동 사건을 수한 후, 유엔해양법 약 당사국에게 

권고  의견에 한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 는 바, 한국

해양연구원은 외교통상부와 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 다. ITLOS의 권고  의견은 한

민국의 입장과 일치하며, 심해 의 주도  참여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심해  사업 육성과 

권고  의견에 한 비책으로서의 국내  입법 조치  ISA 차원에서의 응책(입법, 

제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2.3.2. ISA 이사회 논의  개 방향

Odunton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ITLOS Seabed Disputes Chamber의 Advisory 

Opinion에 하여 보고하고, 권고  의견에 한 이사국 견해를 청취하 다. 각국 표

는 사무총장의 “milestone in the life of both the Authority and the Law of the Sea”의 

평가에 동의하고, 권고  의견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과 보증국의 의무에 한 

문제를 분명하게 하 다는 평가를 하 다. 

멕시코는 권고  의견에 따라, ISA는 (1) 이후 보증에 한 문제는 권고  의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 (2) 이사회는 망간각 탐사규칙부터 시작하여 탐사  개발규칙 채택시 

권고  의견을 반 하여야 하며, (3) ISA, 특히 LTC는 권고  의견을 구체화한 Model 

Laws를 추진하여야 하며, (4) ISA는 권고  의견에 나타난 책임과 배상 공백에 한 문제 

해결을 해 총 배상을 담보할 수 있는 fund를 설립하도록 하며, (5) 자원개발의 가시화

를 고려하여 국제  기 의 엄격한 책임 체계에 의한 개발을 할 것을 제시하 다.

Australia와 Bangladesh는 Mwxico가 제안한 model law의 제시를 지지하 고, 

Argentina는 보증국의 법은 ISA가 채택한 기  보다 강화된 사 방(precautionary 

approach), 해양환경 보호와 향평가 등을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하 다. Australia는 보

증국이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한 엄격한 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권고  의견은 좋은 출

발 이 될 것이라고 단하 다. Brazil은 회원국이 자국의 국내법 체계 내에서 피보증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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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활동을 감독하고 ‘due diligence'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을 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 다. Trinidad and Tobago는 보증국의 ‘due diligence' obligations에 한 견해

는 유엔해양법 약이 회원국으로 하여  ISA의 심해  활동 통제에 조력하라는 규정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India는 약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손해에 하여 보증국의 extra burden 문제를 제

기하 고, China는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 용될 수 있는 의무를 구체화 한 “균형있

는” 권고안이라고 평가하 다.

Russia는 국내법 외에 해양환경 보호를 한 기 과 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함

을 강조하 고, 자마이카는 권고  의견이 개도국으로 하여  심해  활동에 한 보증

활동을 쉽게 할 수 있게 하 다고 평가하 다.

South Africa는 보증국의 책임을 야기할 수 있는 손해의 유형 문제를 제기하 는데, 

권고  의견은 물질  손해에 제한 인 손해를 함축하고 있다고 단하고, 국제법  책

임은 법   물질  손해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지 하 다. South Africa는각국이 책

임 련 입법을 채택할 것을 지지하고, 나아가 LTC가 신청서를 평가하고 승인 권고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기 을 활용하도록 요구하 다.

2.2.4. 망간단괴  해 열수 상 탐사계획서 심의

2.2.4.1. 망간단괴 탐사계획신청서 심의

(1) 배경 

ISA 제17차 회기에서 나타난 요한 변화 의 하나는 망간단괴에 새로운 체약자가 등장

하 다는 과, 이 체약자의 탐사 구 신청 지역이 유보 구라는 이다. 이는 개도국의 

심해  활동 참여를 장려한다는 유엔해양법 약의 취지와 일치하며, 동시에 신청 주체가 

사실상 Nautilus라는 민간자본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등을 고려하면, 심해  사업의 

상업  개발 가능성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에서 정  평가가 가능하다. 

유보 구에 한 망간단괴 탐사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사실 2008년 처음 제기되었다. 앞

에서 지 한 바와 같이, 2008년 4월 10일 나우루의 NORI와 통가의 TOML은 해 기구에 

망간단괴 탐사계획 승인을 신청하 으나, 당시 ISA는 법  이유보다는 심해  자원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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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 을 이유로 LTC를 통하여 구 신청에 한 우려를 표명, 신청을 유보한 바 있다.

망간단괴 업규칙 제21조에 따라 사무총장은 신청사실을 LTC 원들에게 통보하고, 

LTC의 제14차 회기(2008년)에서 심의하 다. 당시 LTC에 제출된 탐사계획이 망간단괴 

업규칙 제21조의 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사회에 탐사사업 계획의 승인을 권고하

는 차로 진행될 정이었다. 당시 해당 안건과 련하여, 우리나라는 민간기업에 의한 

망간단괴 탐사계획 승인 신청이 심해  자원개발에 한 국제  심 증가와 상업개발 

가능성에 한 정  평가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에게는 실익이 없는 조

치가 될 것이므로 아국의 LTC 원을 통해 조심스러운 근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아

국이 통가 지역에 하여 열수 상 탐사면허를 획득하고 있다는 을 고려하여 발언과 

사안 진행에 따른 후 단을 신 하게 하여 근토록 요청하 다. 

당시 신청 황을 보면 NORI는 Nautilus사의 나우루 지 자회사이며, 나우루 공화국

의 보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 다. 신청 지역은 ISA에 유보된 지역 내에서 4부분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구역은 약 8,924㎢의 Block 13, B구역은 약 3,519㎢의 Block 15, 

C구역은 약 37,227㎢의 Block 22, D구역은 약 25,160㎢의 Block 25에 치하고 있다(총 

74,830㎢).

TOML 역시 Nautilus사의 통가 지 자회사이며, 통가의 보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 다. 신청 지역은 ISA에 유보된 지역 내에서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A구역

은 Block2에 치한 10,281㎢면 , B구역은 Block 15에 치한 9,966km² 면 , C구역은 

Block 22에 치한 15,763km² 면 , D구역은 Block 20에 치한 7,002km² 면 , E구역은 

Block 21에 치한 15,881km², F구역은 Block 25의 약 15,820 km²면 을 포함하고, 총면

은 74,713㎢이다.

결국, 이 2개의 탐사사업 승인 신청은 캐나다의 Nautilus라는 업체가 2개의 구를 얻

어내기 해 동 국가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편법으로 신청한 것으로 문제가 있었다. 

동 탐사 승인 신청 건은 LTC에서 심의할 정인 바, 법률 으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지

까지 1개 국가에 1개 구 지역만 승인해  바 있어서 번 신청건이 LTC에서 승인

될 경우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

안이었다. 우리나라는 이사회에서의 명시  입장 표명 없이 LTC 표인 김웅서 박사를 

통해 반  의견 제시를 주문하 으며, 김웅서 박사는 원회 원장, 스페인, 일본, 냐, 

독일, 인도, 국, 이집트 원 등은 사실상 Nautilus에 의해 실효 으로 통제되고 있다

는  등을 이유로 부정  견해가 있었음을 한 바 있다.

LTC는 신청의 법  하자보다는 Nautilus가 구 확보를 해 개도국에 별도 법인을 

설립, 구를 독 하려는 의도에 한 경계 견해와 지 법인의 의무이행 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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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에 한 회의  견해가 우세하 다. 결국, 2009년 자회사인 NORI와 TOML은 세

계경제불황과 물가격 하락을 이유로 탐사계획서 신청 보류를 요청하 다. ISA 내부의 

논의 경과를 모니터링 한 결과, 두 주체는 탐사신청서 심의를 유보시키고, ISA 내부의 

보증국의 책임범 에 한 문제 을 인지, 나우루를 표로 제16차 회기를 통해 ISA가 

ITLOS 해 분쟁재 부에 보증국 국가책임 범 에 한 권고  의견을 제출토록 요청, 

ITLOS는 2011년 권고  의견을 발표하 다.  

NORI와 TOML은 제17차 회기를 통해 망간단괴 탐사 구 재신청을 시도하 는 바, 본 

신청서의 승인은 개발도상국에게 유보된 지역에서 망간단괴 탐사 계약의 비 을 청구한 

첫 번째 사례로 심해  자원개발에 한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되었다.

(2) 망간단괴 탐사계획서 승인

1) NORI 탐사계획 승인

NORI는 2011년 4월, 2008년 제출한 자료  소유권  회사 리, 자  등에 한 새

로운 정보를 수록한 자료를 제출하고 망간단괴 탐사계획서 승인을 요청하 다. LTC는 

유엔해양법 약 제3부속서 제6조에 따라 신청자가 규칙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지 단하

고, 신청자가 특히 탐사업무계획을 이행할 필요한 자 과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

에 ISA와 체약 계가 있는지, 련 의무를 하게 이행하 는지 등을 검토하 다. 

약 규정에 의하면 LTC는 사업계획서가 인류건강과 안 , 해양환경 보호와 보 을 확

보하고 있는지, 국제 항행에 필수 인 항로 혹은 어업활동이 빈번한 지역을 방해하지 않

는지 등에 하여 단하고, 망간단괴 탐사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해당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이사회에 권고하여야 한다.

2011년 7월 4일에서 6일까지 개최된 LTC 비공개 회의에서는 신청인을 표하여 Peter 

Jacob, Charles Morgan, David Heydon이 련 내용을 소개하 고, LTC 소 원회는 신

청서의 법 , 재정 , 기술   환경 역에 한 문제를 집  검토하 다.

신청인은 NORI가 나우루에 설립된 회사로써 나우루의 법  할권 내에 있으며 실질

 통제를 받고 있음을 강조하 다. NORI는 Nauru Education and Training 

Foundation, Nauru Health and Environment Foundation이 동등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

며, 나우루의 국내법을 반할 경우 보증국으로서 할권을 행사하고 해당 회사의 등록

을 취소할 수 있음을 강조하 다. NORI는 나우루 국민이 실효 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

사회의 다수가 나우루인으로 Minister of Commerce, Industry and Environmen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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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ic Tabuna와 Minister of Foreign Affairs의 Kieren Keke, David Heydon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우루 정부는 이사회 개최 과정에서 별도의 성명 자료(ISBA/17/C/9에도 내포됨)를 

통해 NORI의 주주가 모두 나우루 인이며, 상업생산으로 취득되는 이익은 모두 나우루 

내에서 분배될 것임을 강조하 다. 신청인은 NORI가 2008년 당시에는 Nautilus의 자회

사 으나 재는 일체의 소유권과 이익을 매수한 상태로 보증국인 나우루 할 범  외

의 실체나 개인에 부속하지 않는다는 을 주장하 다.

NORI의 신청에 한 보증은 나우루 정부가 하 고, 보증서 일시는 2011년 4월 11일이

고, 나우루의 Minister for Commerce, Industry and Environment인 Dominic Tauna가 

서명하 다. 보증국은 사무총장에 한 서신을 통해 약의 책임 이행과 NORI로 하여  

약과 련 법규를 수하도록 필요한 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서약하 다. 

나우루 정부는 신청서를 통해 2011년 2월 1일 행해진 ITLOS의 권고  의견을 근거로 

NORI의 심해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면 인 법체계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

고, 재 EU 기 을 바탕으로 Pacific Community 사무국 응용지구과학기술부(Applied 

Geoscience and Technology Division)와 심해  업활동 로젝트를 수행, 통일  법체

계 수립을 통한 심해  업 역에서의 리 제도와 능력 제고를 꾀하고 있음을 밝혔

다. 동시에 나우루 정부는 향후 심해  활동을 요하는 나우루 체약자로 하여  해당 입

법에 따른 조건(기술  재정 포함)에 부합할 경우에만 업 탐사와 개발 비 을 허가할 

것임을 서약하 다. 이는 보증국에게는 보증의 책임 이행을, 나우루 체약자에게는 약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한 것이었다.

신청자는 법규가 해양환경보호와 자연자원 유지, 해상생명과 재산의 안 보호 등을 포

함한 해 채   탐사에 한 구체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과, 보증국은 해 채 활

동과 법집행, 허가와 련된 규정·조건·제한의 이행을 감독하며, 被허가자의 반이 있을 

경우 민사   형사  처벌 외에 허가 혹은 허가증의 지(suspension)나 취소, 혹은 허

가나 허가증에 부여된 특정 활동을 지하거나 변경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는 

을 언 하 다.

NORI가 신청한 구 범 는 총 74,830㎢의 태평양 C-C 지역으로 유보 구(reserved 

area) 내 4개의 지역(regions)로 구성되어 있다. LTC는 NORI의 신청서 외에 구에 한 

자료, 기술자료, 재정능력  기술  능력, 훈련계획에 한 심의를 통해 최종 으로 

NORI의 신청이 약과 규칙의 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단, 망간단괴 탐사규칙 제21조 

5항에 의거하여 NORI의 탐사계획을 신청해  것을 권고하 다(ISBA/17/C/9, para.40). 

이사회는 LTC 권고를 근거로 심의를 개하 는바, 인도는 LTC가 보고서는 para.37을 



Ⅲ. 법제도 분석

- 21 -

통해 NORI가 탐사계획을 이행할 충분한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para.31은 해당 재정능력이 약 1000만 US달러의 융자를 정하고 있다고 기술, 충분한 

재정  능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지 하 으나, 융자까지도 해당 능력이라는 라질 

의견이 있었다. 

이사회는 ISBA/17/C/14를 통해 NORI의 심해  유보 구에 한 망간단괴 탐사계획 

신청을 승인, 최 의 유보 구 탐사계획서 승인 사례로 기록되었다.

2)  TOML 탐사계획 승인

NORI와 마찬가지로 TOML 역시 2011년 4월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제

17차 회기 승인을 목표로 신청서를 제출하 다. LTC는 심사  신청인을 표하여 통가

의 TOML Country Manager Paul Taumoepeau가 Solicitor-General Aminiasi Kefu, 

Ministry of Lands, Survey and Natural Resources의 Rennie Vaiomounga  Nautilus 

계자를 동하여 신청서를 소개하 으며, LTC는 소 원회를 통해 신청서의 법률, 재

정, 기술  환경 부분에 하여 심의하 는 바, 신청인은 Tonga Offshore Mining Ltd.

이다. 제출된 문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TOML이 통가에 등록된 회사이며 통가의 할범

 내에서 설립되었고, 통가에 의해 유효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서술되고 있다. 즉, 

TOML은 Nautilus Minerals Incorporated가 통가에 등록한 자회사로서 Nautilus는 

United Nickel Ltd.(캐나다 등록)라는 다른 독립 인 주식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

다고 설명되고 있다. 보증국은 통가정부이고, 보증서에는 Minister of Lands, Survey,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인 Hon. Tuitark가 서명하 다. 통가 정부는 보증서

를 통해 신청자가 통가의 유효한 통제 하에 있으며, 통가는 약 제139조, 제153조 제4항 

 부속서 3의 제4조 제4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천명하 다. TOML은 LTC 

설명 과정에서 자국의 법체계 내에서 법과 규범, 행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청자가 

련 의무 수를 보장토록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TOML이 신청한 해역은 CC 지역에 치한 유보 구 내에 치하고 있으며 총 6개 지

역(regions)에 총 74,713㎢ 구를 상으로 하고 있다. LTC는 TOML가 제출한 자료와 

기술데이터, 재정능력과 기술능력을 상으로 심의를 진행, 신청서가 규칙과 약에 부합

한다고 결론내리고, 이사회의 승인을 권고하 다(ISBA/17/C/10). 

이사회는 LTC 권고에도 불구하고 통가의 신청서에 한 많은 논의를 개하 다. 특

히, TOML의 소유권, 실효  지배, 할권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Brazil, France, 

Germany, Indonesia, Jamaica, Netherlands, Nigeria, South Africa, England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해당 문제에 하여는 LTC 원이기도 한 Argentina 표,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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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통가가 련 상황과 법  사항에 하여 회답하 다.

통가의 신청과 련하여, 가장 요한 문제  의 하나는 망간단괴 탐사규칙 제11조 

제2항 “신청자가 1개 당사국의 국 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당사국이나 그 국민에 의해 

실효 으로 통제받고 있는 경우, 당해 신청자에 련된 각 당사국은 각각 보증서를 발행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련된 것이었다. 생각건 ,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신청서를 제출한 

TOML은 통가에 등록된 회사이지만, 실제 실효  통제는 Nautilus가 캐나다에 설립한 

United Nickel Ltd.가 100%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써, 규정으로 보면 통가와 캐나

다가 각각 보증서를 발 하여야 한다.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논쟁의 은 주체(entity)에 한 법  할(Legal jurisdiction)

과 실효  통제(effective control) 문제에 있어서 TOML의 경우 규칙 제11조 2항의 조건

을 어떻게 만족 시킬 것인가 하는데 있었다. Germany는 신청 주체의 국 과 LTC 보고

서 para.15.(ISBA/17/C/10)의 내용으로 보면 규칙 제11조 2항과 련된 문제에 한 해

석 여지가 발생한다고 지 하 다.

Brazil, Germany, Netherlands 등은 규칙이 규정하는 실효  통제의 원칙이 보다 명확

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음을 언 하 으며, Brazil은 제공된 설명으로는 신청인이 사실상 

캐나다에 등록된 실질 인 소유주에 의해 실효 으로 통제된다는 에서 국  련된 사

항을 명확화하기에는 불충분 하다고 지 하 다.

Germany는 규칙 규정으로 볼 때 해당 문제는 요한 법  해석의 문제로서 LTC가 

재검토한 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Netherlands는 배상문제가 발생할 경우 

통가소재 회사가 배상책임을 책임질 수 없을 때, 모회사(소유권)가 해야 하는데 모회사가 

설립된 국가의 보증이 없을 경우 해당 문제에 한 배상책임이 불분명함을 지 하 다. 

즉, Germany의 주장에는 “실효  통제”라는 것은 “경제  혹은 실질  통제”를 의미한

다고 보고 있다고 단된다. Netherlands 표는 망간각 논의에서는 기에 이를 “주권

 통제 혹은 경제  통제”로 명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 다.

통가 신청서에 한 이사회의 다양한 견해 제출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도서국( , Fiji) 

들을 심으로 개도국의 심해  자원개발 참여 기회 보장(확 ) 등의 견해가 제시되었고, 

이사회는 TOML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 다(ISBA/17/C/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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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 해 열수 상 탐사계획서

망간단괴 탐사 구 신청서 제출  승인과 별도로 2010년도 제16차 회기에서 채택된 

해 열수 상에 하여는 국과 러시아에 의한 탐사신청서가 수 되었다. 이들 국가는 

지난 2010년도 해 열수 상 탐사규칙 채택과정에서도 회의 마지막 까지 조항 하나하나

에 하여 열띤 격론을 벌 는 바, 심해  자원에 한 이해와 국가  차원에서의 자원 

확보 의지를 단 으로 보여주고 있다. 

(1) 국의 해 열수 상 탐사계획서 심의

국은 2010년 5월 7일, 해 열수 상 탐사규칙이 통과된 직후 바로 ISA 사무총장에게 

탐사계획선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 다. 국의 신청 상 지역은 인도양 남서부 ridge 부

근이며, 도상 인도 륙의 남단부와 거의 일치한다. 구는 하나의 block이 10km × 

10km인 총 100개의 blocks을 총 12개 clusters로 그룹화 하여 신청하 으며, 각 cluster는 

5개 내지 19개의 blocks로 구성되어 있다. 체 block은 모두 30만㎢의 범  내에 치하

고 있으며, 한변의 길이가 1000km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수하고 있다. 

LTC 원인 김웅서 박사 보고에 의하면, 국이 신청한 block의 치는 수심 1800m

에서 5000m 사이에 치하고 있으며, 신청해역은 어로활동이 없고 선박의 정기항로에 

방해를 주지 않는 곳이다. LTC는 약 제3부속서 제6조에 의거, 신청자가 해 열수 상 

탐사규칙이 규정하는 신청서 형식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 다. 특히, 규칙 제15조가 규정

한 서약과 보증, 탐사계획 이행 능력에 련된 재정능력과 기술능력의 구비, 이 에 ISA

와 체결한 계약의 의무 이행 정도를 검토하 다. 한 규칙 제23조 제4항과 그 차에 

따라 사업계획이 인간의 건강과 안 , 해양환경의 효과  보호와 보 , 국제항행에 필수

인 승인된 항행로의 이용이나 어업활동이 빈번한 지역에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정하

도록 한 규칙 제21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LTC는 2011년 7월 5일, 6일, 8일에 신청서를 심의하 고, 과정에서 China Ocean 

Mineral Resources Research and Development Association(이하 ‘COMRA’로 약칭함) 사

무총장 JinJianCai가 신청서를 소개하 다(SOA 제2해양연구소 부소장 LiJiaoPiao, SOA 

제2해양연구소 Taochunhui가 배석). 이후, LTC 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 심사를 진

행하기 에 일부 문제를 제출하 고, 신청서 일부에 하여는 설명을 요구, LTC 원장

은 사무총장을 통해 신청자에게 달, 신청자는 7월 8일 해당 문제에 하여 회답하 다.

신청서 기본 자료에서 국의 신청자 명칭은 COMRA, 신청자 지정 표는 Jin JianCai

이고, COMRA는 보증국 내에 등록된 국유 주체이며, 보증국의 실효  지배하에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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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제출서류
1) 법인등록증

2) 국정부 보증서

Table 2.2-5. 국의 탐사신청서(Chinese Application for Exploration)

것을 시하 다. 기타 자료로는 ISA와 계약 체결 황을 망간단괴 탐사계획서 연차보고

서 제출 일시까지 상세하게 시하고 있으며, 규칙 의무를 수한다는 서약서, 구신청 

방식은 규칙 제19조가 규정하는 지분참여 방식, 신청비는 5만달러의 고정비와 규칙 제21

조 제1항(b)에서 규정된 연차수수료로 지 하는 방식을 선택하 다.

신청서는 국 정부가 보증하 으며, 국 국무원의 수권을 받은 SOA는 보증서를 통

해 COMRA가 국의 실효  통제 하에 있는 주체이며, 보증국의 입장에서 약 제139

조, 제153조 제4항, 부속서 3의 제4조 제4항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시하고 있

다. 국 재정부장은 재정 능력을 보증하는 성명서를 제출하 고, 기술능력과 련하여는 

국이 망간단괴 선행투자가로서의 경험, 과거 10년 동안 된 해 열수 상 분포와 

탐사방법, 환경 역에 한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업 추진 능력이 있음을 증명

하고 있다. 

국은 해양환경 방, 감  통제를 한 자료를 제출하 는데, 해당 자료에는 해

양학과 환경 baseline 연구 계획에 한 설명을 통해 탐사활동이 해양환경에 조성하는 

향을 최소화 할 것임을 밝혔다. 한 설명에는 탐사활동으로 인한 오염의 방지, 감소, 

통제  해양환경의 기타 해에 한 필요한 조치 등의 행동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 모니터링 방안과 오염의 방, 감소, 통제  기타 해,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향에 하여 취할 조치를 소개하고 있다. LTC 질의에 한 회답에서는 active한 열수

분출구 탐사에 가장 합한 설비를 활용 ecosystem에 한 과학  이해를 증 하고, 생

태환경에 한 과학  평가를 진, active한 해 열수분출구 생태계의 보호를 한 과학

 근거를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열수분출이 진행 인 곳에서 탐사활동을 개할 것인지 그리고 신청자가 그러한 활

동으로 인한 향을 감소시킬 략  조치가 있는지 등 LTC의 질의에 한 회답에서, 

(1) COMRA는 해 열수분출구에서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 (2) 재의 

과학지식의 한계  부정확성을 고려, 방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 (3) 채  련 설비

의 시험 한 열수분출구로 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한 지 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등을 

통해 열수분출구 인근 생물군락에 조성되는 해를 피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기타, LTC 

회의를 통해 입수한 국의 탐사신청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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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3) 신청지역 정보 

4) 구 치도

5) 신청 구의 경도 자료

6) 재정(보증서)  기술능력에 한 정보

4) 탐사계획 (Plan of Work for Exploration), 

5) 서약서 (Undertakings), 

6) 기존 체약 내용 (Previous Contract), 

7) 첨부 문서 (Attachments) 

신청일자 2010년 5월 7일

신청주체
China Ocean Mineral Resources Research and Development 

Association (COMRA), COMRA 사무총장 서명

신청지역

(1) 치: 인도양해령 Triple Junction 남서부 인근 

   수심 1,800 ∼ 5000 m

(2) 구크기: 약 10km x 10km (99.92 ∼ 100.08km
2
) 크기의 

100개 block (10,000km
2
)

(3) 5∼19개의 block으로 구성된 12개의 Cluster로 구성,

30만km2 직사각형 안에 놓이며 block의 배열은 단일격자를 사

용하지 않았으나, 정방형 block은 ·경도에 나란하게 배열

탐사계획

(1) 15개년 3단계(각 단계는 5개년으로 구성)의 탐사계획에 

한 일반  기술

(2) 1단계(5개년) 기간에 한 구체  탐사계획(programme of 

activities)은 자세한 기술(환경, 기술, 경제성 평가 등)

(1) 탐사활동에 따른 환경충격 평가를 한 해양학  환경지수

(baseline) 연구 계획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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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ISA가 작성한 Recommendation for Environmental Baselines for 

Polymetalic Sulphide Mining (draft)에 근거하여 환경연구의 계획을 작성

❍ 환경 연구의 주요 내용은 ADCP, CTD, 심해계류를 통한 층 

해류 측정, 열수 룸의 탁도, 수온이상(temperature anomaly), 

메탄농도이상(methane anomaly) 측정, 랑크톤 채집 등이며, 

이외에도 열수분출공 주변 생태계에서 해양생물다양성 연구와 

서생물, 랑크톤, 미생물의 분포 범 와 gene flow에 한 

연구 계획도 있음

❍ 기존의 장 조사 결과, 환경 연구 자료, 력 기   타 체

약자들의 환경 자료를 바탕으로 탐사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

화 하도록 환경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명기

❍ 수행할 내용은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 는 바, 가로 칸에는 조사항

목, 조사 장비, 장비의 제원에 한 간단한 설명, 조사 목 이 있

으며, 세로 칸에는 지구물리조사, 환경 조사, 비디오  사진 촬  

조사, 지질 시료 채취, 잠수정을 이용한 조사 등으로 나뉘어 있음

(2) 제안한 탐사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칠 향에 한 기  평가

❍ 탐사 활동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단기간에 함으로써 탐사로 인한 

심각한 부정 인 향은 없을 것으로 상한다고 언 함. 특히 

ROV를 이용하여 생물과 물 시료 채취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열수분출공 생태계의 이해를 한 자료를 확보하고 생태계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임

❍ 그간의 환경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체로 심각한 환경 피해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상하고 있다고 언

❍ 채 장비는 열수분출공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테스트 할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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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3) 해양환경의 오염 방지  축소를 한 비책 기술

❍ 환경 보 을 해 기치 않았던 유류유출 사고에 응하는 

방안을 수립하 음

❍ 조사 선박이 탐사 활동으로 해양 환경에 악 향을 미치지 않

도록 승선자 정기 교육실시 정이며, 사고 발생시 ISA 사무총

장에게 신속히 보고할 것임

❍ 해양환경 사고에 비하여 긴  처 요령 개발 정

소요 산

❍ 1단계 5개년의 산은 표로 작성

 - 5년간 총 미화 1억1956만 달러로 편성. 1차년도 약 2000만 달

러, 2차년도 약 2400만 달러, 3차년도 약 3200만 달러, 4차년도 

2400만 달러, 5차년도 2000만 달러

신청지역

국 신청 지역 인근 서환경보호지역

(Benthic protect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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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국 탐사권 신청 지역 

  

(2) 러시아의 해 열수 상 탐사계획서 심의

러시아는 2010년 12월 24일 ISA 사무총장에게 해 열수 상 탐사계획 신청서를 제출하

는바, 신청 구역은 서양 앙해령으로 10km×10km 크기의 block 100개로 구성되었고, 

총 block은 7개의 cluster로 구분하여 설정되어 있다. 각 cluster는 8개에서 36개의 block으

로 구성된다. 이들 cluster는 인 하지 않았으나 약 21만 6000㎢의 직사각형 범  내에 

치하고 있고, 한변의 최장 길이는 약 897km에 달한다. LTC는 신청서를 심의하기 , 신

청자 표인 Sergei Efimovich Donskoi가 신청서를 설명하 다.

러시아의 신청 주체는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cology of the Russian 

Federation이며, 신청자 지정 표는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cology 차 인 

Sergei Efimovich Donskoi이다. 러시아는 신청서를 통해 이 에 ISA와의 계약 여부에 

한 소명란에 ISA가 발 한 계약을 취득한 바 없다고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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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본 포함 내용에는 (1) 신청자 련 자료, (2) 신청구역, (3) 

기타자료가 있으며, 신청서  기술 련 문서로는 (1) 신청자가 발 한 보증서, (2) 신청

구역의 련 자료( 구 치 해도, 신청 구 좌표), (3) 신청자가 탐사계획을 이행할 수 있

다는 재정능력 련 자료, (4) 신청자가 탐사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는 기술능력 련 자

료, (5) 탐사계획, (6) 교육훈련 로그램, (7) 신청자의 서약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정보에 하여는 러시아 자원환경부 장 (Minister of Natural Resources and 

Ecology)이 서명하여 첨부하 다. 내용은 총 미화 3천만 달러 이상이 신청 지역 내 열수

상 탐사  연구에 사용될 것이며, 그 가운데 10% 이상은 탐사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탐

사에 사용될 것임을 시하고 있다. 러시아어로 된 원본에는 외교부장 과 자원환경부 장

의 서명이 모두 있으며, 어로 번역한 문서에는 서명이 없고 이름만 타이핑 되어있다.

기술정보에 한 심사에서, 러시아는 해 열수 상의 탐사와 련한 보유 기술과 경험

을 갖추고 있으며, 러시아 연구기 과 과학계가 1993년 이래 열수 상 탐사는 물론이고 

최근 몇 년간은 신청지역을 포함 서양 앙해령을 심으로 체탐사를 해오고 있음을 

기술하 다. 

탐사계획은 15개년 체에 한 사업계획은 일반 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15년을 총 

3단계로 나 어 각각 6년(2012-2018), 5년(2019-2023), 4년(2024-2027)으로 계획하고 있다.

구분 단계별 신청서 기술 내용  추진 계획

1단계

(1) 탐사를 통해 가장 합한 지역을 찾고 정 탐사 지역을 선정할 정

(2) 주요 내용

 - 5개년 기간에 한 구체  탐사계획(programme of activities)의       

   자세한 기술(환경, 기술, 경제성 평가 등)

 - 탐사활동에 따른 환경충격 평가를 한 해양학  환경지수           

    (baseline) 연구 계획 기술

 - 제안한 탐사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칠 향에 한 기  평가

 - 해양환경의 오염 방지  축소를 한 비책 기술

 -  1단계 산은 2000만 - 4350만 달러 가량

 - 업규칙 Annex 4, 29조 8항에 의거 교육훈련 로그램을 개발하     

    고, 승인을 해 ISA에 제출할 것임을 명시 

2단계 물자원량 평가

3단계
상업화가 가능한 장소 선정. 1:1만 해 지형도 작성 정. 상업생산을 

한 시료 채취로 효율  제련기술 개발 정

Table 2.2-6. 러시아의 탐사신청서(Russian Application for Exp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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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신청서 뒤에 prime minister 푸틴의 서명이 있는 러시아 정부의 서약서를 제

출하 다. 서약서는 2010년 5월 7일 채택된 ISA의 열수 상 탐사 규칙과 러시아의 안정

인 물자원 개발 계획에 따라, 러시아의 자원환경부가 ISA에 열수 상 탐사 신청서를 제

출하며, 러시아 할권 밖의 지역에서 열수 상 탐사권을 신청하기 해 2010년 정부 산 

에서 등록비 50만 달러를 지불하 다는 사실을 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서약서와 별도

의 용지에 러시아 정부는 체약자로서 자원환경부가 러시아 정부의 한 부서임을 증명한다

는 내용이 들어간 외교부장 과 자원환경부 장 의 서명이 들어간 보증서를 첨부하 다.

한편, 러시아는 지분참여 형태의 구신청 방식을 선택하 으며, 신청서와 함께 50만

US$의 일시불 고정비를 지불하 다.

LTC 김웅서 박사 보고에 의하면, 러시아 탐사 신청서는 자연환경부 차 인 S. E. 

Donskoy가 러시아어로 직  발표하 고 통역이 있었다. LTC 원들은 차 이 직  발

표하 다는 사실에 고무  평가를 하 다고 한다. 기타 LTC 심의 과정에서 러시아에 

한 다음과 같은 (환경 련 부분만 발췌)발표와 질의가 있었다. 

   

환경 련

발표개요

(1) 환경 연구는 열수 상 지역의 지형이 복잡하므로 심해유

인잠수정 미르 1, 2와 ROV를 사용할 정임. 조사선은 

Professor Logachyov를 활용할 정임

(2) 환경 보호를 해 엄격한 환경 기 에 하여 탐사  

pilot-scale 생산을 할 것이며, 환경탐사 로그램은 

pilot-scale 생산 , 생산단계, 생산이 완료된 후 등 3단계

로 나 어, 국제기 에 맞는 환경보  기 에 하여 실

시될 정임

LTC 지

(1) 장기간 탐사를 하는데 환경장기모니터링에 한 계획이 

없으며,

(2) 환경 연구를 언 하 으나 어떠한 환경 자료를 얻을 것인

지 계획서상에 구체 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Table 2.2-7. 러시아에 한 환경 련 발표  질의 내용(Presentation and 

Question of Russia Regarding Environmental Problem)



Ⅲ. 법제도 분석

- 31 -

Fig 2.2-1. 러시아 탐사권 신청 지역 치

(Location of Application Area for Russian 

Exploration)

  

2.2.5. 망간각 탐사규칙 논의  응방안

망간단괴, 해 열수 상 탐사규칙 제정에 이어 심해 의 핵심 자원  하나인 망간각 

탐사규칙 논의 한 채택단계에 진입하 다. 재까지는 핵심 이슈를 제외한 부분의 

조항이 채택되었는 바, 2012년 제18차 회기에서는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상된다. 이는 

망간각에 한 우리나라 구 확보 가능성과 정책  단의 시 성, 산 문제가 연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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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기존 심해  사업과의 산 조정을 통한 조기 연구개발 개시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5.1. 이사회의 탐사규칙 핵심이슈  논의 

망간각 탐사규칙은 해 열수 상과 함께 통합된 형태로 제정이 제안되었고(러시아, 

1998), 러시아는 2006년 안을 제출하 으나 이사회는 두 자원을 분리하여 탐사규칙을 

제정할 것을 결정, 2010년 제16차 회기에서 해 열수 상 탐사규칙이 우선 제정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ISA의 해 열수 상 탐사규칙안 논의에서는 신청 구의 크기와 설

정방식(형태), 신청비, 신청 구의 복문제 해결, 구 포기기간  차, 독과  문제 

등이 핵심 논쟁 사항으로 립되었다. 

망간각 탐사규칙 역시 특정 조항을 제외하고는 해 열수 상 탐사규칙 규정과 부분 

일치하며 논의될 것으로 상되며, 채택 시기 한 늦어도 2012년(제18차 회기)에서는 통

과될 것으로 상된다. 제17차(2011) 회기에서 처음 논의되는 망간각 탐사규칙은 부분 

조항이 해 열수 상과 유사하게 개될 것으로 상되고 있으나, 구 크기와 설정방식 

등 몇몇 핵심 사항에 하여는 각국의 이해가 립, 핵심조항을 제외한 조항이 모두 통

과되었다.

가장 핵심  립요소로는 : (1) 탐사 구의 크기(제12조)와 포기 차 이행후 최종 

구크기(제27조), (2) 구 포기 일정(제27조), (3) 신청비, (4) 신청 구 첩 문제의 해결, 

(5) 신청 구의 복문제 해결, 독과  문제가 있다. 단, (2)는 해 열수 상과 마찬가지

로 조정 가능할 것으로 상되며, 신청비 한 확보된 구 block에 따라 조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4)의 신청 구의 첩 문제는 해 열수 상의 와 마찬가지로 

이사회가 한시  용이 가능한 별도의 결정을 통해 해결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결국, 망간각 탐사규칙 논의에서 가장 첨 한 립요소는 탐사 구의 크기와 최종 확

보 구 크기에 있다고 단되는 바, 국은 이미 안에 한 수정안을 제출하 다. 안

에 의하면 신청 구 크기는 총 2,000㎢로 하고,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 형태의 20㎢을 

한 블록(block)의 크기로 한다. 신청 구역은 총 100개의 block으로 구성되며, 각 5개의 

block을 하나의 단 (cluster)로 하고, 여하한 지 이 하고 있으면 이는 인 한 것으

로 간주한다. 단, 단 들은 서로 인 할 필요는 없으나 근거리에 치하여야 하며, 동일

한 지리  공간(550km × 550km) 내에 치하도록 요구된다. 따라서, 신청자는 총 100개 

block을 5개씩으로 묶어 20개 단 (cluster)로 형성시킬 수 있으며, 이들 block은 모두 

550km ×550km의 범 에 설정할 것을 요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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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수정안에 의하면, 안에서 기 탐사 구 block의 수(면 )을 3000㎢으로 확 하

고, 총 block을 치시키는 공간  범 를 해 열수 상 탐사규칙과 마찬가지로 30만㎢의 

직사각형(한변의 길이는 최장 1000km이내) 이내로 확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국 수정안

탐사 구면

100개의 blocks × 20㎢ 

 = 2000㎢

150개의 blocks × 20㎢ 

 = 3000㎢

5개 blocks은 1개의 cluster를 형성

최종 구면 500㎢ 1000㎢

구설정방식

모든 block은 동일한 지리

 공간(550km × 550km) 내

에 치

모든 block은 30만㎢의 직

사각형 내에 치하며, 한변

의 최장 길이는 1000km를 

과하지 못함

Table 2.2-8. 국의 탐사 구(Mining Area of China)

망간각 탐사 규칙 안에는 신청 구의 복문제 해결 방법, 독과  문제 해결에 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 복문제에 하여는 열수 상의  보다 첩 가능성

이 크다는 에서 해 열수 상의 와 같이 별도의 결정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독과  문제에 하여 안에는 ‘연계된 신청자(affiliated applicants)'에 한 제한 규정

을 통해 논의가 시작되나, 국을 포함한 특유한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군의 반  의사가 

있을 경우, 해 열수 상의 와 같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LTC를 통해 독과  문제를 

단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제17차 회기 이사회에서는 국이 제안한 수정안 제12조를 상으로 논의를 시작하 으

며, 국은 상기 수정안 제시가 기 ISA의 망간각 구 설정 모델(ISBA/12/C/3/part 1)

에 한 오류에서 출발함을 지 하 다. 국은 해당 모델이 제시하고 있는 회수율 품 , 

각의 두께, 지형 등의 결과가 자국 연구 결과와 일치 하지 않고, 상업성을 확보하기 해

서는 보다 큰 면 의 구가 필요함을 주장하 다.

※ 국은 자국 연구 결과 탐사 구 총 4000㎢, 최종 면  1000㎢가 필요하나, 첩 

가능성을 최 한 피하기 해서는 탐사 구를 3000㎢으로 할 것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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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razil, Chile, Argentina, Netherlands, Nigeria는 해당 문제가 기술  요소가 

강하여 이사회가 논의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지 , LTC에서 논의한 후 내년에 이사회

에서 다시 해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 다. 우리 표는 국의 입장에 원칙  찬성하나, 

550km × 550km에 하여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지 하 다. 

러시아는 LTC에 문제를 넘길 이유가 없으며, 국의 주장이 합리 임을 주장하 다. 특

히 러시아는 국이 주장한 것 보다 손실율이 약 40-50%에 달한다는 험 요소를 고려한

다면, 구 확 는 불가피함을 주장하 다. 국의 주장에 한 지속  립이 있은 후, 일

부(South Africa, Netherlands, Brazil) 국가는 다른 조항부터 논의할 것을 제기하 고, 국

은 해당 문제에 한 표단 이해가 부족할 경우, 자국 문가 2명의 발표를 통해 이해토록 

조력할 것을 제안하 다. 국 Kaixi Jiang(BGRIMM) 원장은 "Technical and Economic 

Evaluation of Cobalt-Crust Mining and Processing"이라는 주제로 발표하 으며, Gaowen 

He 박사( 주해양지질기구)는 망간각의 한 구크기에 하여 발표하 다.

국 문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라질을 심으로 한 일부 국가들은 여 히 국

의 주장을 수용하기에는 기술  검토가 더욱 요구된다고 주장, 내년 LTC 심의  건의

를 바탕으로 이사회가 재론할 것을 주장하 다. 결국, 번 회기에서는 이사회가 핵심 논

의 조항만을 제외한 채 기타의 모든 조항을 일회독하여 채택하 고, 일부 조항은 문가 

견해를 근거로 조항의 일부를 수정하는 형태로 채택되었다.

  ※ 컨 , 제1조 3항의 망간각에 한 정의. Annex 2의 Section Ⅱ(Information relating to 

the area under application)의 특정 사항에 한 수정 등 

2.2.5.2. ITLOS의 권고  의견에 따른 국내 조치 강화 가능성

상기 의제와 별도로 제17차 회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ITLOS의 권고  의견을 근거

로 탐사규칙 논의 과정에서 보증국의 국내입법 혹은 행정  조치에 한 요구가 강하게 

두되고 있다는 이다. 논의 과정에서 러시아, 국의 경우 국내입법이 약 의무사항

이 아니며, 구계약의 제조건도 아님을 강조하면서, LTC 한 국내입법을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 으나, 독일은 권고  의견은 국내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단하고 있다고 

주장하 다. 기타 의견으로는 LTC가 국내법을 심의할 권한이 없다는 견해(미국), LTC가 각국 

국내입법 황을 악해 보라는 견해(UK), 이미 약 비 으로 련 규정이 국내법으로 수용되

었으며, 별도입법이 불요하다는 견해( 라질)가 있었다. 결국 규칙안 제11조와 함께 다루어진 

국내입법 조치에 하여는 결론없이 다음 회기로 논의가 연기되었으나, 해당 문제는 어

떠한 형식이든 규칙에 반 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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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사회의 망간각 탐사규칙(안)은 제11조(보증서), 제12조( 구크기), 제21조(신청

비, 제27조(포기 차  최종 구크기) 등이 미결로 남았으며, 이 외에 규칙안에는 포함

되지 않았으나 복 구 문제의 해결 사항이 다음회기에서 다루어질 정이다.

2.2.6. ISA의 기타 주요 논의 사항

2.2.6.1. C-C 지역 환경 리계획 수립과 심해  자원개발 향 

ISA 이사회는 제17차 회기를 통해 C-C 지역 환경 리계획 수립을 논의 하 는 바, 이

는 C-C 지역 개발을 한 비작업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궁극  목

은 체약국에게 환경보호 책임 강화와 ISA 규범  환경가이드라인에 따른 물자원 개

발을 유도하고, 국제법  최신 과학정보에 기반한 MPA 설정을 통해 생물다양성 상실

의 방지, 생태계에 기 한 리 방법을 구축하는데 있다. 동시에 생태계 기반의 종합 리 

원칙에 따라 C-C 지역을 리하고, 독특하고 표 인 해양생태계를 보 한다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단, 이러한 리계획은 체약국의 구  유보지역, 환경특별 심 지역과의 

복성을 피하면서 설정될 것을 논의 방향으로 하고 있다.  

Fig 2.2-2. 환경 리계획 상 지역인 C-C 지역 범

(Subject Area of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Range of C-C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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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리계획의 논의는 C-C 지역에서 생물  다양성과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의 괴  심해  활동을 지한다는 것인데, 구체 으로는 2007년 국제 학술세

미나(ISBA/14/LTC/2)를 근거로 총 9개의 후보구역이 설정되었다. 

Fig 2.2-3. ISA LTC의 9개 환경특별구역 후보지역

(the Nine Environmental Special Area Candidates of ISA LTC) 

비록 심해  채 활동으로 야기되는 향 정도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최소한 설정된 

이들 지역은 실질  활동에 의해 직  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

들 구역은 환경데이터, 동물상 분포, 종 확산 능력과 거리, 생태학  체 변수 등에 

한 상세한 심사를 근거로 각 특별환경 심구역(particular environmental interest)을 설정

하 는 바, 각 구역은 비와 폭이 독자  생물군을 포함하는 정도의 소지역을 포함하는 

정도인 200km의 핵심구역으로 충분히 크게 설정된다. 해당 구역의 주 에는 100km의 

완충지 가 설정되며, 핵심구역이 인근 구역에서 진행되는 활동으로 인해 향을 받지 

않도록 확보하고 있다. 즉, 체 특별환경보호구역의 총면 은 200km×200km의 핵심구역

과 주  100km의 완충지역으로 구성하므로, 그 가로 세로 폭은 400km×400km가 된다. 

제17차 회기에서는 이들 구역 설정에 한 이사회 결정을 채택하고자 하 으나, 국과 러시

아를 심으로 9개의 구역을 설정한 과학  연구와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보다 

심층 인 과학세미나를 거친 후 다음 회기에 재 논의할 것을 주장하 다. 이 문제는 ISA를 심

으로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걸친 학술세미나를 통해 다음회기에 재 상정, 논의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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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지역 환경 리 계획에 한 논의는 제17차 회기에서 채택되지 않았으나, 향후 환

경 문제에 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강도가 체약자에게는 보다 구체 이고 환경 강화 방

향으로 진행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심해  자원개발의 문제가 환경

보호에 한 심과 국제  기 을 근거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당 성에도 불구하고, 지

나친 환경 조건의 부과로 다가올 가능성에 하여는 학술  연구 강화와 연구 수행방법

론에서 보다 강화된 검토와 연구작업이 요구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는 성과확산  측

면에서 ISA와 기타 체약자와의 연계성을 히 확보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2.6.2. 망간단괴 개발규칙 제정 논의 가시화

ISA의 심해  자원 탐사신청서 승인과 망간각 탐사규칙 심의와 함께  제17차 회기의 

주요 이슈 의 하나는 망간단괴 개발규칙 논의의 시작을 들 수 있다. 번 회기에서 Fiji

표는 회기 말미 발언을 통해 망간단괴, 해 열수 상에 이어 망간각 탐사규칙도 채택

을 앞에 두고 있다며, 사무국이 개발규칙 작성을 비할 것을 요청하 다. 국은 망간

각 탐사규칙의 미해결조항이 내년에 채택된다는 가정하에 반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

명하는 등 여러 나라들이 찬성하 고, 사무총장도 이를 수용하 다. 이는 국제해 기와 

국제사회가 심해  사업의 상업  개발이 임박했다는 것에 한 비 작업이자, 기술  

개발의 성숙도 혹은 그 기 를 반 하는 것이라는 에 의미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심해  사업 추진체계가 연구개발 사업 단계에서 사업화 단계로 진  환을 꾀하여야 

할 단계에 있다는 것과, 향후 상업단계에서의 추진체계와 제도  구축 논의가 시작되어

야 한다는 과제의 부과이기도 하다. 

2.2.6.3. 우리나라 련 해양법 문제 

재, 한 일 삼국은 주변해역에서의 해양경계획정  도서분쟁과 함께 다양한 해양법 

안과 갈등이 존재하는 바, 이  하나가 태평양에 치한 암 를 근거로 일본이 설정한 

EEZ, 륙붕 주장 갈등이다. 일본의 오끼노도리시마는 태평양에 치한 침  크기의 암

로서 유엔해양법 약 제1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암 이며, 이는 약상 해만 가질 뿐 

배타 경제수역과 륙붕을 주장할 수 없다. 단, 일본은 200해리 배타 경제수역 주장 뿐 

아니라, 2008년 11월에는 유엔 륙붕 한계 원회에 200해리 외측으로의 륙붕 연장안을 

신청하 다. 이에 하여 우리나라와 국은 지속 인 반 와 이의를 표명한 바 있다. 

제17차 회기에서 국측은 오키노도리시마를 직  언 하지는 않았으나, CLCS가 유엔

해양법 약 제121조 제3항에 한 법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내용을 심으

로 발언하 다. 이에 하여 일본측은 CLCS는 독립 인 권한을 가진 기구인 바, CL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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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한  륙붕외연 경계설정을 한 기  설립작업을 ISA가 으로 지지해  것

을 요청하 다. 우리 표단은 훈령에 따라, 연안국이 약과 합치되지 않는 방법으로 

200해리 이원의 륙붕 확장으로 심해 가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ISA에서 

이에 하여 논의할 수 있음을 발언하 다. 우리나라는 섬의 법  지  문제가 과학 , 

기술  사항(CLCS 권한)이 아닌 약 제121조의 해석 용에 한 사항으로, 자연과학 

문가로 구성된 CLCS의 심사범 를 벗어나는 바, 법  해석의 문제를 단할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입장에 있다.

2.2.7. 국제 력 부분 : 심해  홍보  설치 력

2.2.7.1. 배경  논의 경과 

우리 표단은 ISA 사무총장 Odunton과 2차례 면담(7.12, 7.14)을 통해 ISA 사무국  

각국의 자원개발 동향, 력방안 등에 하여 논의하 다. Odunton은 면담을 통해 ISA 

사무국 내부(1층)에 새로운 공간이 확보되었으나 활용 방안에 하여 고민하고 있으며, 

한국측이 ISA의 외  홍보와 교육활용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 다. 우리 

표단은 KORDI 지원 가능성을 타진한 후, 주 자메이카 사 을 통해 구체 인 아이

템, 지원 규모를 회답해 주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주 자메이카 사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는 심해  자원 반에 한 외  인

식제고와 ISA의 구체  기능을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의지와 역량을 강화하고, 

각국 표  사무국 방문자를 상으로 KORDI의 해양연구 황과 심해  자원개발에 

한 내외  역할을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에서 지원 결정이 있을 경우 

극  력 의지를 표명하 다.

2.2.7.2. 홍보  정 후보지 조건  설치 아이템 

홍보  정 공간은 1층 출입구와 엘리베이터로 연결되는 약 7m 통로의 내부에 아늑하게 

치하고 있어, 인 성과 근성, 이용 람 여건은 충족하고 있다.(※  융기   은행 치) 

약 3모듈(연구원 공간 기 ) 정도의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에서 심해  반에 

한 홍보 상(TV), 컴퓨터 활용 공간, 심해  자원개발 황 자료 시(샘 , 사진 등), 휴

식(테이블  소 ) 등의 배치가 가능하다.  지원 결정시, 외통부를 통해 지 공간의 기

본 공사는 ISA가 담당하고, 내부 아이템은 우리측이 결정, 지원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Ⅲ. 법제도 분석

- 39 -

 [참조] 홍보  설치 가능 후보 공간

ISA 사무총장(Odunton)과의 면담

ISA 사무국 앞에서(형기성 박사, 박철주 참사 , 양희철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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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사무국 입구에서 홍보  후보지로 이어지는 경(정면 안쪽)

    

ISA 사무국 1층 내부 홍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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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3. 지원 력의 의미와 효과 

ISA 홍보  설치는   각국 표단에 한 이해와 상호 교류 력의 폭을 확

하는 장으로 활용 가능하다. 홍보 은 ISA 방문객  (학생  일반인)을 상으로 

심해  자원 반에 한 이해자료(동 상, 사진, 물 샘 )를 제공하고, ISA 회기 참여 

표단에게는 각국의 개발 황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상호 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ISA 

홍보 은 ‘Korea Lounge'로 명명하고, 후단에 ’donated by KORDI‘ 을 통해 심해  자원

개발에서의 우리원 역량을 강조, 외  홍보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우리원 홍보자료는 

매회기 ISA 참석 표단 혹은 주자메이카 사 을 통해 자료 갱신이 가능 할 것으로 

단되며, 향후 구체  추진은 다음 단계에 따라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1) 해당 공간에 맞는 아이템과 개략  설계  설치 장비(심해  홍보 련 샘 (자

료), 상자료(우리원 활동상황 포함), 컴퓨터, TV, 소  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산 규모를 확정 : (KORDI 심해 연구부  홍보 ) 아이템에 맞는 샘 (자료), 홍

보 상, 설치 홍보자료 비 시작 

   (2) ISA와 주자마이카 사 을 통해 내년 회기 일정을 고려하여 추진 일정을 확정 

   (3) 2011년 말 혹은 늦어도 2012 2월까지 아이템  기본 설계도 확정 → 자메이카 

사 에 통보(ISA 사무국) → 3월 공사 시작(ISA 기 공사) → 5월 홍보  자료 

설치 → 6월 순 셋  완료  시험 가동 

   (4) ISA 제18차 회기 총회(사무총장보고) 일정 첫날 심을 활용하여 홍보  오  행사

2.3. 주요국 동향

속 물자원의 수 불안정  가격 상승에 따라 심해  물자원의 요성이 높아지

고 있어 심해자원개발에 한 각국의 노력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망간단괴  심해  자원 개발을 하여 컨소시엄 형태의 심해 물자원개발

회(Deep Ocean Minerals Association, 이하 ‘DOMA’로 약칭함)을 설립하고, 1975년부

터 하와이 남쪽 태평양지역에서 탐사활동을 수행하 다.  

이후에는 심해  개발을 담시키기 하여 DOMA의 심해  자원개발 기능을 이양받

은 민 합동개발회사 성격의 심해 자원개발주식회사(Deep Ocean Resources 

Development Co., Ltd, 이하 ‘DORD’로 약칭함)를 1982년에 설립하 다. 일본의 DORD

는 속 업사업단을 심으로 통산성의 지원을 받아 심해 자원기술개발을 한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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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럿 실험을 종료한 상태이다.   

구체 으로는 상업  채 시스템의 독자  기술 확보라는 목표 실 을 해 

1981~1997년까지 「망간단괴 채 시스템의 연구개발」 국가 로젝트가 수행되어 심해

물 채 시스템 개발사업에만 17년간에 걸쳐 총 170억엔 (1,700억원)을 투자하 다. 그

러나 1997년에 수심 2,200m 실해역에서의 집 기 성능시험은 통합시스템을 상으로 하

지 않은 과제를 남기며 개발된 집 시스템은 기술 신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잠시 단되었던 망간단괴 탐사는 최근에 자국의 구지역에서 재개되기도 하 다.

국은 국가해양국의 지원 하에 국심해 개발 회를 심으로 련 연구소에서 탐

사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심해  핵심기술개발을 해 심해연구단지(칭다오)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3m600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하기로 하 다. 한 국가고기술연구개발계획(863계획)을 

통해 유인잠수정 ‘자우룽호’를 개발하 다. 장기 과학기술개발계획(2006~2020)을 통

해서는 심해 작업기술인 심해작업장비 제조  심해기지 구축 등을 집 개발하고 있다. 

한 국은 2050년 해양과학기술발 로드맵을 통해 2030년에는 심해 물자원의 상

업  개발 착수를 계획하고 있다. 

2.4. 소결

제17차 회기는 그동안 해 열수 상 탐사규칙 논의시 조기 채택에 반 해 온 국이 

해 열수 상 탐사규칙 채택과 동시에 신청서를 제출하 고, 번 회기에서 ISA와의 계

약을 통해 본격 인 탐사작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번 회기시 망간각 탐사규칙안

도 조기 통과시키기 해 치 한 비를 한 것으로 볼 때, 유망 구 후보군은 이미 확보

한 것으로 추정된다. 번 회기 표단 면담을 통해 보건 , 국과 러시아는 망간각 신

청 후보군에 한 개략  의견 조율도 수행되었다고 단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망간각 

탐사 구 신청시기와 후보구역 선정에도 요한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차기 회의에서는 망간각 탐사규칙안이 채택될 것으로 상되며, ISA 사무국이 개발규

칙안을 비하기로 결정한 바, 우리나라도 해 열수 상 구 등록을 서두르고, 망간각 

탐사신청을 한 비를 한 연구개발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 망간각 구의 

경우 후보구역이 집되어 있고 신청 유망 국가들의 탐사작업이 사실상 완료되었다는 

을 고려하면, 우리의 구 확보 략은 최상이 아닌  규모의 상 확보에 력할 필

요가 있다고 단된다. 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망간각 탐사 선도 국가의 신청시기와 신

청 구 후보군에 한 정보가 사실상 우리나라의 상황보다 훨씬 정확하고, 다량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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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되어 있다는 을 고려한다면, 자칫 복 가능한 최상 의 구에 집 하는 것은 우리

의 연구 성과가 타국의 선 으로 무의미한 행 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청

서 제출 시기를 결정하여, 가능한 타국에 의해 구가 선 되지 않도록 투자와 략을 

수립하되, 타국에 의한 선 (선 구등록)이 불가피할 경우 해당 구역을 회피하고, 선  

가능한 타 구역으로 연구를 집 하는 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 정부측

에서는 심해  자원에 한 조기 정책 단을 유도, 자원 확보를 한 극  연구개발 

투자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국제해양법 역에서는, 년  ITLOS를 통해 발표된 심해  업활동 보증국의 의무

와 책임에 한 권고  의견이 있었는 바, 이를 탐사규칙에 어떻게 반 할 것인가의 문제

가 다각 으로 제기되었다. 심해  활동에서의 보증국의 책임 범  혹은 한 국내입법

(행정조치) 등은 향후 보다 넓은 범 에서 논의되고, 논쟁  사항이 될 것임에도 국제  

시각에서는 환경  요소와 약에 한 책임 문제와 연계될 경우, 세  논의를 반하여 

나갈 수는 없을 것으로 단된다. ITLOS의 권고  의견이 법  구속력이 없다고는 하나, 

심해  자원개발을 둘러싼 규범화 과정에서는 여 히 국내입법 혹은 행정  조치를 요구

할 것인 바, 우리나라 역시 국내입법을 통해 하게 수용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ISA Odunton 사무총장이 심해  활동 홍보공간 마련을 한 우리나라의 지원을 요청

한 것과 련하여 B이사국(선진투자그룹 8 국가  4개국)이자 ISA와 구탐사 체약국

으로서 우리의 상을 제고하고 해 자원 개발을 한 지지 기반 마련 등을 하여 국토

해양부, 한국해양연구원 등과 극 인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특히 2012년은 

유엔해양법 약 채택 30주년이 되는 해라는 에서, 우리나라와 한국해양연구원의 심해

 활동 홍보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단되며 련 기 과의 력을 통해 정  지

원 검토가 요구된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해양자원의 요성과 심해 에서의 극 인 활동으로 ISA내 

상이 제고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 지원 필요성을 고려, 재 1인 공 인 주자메이

카 사 ( 리 사)을 보강하여, ISA 상주 표부로서의 실질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ISA는 인류를 신하여 심해  자원에 한 

반  리를 담당하는 기 이라는 에서 향후, 그 기능  활동 범 가 확 될 것으로 

단된다. 이는 심해  활동을 한 국가정책이 장기  시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고, 그 

실질  지원책으로 ISA에 아국의 문가를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련 부처간 노

력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해양환경, 국가 할권 외측해역에서의 환경

보호 기 강화 주장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단되며, 향후 심해 물자원 개발 추진  

해양환경보호에 한 문제가 국제 으로 매우 비  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측되는 바, 

이에 한 문가를 략 으로 육성, 해 기구에 진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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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심해  업활동과 심해  생물다양성 문제를 반 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법 , 

정책  문가 수요가 증 할 것을 고려, 체  흐름을 종합 으로 단하고 련국의 

견해와 국제기구의 입장을 지속 으로 모니터링 할 ISA 내의 문가 진출이 긴요하다. 

심해  자원개발을 한 규칙 제정과 향후 심해  유 자원 개발까지를 고려할 때, 단

순한 정책입안자나 공자로는 문제의 핵심과 방향성 설정에 조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 단되며, 장에서 해양 련 문제를 지속 으로 연구하 을 것과 정부 표로서 국제 

환경문제에 직 으로 참여하 던 문가를 발탁, 정부차원에서 략 으로 지원하는 

것이 실하다. 

   

  



제 3 장  주요금속의 수급 및 가격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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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주요 속의 수   가격동향분석

3.1. 개요

세계 물자원의 1/4을 소비하고 있는 국 뿐만 아니라 인도, 라질, 러시아 등 신흥

산업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 자원 수 에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경제성이 

있는 육상 물 자원의 고갈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러시아, 국 등의 국가는 자원정책을 국가존립의 기 가 되는 

최우선  정책 아젠다로 삼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국은 정부가 자원 외교  안보 략

을 직  수립하고 산하 공기업들이 정부 략을 실 하는 주체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러

시아는 가스, 석유 수송, 니  등 각 분야별로 자원개발에 나서고 있다. 특히 2008년 12월 

지하자원법을 개정해 국가 주요 구에 해 외국인의 소유권을 불허했다. 

국은 2조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기반으로 공격 인 해외자원개발에 나서고 있다.

국, 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국가는 19세기부터 20세기 반까지 공기업을 

심으로 자원산업을 육성하여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20세기 이후부터

는 공기업을 민 화해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정치·외교  정

책지원과 기업에 한 간 지원을 맡고 있다.

미국은 석유개발산업에 해 공공부문의 지원없이 시장기능에 의해 성장을 실 한 유일

한 국가이며, 기업이 자원확보의 주체이다. 20세기  미국기업들의 동진출을 해 정부

가 정치 으로 지원을 하기도 했다. 

한국과 유사한 면이 많은 세계 최고의 자원수입 국인 일본의 경우는 기에 국제경쟁력 

있는 자원개발 문기업이 없어 정부가 JOGMEC(석유천연가스 속 물자원기구; 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을 설립하고 자주개발 목표를 설정해 리해왔

다. 그러나 90년  말에 자주개발률을 폐기하 으며, 재 집계되고 있지는 않으나 주요 

속의 경우 자주개발률은 5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시 

50%까지 출자 혹은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탐  기단계의 험을 이기 한 기  지질

조사  간 으로는 해외자원정보 수집, R&D사업의 발굴  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과 물자원 메이 들은 최근의 물자원 공 장애와 가격폭등의 원인이 

국으로 인해 발생한 구조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매우 략 으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자원빈국  하나인 우리나라의 경우 속 물자원의 외의

존도가 높아 수 불균형의 심화가 우려되며, 국가 략 인 미래자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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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속 물 자 율(국내생산/내수)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23.37% 증가하

으며, 2010년 속 물 자 률은 년에 비해 18.80% 증가했다. 이는 경기 회복으로 인

한 수요증가로 , 은 등의 종이 증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주요 략 속 물 의 하나인 동과 니  등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

는 실정이며, 4 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물의 가격변화에 따른 

향이 크므로 4 물의 수  안정화를 하여 물의 국제가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구분 속 물 자 율(%)
속 물 

수입액(백만$)

총수입액  산물의 

비 (%) 
2001 0.21 4,286 4.90
2002 0.27 4,184 4.57
2003 0.33 5,781 4.81 
2004 0.79 7,563 4.79
2005 0.72 6,477 4.70
2006 0.65 10,059 5.10
2007 1.06 11,760 5.20
2008 0.94 13,651 6.17
2009 1.17 10,359 6.41
2010 1.39 16,455 7.00

Table 3.1-1. 속 물 자 율  수입액(Self-sufficiency and import)

주: 속 물 자 율(국내생산/내수), 속 물 수입액(경상가격기 ), 총수입액  산물 비

(국내 산물수입액/총수입액)

자료: 2010년도  산물 수  황, 지식경제부･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1. 5

본 장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주목하여 망간단괴에 함유된 4  속의 국제시장 동

향  국내외 수 황을 악하고자 한다. 한, 이러한 황들과 함께 속가격을 분

석하여 심해  물자원 개발사업의 략 인 정책결정 단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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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4  물의 수 동향

3.2.1. 동

3.2.1.1. 매장량  생산량

세계의 동 매장량(2010년 기 )은 6억 3,500만 톤으로 나타났으며, 동의 주요 부존국

인 칠 에는 체의 23.6%인 1억 5,000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 

부존국  칠 를 포함한 상  5개국에서는 세계 동 매장량의 61.9%가 분포되어 있

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페루는 9,000만 톤으로 14.2%, 호주는 8,000만 톤으로 12.6%, 

멕시코는 3,800만 톤으로 6.0%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주: 매장량은 경제성이 있는 량임

자료: U사무총장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1. 1

Fig. 3.2-1. 세계 동 매장량 (World reserves of co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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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a 증가율b

칠 4,740 4,450 4,860 5,380 5,320 5,400 5,700 5,600 5,320 5,520 3.76

페루 722 850 850 1,000 1,000 1,050 1,200 1,220 1,260 1,285 1.98

국 590 580 565 620 640 760 920 1,000 960 1,150 19.79

미국 1,340 1,130 1,120 1,160 1,150 1,220 1,190 1,310 1,190 1,120 -5.88

호주 869 850 870 850 930 950 860 850 900 900 0

인도네시아 1,050 1,100 1,170 860 1,050 800 780 650 950 840 -11.58

잠비아 300 320 330 400 450 540 530 560 655 770 17.56

러시아 620 680 700 675 675 720 730 750 750 750 0

캐나다 633 625 580 560 580 600 585 590 520 480 -7.69

폴란드 474 500 500 500 530 525 470 430 440 430 -2.27

카자흐스탄 470 450 480 485 400 430 460 460 410 400 -2.44

멕시코 367 330 330 400 420 380 400 270 250 230 -8.00

기타국가 1,510 1,500 1,500 1,600 1,750 1,920 1,800 2,030 2,180 2,300 5.50

세계(합계) 13,685 13,365 13,855 14,490 14,895 15,295 15,625 15,720 15,785 16,175 2.47

Table 3.2-1. 세계 동 산 생산량 (World mine production of copper)

(단  : 천톤, %)

주: a. 각 해의 추정생산량

    b. 비교증가율(‘09,‘10) 

자료: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1. 1

세계 동 산의 생산량은 세계 경기가 차 회복됨에 따라 2009년 1,578만 5,000톤

에서 2010년 1,617만 5,000톤으로 년 비 2.47% 증가한 수 이다. 

2010년 동 생산량은 칠 의 경우 552만 톤을 생산하 으며, 페루가 128만 5,000톤, 

국이 115만 톤을 생산하 다. 년 비 동 생산량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규모의 동

산인 Grasberg와 Batu Hijau에서 부산물인 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던 인도네시아

는 2010년에는 생산량이 년 비 11.58%나 감소하 다. 하지만 국은 산의 부분

이 소규모 품  산이지만 수요 증가로 19.79% 증가하 다. 

지난 10년간 각국의 동 산 생산량은 잠비아가 11.04%, 국 7.70%, 페루 6.62% 순

으로 연평균 증가율을 보 으며, 세계 으로는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 주요 부존국들에 하여 살펴보면, 칠 는 부존 매장량과 생산량이 세계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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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세계 산 생산량의 33.7%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최  규모의 동 산인 Escondida

를 비롯해 Andina, El Teniente와 같은 주요 동 산이 있으며, 주요 생산업체로서 

Codelco사가 있다. 

한, 호주는 산과 제련소, 정련소의 일  생산 설비를 갖춘 Olympic Dam의 생산

능력을 연간 500kt 수 으로 2배 확장시키는 로젝트를 진행 에 있다. 이 로젝트는 

2013년부터 본격 인 증산 체제로 가동될 정이다.   

미국은 아리조나, 유타, 뉴 멕시코주에서 미국 동생산의 약 99%를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업체는 Phelps Dodge Corp.와 Freeport McMoRan Copper & Gold Inc.가 있다. 

3.2.1.2. 소비량

세계 정련동의 2010년 소비량은 년 비 4.61% 증가한 1,910만 9,300톤이며,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2.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련동은 2010년에 아시아에서 체 소비량의 62.92%인 1,202만 3,500톤이 소비되

었으며, 유럽에서 394만 3,200톤, 미주에서 288만 6,100톤, 양주에서 14만 700톤, 아

리카에서 11만 5,800톤이 소비되었다. 

지역별로의 년 비 증가율은 아시아 지역에서만 62.92% 증가하 고, 유럽에서는 

20.63%, 미주에서는 15.10% 증가하 다. 이는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융 기가 

차 회복되어  세계 으로 소비량은 증가하 기 때문이다.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아시아 6,159.5 6,946.9 7,303.2 7,719.6 8,213.7 8,337.8 9,645.7 9,915.3 11,680.3 12,023.5

유럽 4,341.8 4,326.6 4,277.2 4,510.8 4,653.4 5,014.0 4,772.8 4,574.3 3,612.7 3,943.2

미주 3,861.0 3,441.3 3,451.2 3,729.9 3,548.9 3,330.7 3,091.7 3,127.4 2,625.7 2,886.1

양주 171.3 189.3 184.3 168.6 157.5 143.7 137.9 154.0 130.5 140.7

아 리카 142.0 148.3 147.1 163.6 164.8 224.2 275.1 331.1 217.5 115.8

세계(합계) 14,675.6 15,052.5 15,362.9 16,292.4 16,738.4 17,050.4 17,923.3 18,102.1 18,266.7 19,109.3

Table 3.2-2. 세계 동 소비 황 (World refined consumption of copper)

(단  : 천톤)

자료: World Metal Statistics, 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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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격한 동 소비량의 성장과 비교하면 작지만 한국․인도 등에서의 경제발 에 

따른 자원소비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아시아 지역의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정

련 동 소비량은 각각 국 13.86%, 일본 -0.85%, 한국 0.09%, 만 -0.16%, 인도 

3.66%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 다(Fig. 3.2-2 참조).

Fig. 3.2-2. 아시아의 동 소비 황 (Asia refined consumption of copper)

국내에서의 동 석 수 황을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179만 5,348톤이며 년

비 3.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동 석을 주로 생산하는 산은 없지만, 부

산물로서는 충북 풍 산에서 약 9톤을 생산하 다. 

동 석은 국내 유일한 수요처인 LS니꼬사의 온산 동제련소가 시장 여건에 따른 가동

으로 소비되고 있다. 정 은 주로 칠 , Indonesia, 호주에서 확보하고 있으며, 경기의 회

복으로 내수시장은 년 비 7.16% 증가하 으며, 물량의 거의 부분을 국에 공 하

는 수출량도 년 비 7.72%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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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가율a

공

년
이월 70,261 69,015 42,735 135,049 67,533 -49.99

생산 13 6 4 14 9 -35.71

수입 1,458,115 1,402,886 1,483,914 1,597,263 1,727,805 8.17

계 1,528,389 1,471,908 1,526,653 1,732,325 1,795,348 3.64

수요

내수 1,459,369 1,428,546 1,390,436 1,661,205 1,780,216 7.16

수출 5 627 1,168 3,587 3,864 7.72

재고 69,015 42,735 135,049 67,533 11,267 -83.32

Table 3.2-3. 동의 국내 수 황 (Supply and demand of copper ore)

(단  : 톤, %)

주: a. 비교증가율(‘09,‘10) 
자료: 각년도 산물 수 황(지식경제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다음의 [Table 3.2-4]는 국내의 연도별 동 제품 수입 황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 

동 제품의 수입액은 년 비 37.82% 증가한 96억 879만 달러, 수입량은 년 비 

4.39% 증가한 242만 2,331톤으로 나타났다. 동 제품의 수입액과 수입량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0.57%, 2.79%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수입액 수입량 수입 속량
a

2001 1,784,239 1,891,108 918,312 
2002 1,904,619 2,006,959 957,730 
2003 2,180,385 2,247,243 1,150,218 
2004 3,512,483 2,100,771 1,007,886
2005 4,371,817 2,105,753 1,068,071
2006 8,031,010 2,175,347 1,081,679
2007 9,009,905 2,184,770 1,130,340
2008 8,843,979 2,204,507 1,090,632
2009 6,972,019 2,320,563 1,130,239
2010 9,608,792 2,422,331 933,576

Table 3.2-4. 연도별 동 제품의 수입 황 (Import of copper products by year)

  (단 : 천달러, 톤)

주: a. 수입 속량 = 수입량 * 함유비율(%)
자료: http://www.kita.net, 한국무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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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      명
수입 액

(천불)

수입량

(톤)

함유량

(%)

속량

(톤)

비고

(HSK 번호)

석
동 과 그 정 4,536,877 1,727,805 27 466,507 2603-00-0000

소  계 4,536,877 1,727,805 　 466,507 　

정련용

정제하지 않은 동 209,426 27,744 60 16,646 7402-00-1000

동양극 90,012 10,966 99 10,856 7402-00-2000

빌 트 40,781 5,438 99 5,384 7403-13-0000

슬랩 36,753 4,709 99 4,662 7403-19-1000

정제한 동과 

동합 의 와이어바
- - 99 0 7401-20-0000

소계 376,972 48,857 　 37,548 　

정제한 동

음극과 음극의 형재 2,806,933 379,434 99 375,640 7403-11-0000

잉곳 136,782 18,784 99 18,596 7403-19-2000

기타 정제한 동 42,300 5,248 99 5,196 7403-19-9000

비층상조직의 분 21,042 1,944 90 1,750 7406-10-0000

층상조직의 분 5,169 340 90 306 7406-20-1000

동의 이크 7,521 337 99 334 7406-20-2000

정제한 동의 

로 일과 동의 
31,797 2,712 99 2,685 7407-10-0000

횡단면의최 치수와  

6mm를 과하는   

정제한 동의선

63,659 8,352 99 8,268 7408-11-0000

정제한 동의 기타 선 3,684 165 99 163 7408-19-0000

정제한 동의 박, 

뒤면을 붙이지 않은 

것 (두께 

0.15mm이하)

144,692 9,855 99 9,756 7410-11-0000

정제한 동의 박, 

뒤면을 붙인것 (두께 

0.15mm이하)

4,505 481 99 476 7410-21-9000

정제한 동제의 71,287 8,070 99 74 7411-10-0000

정제한 동제의  

연결구류
1,013 75 99 0 7412-10-0000

소  계 3,340,384 435,797 　 423,244 　

스크랩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1,297,763 202,898 40 　 7404-00-0000

소  계 1,297,763 202,898 　 0 　

화합물
산화동 46,089 6,450 90 5,805 2825-50-1000

소  계 46,089 6,450 　 5,805 　

합   

제품

동-주석의 합 295 39 90 35 7403-22-0000

동-주석합 의 과 

로 일
388 28 90 25 7407-29-1000

Table 3.2-5. 2010년 동 제품의 품목별 수입 황 (Import of copper product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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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      명
수입 액

(천불)

수입량

(톤)

함유량

(%)

속량

(톤)

비고

(HSK 번호)

동-주석 합 의 선 7,123 304 90 274 7408-29-1000

동-주석 합 의 

반도체 제조용 기타 

, 쉬트, 

0 0 90 na 7409-39-1000

동-주석 합 의 기타 

, 쉬트,  두께 

0.15mm 과

2,829 150 90 135 7409-39-9000

동-주석 합 제의 72 3 90 3 7411-29-1000

소  계 10,707 524 　 472 　

합          계 9,608,792 2,422,331 　 933,576 　

자료: http://wwwkita.net, 한국무역 회

3.2.2. 니

3.2.2.1. 매장량  생산량

세계의 니  매장량(2010년 기 )은 7,614만 톤으로 나타났으며, 니 의 주요 부존국

인 호주에서는 체의 31.5%인 2,400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 부존국  호주를 포함한 

상  5개국에는 세계 니  매장량의 67.4%가 분포되어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라질에서

는 870만 톤으로 11.4%, 뉴칼 도니아는 710만 톤으로 9.3%, 러시아는 600만 톤으로 

7.9%, 쿠바는 550만 톤으로 7.2%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니  산의 생산량은 2009년 142만 6,000톤에서 2010년 154만 9,000톤으로 

년 비 8.63% 증가하 다. 2010년 니  생산량은 러시아의 경우 26만 5,000톤을 생

산하 으며, 인도네시아가 23만 2,000톤, 필리핀이 15만 6,000톤을 생산하 다. 년

비 니  생산량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단일국가로는 필리핀이 83.53%, 뉴칼 도니아가 

28.97%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인도네시아는 22.75% 증가하 다. 

지난 10년간 각국의 니  산 생산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필리핀이 21.52%, 인도네

시아가 9.56%로 가장 많은 증가하 으며, 세계 생산 5 국  러시아는 2.24%, 캐나다

는 2.41%, 호주는 3.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으로 니  생산량은 연평균 

1.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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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매장량은 경제성이 있는 량임

자료: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1. 1

Fig. 3.2-3. 세계 니  매장량 (World reserves of nickel)

세계 니  생산량은 2007년까지 꾸 한 증가세를 보 었지만 수요 하락으로 인해 시

장에 니 이 과잉 공 됨에 따라 2008년 많은 산들이 개발 단을 선언하여 생산량이 

감소 추세에 있었다. 하지만 2010년에 들어서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스테인리스강 산업

으로부터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니  가격이 상승되어 생산량이 증가하고 유지/보수로 

환된 로젝트들의 가동 재개  새로운 로젝트의 가동 등으로 인해 다시 생산가동

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니 의 주요 부존국들에 하여 살펴보면, 호주는 1990년도에  세계 니  매장량의 

2.6%를 기록한 이후 웨스턴오스트 일리아주에서 니 을 함유한 라테라이트 상들이 발

견되면서 재에는 세계 매장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Vale SA사는 

향후 5년 동안 캐나다 소재 자사 산들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며, 연간 10

만 톤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에 있다고 한다. 세계 최  니  생산업체인 러시아의 

Norilsk Nickel 사는 2025년까지 생산기술개발 략을 통해 니  생산장비를 재정비하여 정

 회수율을 높이고, 생산품질을 향상시켜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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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a 증가율
b

러시아 325 328 330 315 315 320 322 276 266 265 -0.38

인도네시아 102 105 120 144 140 145 145 211 189 232 22.75

필리핀 27 32 27 20 22 42 88 88 85 156 83.53

캐나다 193 188 180 180 196 230 258 250 181 155 -14.36

호주 197 186 220 210 210 191 180 180 167 139 -16.77

뉴칼 도니아 118 98 120 122 122 112 119 93 107 138 28.97

국 52 56 56 62 71 79 80 85 84 77 -8.66

쿠바 71 73 75 75 75 74 77 77 65 74 13.85

콜롬비아 53 55 65 73 73 90 100 75 93 70 -24.73

라질 45 45 46 45 46 74 75 76 57 66 16.40

남아공 36 38 40 41 42 41 42 38 34 42 23.53

보츠와나 26 23 18 37 37 28 35 36 36 32 -11.11

베네주엘라 14 21 21 22 22 20 20 20 12 14 16.67

그리스 21 22 23 22 22 24 20 20 14 -100.00

기타국가 48 48 59 70 83 80 97 83 36 89 147.22

세계(합계) 1,328 1,318 1,400 1,438 1,476 1,550 1,658 1,608 1,426 1,549  8.63

Table 3.2-6. 세계 니  산 생산량 (World mine production of nickel)

(단  : 천톤, %)

주: a. 각 해의 추정생산량

    b. 비교증가율(‘09,‘10)  
자료: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1. 1

3.2.2.2. 소비량

세계 정련 니 의 2010년 소비량은 년 비 15.45% 증가한 151만 800톤이며,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2.98%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정련 니 은 아시아에서 체 소비량의 63.27%를 차지하는 95만 5,900톤

을 소비하 으며, 유럽에서 37만 5,000톤, 미주에서 13만 6,300톤, 아 리카에서 4만 

2,000톤, 양주에서 1,600톤이 소비되었다. 

지역별로의 년 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아시아에서 8.21%, 유럽에서 39.09%, 미국

에서 23.57% 증가하 으며, 아 리카에서는 년 비 3.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의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정련 니  소비량은 각각 일본 -1.29%, 국 

23.34%, 한국 6.18%, 만 -2.58%, 인도 0.94%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 다(Fig. 

3.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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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아시아 471.2 489.2 565.8 579.1 611.5 666.6 734.7 672.8 883.4 955.9

유럽 485.6 536.8 482.0 458.4 464.6 484.4 445.8 421.7 269.6 375.0

미주 166.6 157.6 157.6 163.1 169.7 188.2 202.4 155.5 110.3 136.3

아 리카 34.5 36.5 41.2 46.2 48.0 54.7 42.6 45.3 43.7 42.0

양주 1.6 1.7 1.7 1.7 1.7 1.7 1.7 1.7 1.6 1.6

세계(합계) 1,159.5 1,221.7 1,248.2 1,248.4 1,295.5 1,395.6 1,427.2 1,296.9 1,308.6 1,510.8

Table 3.2-7. 세계 니  소비 황 (World refined consumption of nickel)

 (단  : 천톤)

자료: World Metal Statistics, 2011. 8

Fig. 3.2-4. 아시아의 니  소비 황 (Asia refined consumption of nick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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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가율a

수

요

내수 116,260 106,056 69,469 42,640 67,490 68,517 1.5

수출 1,368 14,251 6,356 11,678 12,765 11,118 -12.9

계 117,628 120,307 75,825 54,318 80,255 79,635 -0.8

공

매 27,130 32,300 21,590 20,841 38,612 34,300 -11.2

수입

니 괴 42,562 36,552 19,586 17,412 24,220 24,321 0.4

페로

니 b 47,936 51,455 34,649 16,065 17,423 21,014 20.6

소계  90,498 88,007 54,235 33,477 41,643 45,335 8.9

Table 3.2-8. 니 의 국내 수 황 (Supply and demand of nickel)

(단  : 톤, %)

주: a. 비교증가율(‘09,‘10) 
    b. 페로니 은 니 함량 38%로 환산, 2008년부터 20%로 환산 

자료: 한국비철 속 회 

재 우리나라에서는 동과 마찬가지로 니  역시 개발 산이 무하며 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의 니  소비량은 철강산업의 속한 발 에 따라 계속 증가될 것이며, 국내 니

 수요는 스테인리스 원료  니 괴 생산원료가 주일 것이다. 

니 괴의 2010년 국내 수 황을 살펴보면, 내수는 주수요처인 국내 스테인리스 수

요 증가세의 둔화로 년 비 1.5% 증가한 6만 8,517톤이었으며, 수출량은 세계 니  

수요 감에 따른 수출 감소로 년 비 12.9% 감소한 1만 1,118톤이었다. 

매량 한 국내외 니  수요부진으로 년 비 11.2% 감소한 3만 4,300톤 이었으

며, 수입량은 일본산 페로니  수입의 폭 증가로 인해 체 으로 8.9% 증가한 4만 

5,335톤이었다. 

다음의 [Table 3.2-9]는 국내의 연도별 니  제품 수입 황을 나타내고 있다. 2010

년 니 제품의 수입액은 년 비 57.64% 감소한 17억 8,658만 달러, 수입량은 년

비 13.02% 증가한 16만 6,107톤으로 나타났다. 니  제품의 수입액과 수입량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4.55%, -0.08%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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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수입액 수입량 수입 속량
a

2001 526,054 167,247   86,596 

2002 613,989 174,155   94,885 

2003 991,713 204,721 112,923 

2004 1,607,207 223,640 122,891

2005 1,701,808 217,245 120,455

2006 2,272,403 215,193 114,064

2007 2,879,879 155,668 83,870

2008 1,767,799 146,684 80,837

2009 1,133,320 146,974 79,190

2010 1,786,578 166,107 86,582

Table 3.2-9. 연도별 니  제품의 수입 황 (Import of nickel products by year) 

 (단  : 천달러, 톤)

  

주: a. 수입 속량 = 수입량 * 함유비율(%)
자료: http://www.kita.net, 한국무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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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품    명
수입 액

(천불)

수입량

(톤)

함유량

(%)

속량

(톤)

비고

(HSK 번호)

페로니
페로니 502,628 105,072 33 34,674 7202-60-0000

소  계 502,628 105,072 　 34,674 　

니 속 

 니 괴

니 의함유량이 량

의  88/100 이상의 것
2 - 88 - 7501-20-1010

기타 : 소결한 산화니 410,379 25,676 80 20,541 7501-20-1090

기타 : 소결한 산화니  

 니 제련의 기타 

간생산물

24,928 1,747 80 1,398 7501-20-9090

음극 209,179 9,570 99 9,474 7502-10-1000

기타 : 합 하지 않은 

니
319,610 14,369 99 14,225 7502-10-9000

니 의 분 107,697 1,965 90 1,769 7504-00-1000

합 않은 니 의 과 

로 일
405 13 99 13 7505-11-0000

합 않은 니 의 선 5,322 186 99 184 7505-21-0000

합 않은 니 의 , 

쉬트, 
24,306 555 99 549 7506-10-1000

합 않은 니 의 박 5,030 38 99 38 7506-10-2000

합 않은 니 제의 801 8 99 8 7507-11-0000

소  계 1,107,659 54,127 　 48,199 　

니 화합물

산화니 5,921 253 80 202 2825-40-1000

수산화니 45,103 2,236 60 1,342 2825-40-2000

서포오트된 매 42,752 1,353 50 677 3815-11-0000

소  계 93,776 3,842 　 2,221 　

니 합  

 제품

니 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2,307 433 40 173 7503-00-0000

니  합 의 , 쉬트, 
62,628 1,824 50 912 7506-20-1000

니 카드뮴 축 지 17,520 808 50 404 8507-30-0000

니 철 축 지 60 1 50 1 8507-40-0000

소  계 82,515 3,066 　 1,490 　

합          계 1,786,578 166,107 　 86,582 　

Table 3.2-10. 2010년 니  제품의 품목별 수입 황 (Import of nickel products, 2010)

자료: http://wwwkita.net, 한국무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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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코발트

3.2.3.1. 매장량  생산량

세계의 코발트 매장량(2010년 기 )은 730만 2,000톤으로 나타났으며, 동이나 니  

석과 함께 혼재하는 코발트는 주요 부존국인 콩고에 매장량의 반에 가까운 51.5%인 

340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 

부존국  콩고를 포함한 상  5개국에는 세계 코발트 매장량의 81.3%가 분포되어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호주는 140만 톤으로 19.2%, 쿠바는 50만 톤으로 6.8%, 뉴칼

도니아는 37만 톤으로 5.1%, 잠비아는 27만 톤으로 3.7%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주: 매장량은 경제성이 있는 량임

자료: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1. 1

Fig. 3.2-5. 세계 코발트 매장량 (World reserves of cob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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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발트는 부분 니 과 동  개발 시 부산물로 얻어지기 때문에 코발트 생산 수 은 

이들에 한 수요와 공 에 향을 받는다.

세계 코발트 산의 생산량은 세계 경제 회복으로 코발트 역시 2009년 6만 1,800톤

에서 2010년 8만 8,300톤으로 년 비 42.88% 증가하 다. 

2010년 코발트 생산량은 콩고의 경우 년 비 80% 증가한 4만 5,000톤을 생산하

으며, 잠비아가 1만 1,000톤, 국이 6,200톤, 러시아가 6,100톤 생산하 다. 년 비 

코발트 생산량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잠비아의 코발트 개발회사인 Chambishi가 2009년 

8월을 기 으로 다시 코발트 생산에 들어가면서 아 리카 지역의 코발트 생산량이 증가

하여 잠비아가 년 비 340% 증가하 으며, 그 다음으로 콩고가 80% 증가하 다. 

지난 10년간 각국의 코발트 산 생산량은 국이 45.07%, 콩고가 28.53%, 러시아가 

5.40% 순으로 연평균 증가율을 보 으며, 세계 으로는 10.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a 증가율b

콩고 4,700 4,000 10,000 11,000 16,000 22,000 22,500 32,000 25,000 45,000 80.00

잠비아 8,000 7,600 12,000 9,000 9,000 8,600 7,000 7,800 2,500 11,000 340.00

국 1,400 2,300 2,000 6,200 6,200 0

러시아 3,800 4,600 5,000 4,800 5,000 5,100 5,000 5,800 6,200 6,100 -1.61

호주 6,200 6,600 6,600 7,000 6,600 6,000 7,500 6,300 6,300 4,600 -26.98

쿠바 3,400 3,600 3,200 3,400 3,600 4,000 4,000 3,900 3,500 3,500 0

캐나다 5,300 5,300 4,700 5,200 5,700 5,600 8,000 8,300 5,000 2,500 -50.00

뉴칼 도니아 1,400 1,400 1,400 1,500 1,400 1,100 2,000 1,000 1,300 1,700 30.77

모로코 1,300 1,300 1,600 1,500 1,500 1,600 1,600 1,500 -6.25

라질 1,300 1,300 1,400 1,000 1,200 1,200 1,000 1,500 50.00

기타국가 3,800 3,800 1,400 2,400 2,100 1,200 1,300 1,900 3,200 4,700 46.88

세계(합계) 36,600 36,900 46,900 46,900 52,400 57,500 62,300 71,800 61,800 88,300 42.88

Table 3.2-11. 세계 코발트 산 생산량 (World mine production of cobalt)

  (단  : 톤, %)

주: a. 각 해의 추정생산량

    b. 비교증가율('09, '10)  
자료: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1. 1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 64 -

3.2.3.2. 소비량

코발트개발 회(CDI, Cobalt Development Institute)가 세계 속통계국(WBMS, World 

Bureau of Metal Statistics)과 공동발간한 통계집에 따르면 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의 

소비 증가로 인해 2010년 세계 코발트 수요량은 6만 1,000톤으로 2009년 5만 6,000톤에 

비해 8.93% 증가했다고 보고하 다.  

코발트 수요는 1990년  까지 가격에 따라 변화했지만 이후 코발트가 특수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코발트 수요는 증했다. 이는 국과 일본의 폭 인 코발트 수

요의 증가와 더불어 항공산업에 사용되는 합 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코발트 수요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미국과 서유럽 심의 수요가 아시아 

지역 심으로 변화된 이다. 아시아의 수요는 미국과 서유럽의 수요가 없었던 2002년 

이후 약 80% 증가하 다. 한 수요증가의 부분이 재충  배터리가 차지하는 화학제

품에서 증가하여, 2010년 화학제품 부문 수요가 세계 코발트 총 수요의 55%나 차지하

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합 용 코발트는 우주항공 산업에 주로 사용되며, 육상 엔진터빈과 내식재로도 많이 

쓰인다. 2010년 코발트개발 회(CDI)의 자료에 따르면 합 용 코발트 소비량이 체 

소비량의 약 19%를 차지하며, 배터리용으로 체 소비량의 27%, 카바이드, 다이아몬드

공구 등 경 속 분야의 소비량이 체 소비량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유리, 세라믹 

등 안료제조 분야도 주요 소비처로, 소비량은 체의 약 10%이다. 기타 주요 용도로는 

매제(9%), 자석(7%), 표면경화제  기타 합  4% 등이 있다. 안료, 타이어 착제, 

자석, 표면경화제 합 시장은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앞으로도 크게 성장하지는 못

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한 합 과 경합  부문이 성장할 것으로 상되며, 매

제와 배터리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망되고 있다. 

[Table 3.2-12], [Table 3.2-1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미국지질조사소의 Mineral 

Yearbook Cobalt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2009년 수요는 경기불안으로 인해 년 비 

15.3% 감소한 7,460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공품과 스크랩 부문은 각각 5.3%, 7.3% 감소

하 으며, 속부문은 23.7%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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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가율a

합 4,070 4,850 3,700 3,400 3,650 4,140 4,180 4,340 4,320 3,680 -14.8

화공품/세라믹 2,360 2,150 1,950 1,980 2,230 2,040 2,920 2,880 2,410 2,190 -9.1

합 (철강& 합

제외)

자기(magnetic) 625 472 416 339 396 337 386 385 368 295 -19.8

  기타 867 661 634 632 627 227 224 225 226 221 -2.2

시멘트카바이드 760 720 618 662 765 763 796 726 827 503 -39.2

철강 230 624 560 565 722 857 700 725 604 510 -15.6

기타 63 63 63 63 63 63 63 63 63 63 0

계 8,980 9,540 7,940 7,640 8,450 8,430 9,270 9,340 8,810 7,460 -15.3

Table 3.2-12. 코발트 용도별 소비량(미국) (U.S. reported consumption of cobalt by end use)

 (단  : 톤, %)

주: a. 비교증가율(‘08,‘09)  
자료: USGS, 2009 Minerals Yearbook Cobalt 2011.5

형태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가율a

화공품(유기질 

 무기질)
1,840 1,510 1,270 1,940 2,040 1,860 2,760 2,700 2,250 2,130 -5.3

속 4,590 5,240 3,870 3,570 4,110 4,550 4,500 4,710 4,640 3,540 -23.7

스크랩 2,550 2,780 2,800 2,140 2,300 2,030 2,010 1,930 1,930 1,790 -7.3

계 8,980 9,540 7,940 7,640 8,450 8,430 9,270 9,340 8,810 7,460 -15.3

Table 3.2-13. 코발트 형태별 소비량(미국) (U.S. reported consumption of cobalt by form)

(단  : 톤, %)

주: a. 비교증가율(‘08,‘09) 
자료: USGS, Minerals Yearbook Cobalt 2011.5

다음의 [Tabel 3.2-14]는 국내의 연도별 코발트 제품 수입 황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 코발트 제품의 수입액은 년 비 70.49% 증가한 1억 631만 달러, 수입량은 

년 비 68.75% 증가한 3,181톤으로 나타났다. 코발트 제품의 수입액과 수입량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8.81%, 7.33%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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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수입액 수입량 수입 속량
a

2001 49,706 1,683 1,355 

2002 38,145 2,971 2,603 

2003 70,981 3,170 2,416 

2004 172,279 3,855 2,884

2005 138,728 4,059 2,940

2006 170,317 5,519 3,962
2007 86,157 2,184 1,643
2008 131,454 2,174 1,519
2009 62,357 1,885 1,267
2010 106,310 3,181 2,204

Table 3.2-14. 연도별 코발트 제품의 수입 황 (Import of cobalt products by year) 

 (단  : 천달러, 톤)

주: a. 수입 속량 = 수입량 * 함유비율(%)
자료: http://www.kita.net, 한국무역 회

구  분 품      명
수입 액

(천불)
수입량

(톤)
함유량

(%)
속량

(톤)
비고

(HSK 번호)

코발트 
코발트 과 그 정 - - 40 - 2605-00-0000

소  계 - - 40 - 　

코발트 괴 

 제품

코발트의 괴 2,982 77 99 76 8105-20-1000
코발트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1,335 112 40 45 8105-30-0000

코발트매트와 제련의 

기타 간생성물
2,440 237 99 235 8105-20-2000

코발트의 분 39,036 793 90 714 8105-20-3000
기타 코발트 제품 18,732 462 50 231 8105-90-0000

소  계 64,525 1,681 　 1,300 

코발트 

화합물

산화제이코발트 2,629 72 70 50 2822-00-1010
기타산화코발트 - - 70 - 2822-00-1090

수산화제일코발트 23,104 799 60 479 2822-00-2010
기타수산화코발트 14,552 548 60 329 2822-00-2090
코발트 화합물을 

기제로한 안료
1,500 81 55 45 3206-49-5000

소  계 41,785 1,500 　 903 
합          계 106,310 3,181 　 2,204 

Table 3.2-15. 2010년 코발트 제품의 품목별 수입 황 (Import of cobalt products, 2010)

자료: http://wwwkita.net, 한국무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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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망간

3.2.4.1. 매장량  생산량

세계의 망간 매장량(2010년 기 )은 6억 3,000만 톤으로 나타났으며, 망간의 주요 부

존국인 우크라이나에는 체의 22.2%인 1억 4,000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 하지만 우크

라이나는 [Fig. 3.2-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계에서 경제성 량이 가장 많지만, 잠

재 인 매장량은 세계 규모의 약 10%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부존국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상  5개국에는 세계 망간 매장량의 82.4%가 분포되

어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남아 리카 공화국은 1억 2,000만 톤으로 19.0%, 라질은 

1억 1,000만 톤으로 17.5%, 호주는 9,300만 톤으로 14.8%, 인도는 5,600만 톤으로 

8.9%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주: 매장량은 경제성이 있는 량임

자료: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1. 1

Fig. 3.2-6. 세계 망간 매장량 (World reserves of mang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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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망간 산의 생산량은 2009년 966만 4,000톤에서 2010년 1,292만 톤으로 년

비 33.69% 증가하 다. 

2010년 망간 생산량은 국이 280만 톤으로 가장 많이 생산하 으며, 호주가 240만 

톤, 남아 리카 공화국이 220만 톤을 생산하 다. 년 비 망간 생산량의 증가율을 살

펴보면, 라질을 제외한 국가들은 부분 생산량이 증가하 다 

지난 10년간 각국의 망간 산 생산량은 국이 21.10%, 호주가 10.87%, 인도가 

6.97%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 으며, 세계 으로는 6.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a 증가율b

국 500 500 900 800 900 1,200 1,600 2,800 2,400 2,800 16.67

호주 948 890 990 3,300 1,340 1,500 2,200 2,200 1,600 2,400 50.00

남아공 1,479 1,300 1,630 1,800 2,200 2,200 2,300 3,000 1,300 2,200 69.23

가 830 860 1,000 1,300 1,300 1,550 1,550 1,600 810 1,400 72.84

인도 600 630 630 600 640 650 650 940 960 1,100 14.58

라질 1,430 1,500 950 1,000 1,300 1,600 1,000 1,300 990 830 -16.16

우크라이나 930 960 830 880 720 770 820 480 310 580 87.10

멕시코 100 100 85 120 136 133 130 130 94 210 123.40

기타국가 750 860 985 1,300 1,250 1,390 1,360 1,400 1,200 1,400 16.67

세계(합계) 7,567 7,600 8,000 11,100 9,786 10,993 11,610 13,850 9,664 12,920 33.69

Table 3.2-16. 세계 망간 산 생산량 (World mine production of manganese)

 (단  : 천톤, %)

주: a. 각 해의 추정생산량

    b. 비교증가율(‘09,‘10) 
자료: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1. 1

망간 의 국제 교역은 고품  석(망간 함량 35% 이상)을 생산하는 4개 회사에 의

해 지배되고 있으며, 세계 망간 산 생산량의 약 62%를 담당하고 있다. 규모 망간 

생산업체로는 BHP 빌리턴사로 남아 리카 공화국 산(Mamataran, Wessels)과 호주

산(Groote Eylandt, Northern Territory)을 보유하고 있고, 랑스의 Eramet는 가 에 

Comilog's Moanda 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Assmang는 남아 리카 공화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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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huraning, Gloria 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Companhia Vale do Rio Doce(CVRD)는 

라질에 Azul, Urucum 산을 소유하고 있다. 

국은 망간의 주요 부존국이면서도 세계 최  생산국가이다. 15개 성에서 발견되며, 

최  상은 시성의 다신(Daxin)구에 있다. 나머지 상들은 후난, 푸젠, 랴오닝, 

난, 구이 우, 샨시  쓰촨성 등에 치한다. 국은 품  망간 석을 사용하는데 이

는 환원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coke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최종산물의 품

를 하시킨다. 그 결과, 량의 제철용 망간 석을 자국산 석과 혼합사용하기 해 

수입하고 있다.

3.2.4.2. 소비량

망간 석과 정 이 철강제품  화학제품의 최종 제품에 직  소비되기도 하지만, 

부분이 페로망간, 페로실리코망간  속의 형태로 소비된다. 그러므로 석과 정 의 

소비는 엄 히 말하면, 망간 생산과정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Table 3.2-17]은 IMnI(International Manganese Institute)에서 발표된 자료로 지역별 망

간  소비량을 나타내고 있다. 2007년 비 2008년 망간 의 소비량은 유럽지역은 14.4% 

증가, 아 리카 & 동지역은  17.7% 감소, 아메리카는 3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 오세아니아지역은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소비지역은 일본과 서

유럽이었다. 세계 망간  소비량은 2008년에 1,328만 9,900톤이었으며, 2007년 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가율a

유럽 2,662 3,138 2684.2 2,696.5 2,818.0 3,224.9 14.4 

아 리카 & 동 771 1,047 733.2 808.9 900.5 740.9 -17.7

아메리카 1,010 865 1112.9 859.6 1,225.1 752.6 -38.6

아시아 & 오세아니아 4,194 5,734 6067.4 6,528.6 7,453.7 8,571.4 15.0 

합계 8,637 10,784 
10597.

7

10,893.

5 

12,397.

3 

13,289.

9 
7.2 

Table 3.2-17. 세계 망간 소비 황 (World consumption of manganese ore)

(단  : 천톤, %)

주: a. 비교증가율(‘07,‘08) 
자료:  IMnI, World Overview, 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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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약 45∼50만톤을 사용하고 있는 망간 은 크게 제철․제강용 수요와 건 지용 수

요로 구별할 수가 있지만 자의 규모가 거의 부분을 유할 정도로 크다. 국내에는 

쓸만한 산이 없어 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호주, 남아 리카 공화국, 가  등의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다.

[Table 3.2-18]과 [Table 3.2-19]를 살펴보면, 경기회복으로 인한 국내 수요증가로 

건 지용 연망간 은 2010년에는 년보다 43.14% 증가한 647톤이 수입되었으며, 제철

용 망간 은 2010년에 32.41% 증가한 90만 3,700톤이 수입되었다.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호주
물량 140.0 120.0 180.0 160.0 43 60.0 

액 66.0 65.0 107.0 141.0 53 85.0 

싱가포르
물량 85.0 258.0 102.0 1.0 102 187.0 

액 36.0 112.0 45.0 1.0 81 153.0 

국
물량 160.0 180.0 160.0 160 310.0 

액 38.0 50.0 59.0 68 163.0 

콜롬비아
물량 646 510 221 238 102

액 227 186 86 143 97

인도
물량 66 44

액 18 23

기타
물량 268 47 23 86 48 90

액 83 24 16 83 44 57

합계
물량 1,139.0 1,095.0 772.0 689.0 452.0 647.0 

액 412.0 425 323.0 451.0 344.0 457.0 

Table 3.2-18. 연망간 의 국내 수입 추이 (Import of manganese)

  (단  : 톤, 천달러)

  자료: 각 년도 산물 수 황,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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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호주
물량 169,256.0 272,322.0 367,098.0 403,682.0 389,343.0 526,465.0 

액 26,725.0 41,202.0 62,518.0 237,687.0 90,828.0 194,189.0 

가
물량 60,687.0 96,400.0 117,039.0 121,751.0 95,011.0 80,140.0 

액 10,885.0 15,156.0 23,572.0 69,111.0 20,556.0 28,685.0 

인도
물량 30,764.0 7,348.0 20.0

액 2,187.0 441.0 4.0

미국
물량 204.0 306.0 255.0 425.0 408.0 374.0 

액 159.0 262.0 219.0 597.0 669.0 540.0 

남아공
물량 121,152.0 95,271.0 173,260.0 269,327.0 187,975.0 290,836.0 

액 22,088.0 13,944.0 28,348.0 147,013.0 34,473.0 85,628.0 

라질
물량 2,000.0 38.0 9,309.0 4,663.0 

액 123.0 18.0 1,655.0 1,402.0 

인도네시아
물량 481.0 244.0 30.0 

액 101.0 64.0 7.0 

필리핀
물량 312.0 141.1 79.0 

액 72.0 27.0 17.0 

일본
물량 10.0 10.0 67.0 0.1 25.0 

액 0.0 8.0 31.0 6.0 6.0 

기타
물량 39016.0 396.0 4,675.0 75.0 1,088.0 

액 2686.0 138.0 284.0 21.0 462.0 

합계
물량 351,299.0 534,089.0 660,116.0 808,039.0 682,526.0 903,700.0 

액 59,856.0 75,445.0 114,649.0 455,330.0 148,297.0 310,936.0 

Table 3.2-19. 망간 의 국내 수입 추이 (Import of manganese ore)

(단  : 톤, 천달러)

자료: 각 년도 산물 수 황, 지식경제부

망간 의 국내 수 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 공 량이 90만 5,700톤으로 년 비 

32.61% 증가하 다. 내수는 년 비 35.24% 증가한 90만 4,346톤의 증가율을 보 다.

[Table 3.2-21]은 국내의 연도별 망간 제품 수입 황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 망간 

제품의 수입액은 년 비 76.98% 증가한 8억 5,601만 달러, 수입량은 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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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8% 증가한 118만 255톤으로 나타났다. 망간 제품의 수입액과 수입량의 지난 10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9.71%, 6.15%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공

년이월 23,000 38,000 5,000 2,000

생산

수입 535,184 660,888 808,728 682,978 903,700

계 558,184 698,888 813,728 682,978 905,700

수요

내수 520,183 676,816 813,727 668,708 904,346

수출 1 17,072 1 12,270

재고 38,000 5,000 2,000

Table 3.2-20. 망간의 국내 수 황 (Supply and demand of manganese ore)

 (단  : 톤, %)

자료: 각 년도 산물 수 황, 지식경제부

연도 수입액 수입량 수입 속량
a

2001 169,587 689,489 344,780 

2002 181,391 678,273 344,234 

2003 203,612 668,112 341,046 

2004 405,174 761,405 402,609

2005 352,290 622,153 328,129

2006 267,733 722,923 351,771

2007 481,790 893,983 441,608

2008 1,221,973 1,101,731 538,219

2009 483,676 851,674 404,225

2010 856,012 1,180,255 569,089

Table 3.2-21. 연도별 망간 제품의 수입 황 (Import of manganese products by year)

(단  : 천달러, 톤)

  

주: a. 수입 속량 = 수입량 * 함유비율(%)

자료: http://www.kita.net, 한국무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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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품      명
수입 액

(천불)
수입량

(톤)
함유량

(%)
속량

(톤)
비고

(HSK 번호)

석

연망간 (건 기  

제조용)
457 647 60 388 2530-90-2000

망간 과 그 정 (Mn 
30% 이상)

310,936 903,700 45 406,665 2602-00-0000

소  계 311,393 904,347 　 407,053 　

페로망간

(제강 

첨가제)

페로망간(C 함유량 

2% 과)
59,497 44,494 80 35,595 7202-11-0000

기타 페로 망간 43,655 26,234 80 20,987 7202-19-0000
페로실리코망간 132,881 93,778 60 56,267 7202-30-0000

실리코 망간강의 1,012 1,630 90 1,467 7228-20-0000
실리코 망간강의 선 2,163 2,482 70 1,737 7229-20-0000

소  계 239,208 168,618 　 116,054 　

망간

화합물

이산화망간 5,585  3,467 60 2,080 2820-10-0000
일산화망간 482 184 75 138 2820-90-1000

기타산화망간 6,304 3,008 60 1,805 2820-90-9000
소  계 12,371 6,659 　 4,023 　

망간제품

망간과  그 제품 

(웨이스트, 스크랩 

포함)
251,708 92,098 40 36,839 8111-00-0000

망간 건 지 10,014 4,253 60 2,552 8506-10-1000
알카리  망간 건 지 31,318 4,280 60 2,568 8506-10-2000

소  계 293,040 100,631 　 41,959 　
합         계 856,012 1,180,255 　 569,089 　

Table 3.2-22. 2010년 망간의 품목별 수입 황 (Import of manganese products, 2010)

자료: http://wwwkita.net, 한국무역 회

3.3. 4  물의 가격동향  망

3.3.1. 동

동의 톤당 LME 가격을 살펴보면, 공 경색과 국의 꾸 한 수요 증가로 등하던 

가격은 2008년 융 기 등 국제 경제 혼란의 향으로 인해 가격 하가 두드러지는 

듯 했으나 다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동의 가격은 2002년 l,577.5달러/톤에서 2007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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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잠시 감소하는 듯 했으나, 2011년 상반기에는 사상 최고 가격인 1만 달러를 

돌 하기도 하여 가격은 년 비 20.94% 증가한 8,934.9달러/톤으로 나타났다. 

기동은 미국의 달러가치 하락과 리정책 외에 국의 인 라 건설 활황  IP 

산업 성장에 따라 수요 증과 2003년 후반부터 산사고 등으로 인해 동 시장 수 이 

공  부족으로 환되고 거래소 재고가 격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등하기 시작했다. 

동 가격이 등하면서 배 업계는 체재의 사용을 극 권장하 고 국은 동 집약 

제품의 생산 제한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동은 세계 인 이션 우려의 발단이 된 원자

재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았다. 인 이션을 우려한 세계 각국의 앙은행들은 시장 물

가를 진정시키기 해 유동성 긴축에 나서야만 했고, 앙은행들의 리인상은 결국 상

품 투기비용 상승과 미국 주택시장 침체 가속화로 이어졌다. 

2008년 4분기에는 미국발 융 기가 실물경제에 향을 미치면서 가격은 락하기 

시작하여 2009년까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제시장의 수요 우세와 업 

 지진 등 공 불안 요소로 국제가격의 변동성은 향후에도 높을 것으로 망하고 있다. 

ICSG(International Copper Study Group) 데이터에 따르면 ‘11년 세계 동 수요량은 

세계 동 생산량을 과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11년 공  부족은 략 38만 톤이 

상된다. 동 가격 상승과 최종 소비업체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08년 경제 기 이후 

생산이 단되었던 산들의 생산이 재개되고 신규 산들의 생산이 개시되어 생산량의 

증가를 기 해 볼 수 있겠다. 

ICSG는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 동과 북아 리카의 정치불안, 무역과 융 정책 

변화와 아시아(특히 국)의 불확실한 동 시장 등 수많은 요인들을 인식하고 있으며 세

계 동 시장의 공  부족은 상된 수치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한 

‘12년 생산량은 산 생산량이 지속 으로 증가한다면 약 5%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

로 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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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결제가격

평균 최고 최

2002 1,557.50 1,689.50 1,421.00 

2003 1,779.87 2,321.00 1,544.50 

2004 2,868.34 3,287.00 2,337.00 

2005 3,678.85 3,796.71 3,539.04 

2006 6,722.14 7,186.71 6,314.00

2007 7,118.53 7,581.25 6,706.04

2008 6,955.88 7,478.71 6,467.42

2009 5,149.74 5,456.38 4,855.38

2010 7,388.19 7,718.77 7,044.23

2011 8,934.94 9,359.23 8,503.14

Table 3.3-1. 동의 국제가격 (LME price of copper)

(단  : US달러/톤)

주: 2011년은 11월까지의 연평균가

자료: World Metals Statistics, 2011. 12 

3.3.2. 니

니 의 톤당 LME 가격을 살펴보면, 2002년 6,771.8달러/톤에서 2011년에는 

23,325.4달러/톤으로 상승하 고, 가격은 10여년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2011년 가격은 년 비 7.59% 증가하 다.

2001년 니 가격은 9․11테러의 발생으로 인해 5,944.7달러/톤으로 하락하 지만, 

2002년 이후부터는 업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2006년 니 가격은 3월부터 고공 행진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주 수요를 담당하고 있

는 스테인리스가 국 등의 수요증가로 인해 시장이 확 되었으나, 뉴칼 도니아  보

이지베이의 업 등으로 니  공 이 이에 응하지 못하면서 사상 최  수 의 재고를 

보이고, 스테인리스 추가 생산 설비들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공 불안감을 키웠

기 때문이다. 

한, 니  가격은 2007년에 5만 4,000달러 까지 상승했지만 불과 두 달여만에 2만 

5,000달러 까지 락하는 극심한 변동을 보이기도 하 다. 2008년에도 역시 융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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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어 속의 수요와 공 이 경제 혼란에 크게 향을 받음에 따라 가격은 수요의 변

화에 따라 하락하 다. 

니 은 다른 비철 속에 비해 세계 니  시장의 규모는 작은 편이나 가격 등락은 매

우 큰 편이다. 니  가격의 등락은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졌다. 10여개의 업체가  세

계 78%의 니 을 생산하며, 특히 스테인리스강 생산을 한 1차 소비재로서 그 역할이 

한정된다. 따라서 스테인리스강 시장의 침체나 스테인리스강 재고 감소 등이 니  시장

에 큰 향을 주게 되어 아주 작은 시장 변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2009년 니  가격은 경기 회복세와 증가하는 국의 수요로 이어져 오던 하락세를 거

부하며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에는 타 종에 비해 격한 가격 변동을 보 으며, 

2011년에는 국 스테인리스 제조 공장으로 공 되는 니  가격의 압박과 유럽 경기 불

안이 확산되는 것과 맞물려 지난 11월에는 톤당 18,700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하 다. 

한 2012년 LME 니  가격은 다소 하락한 톤당 22,000달러가 망되고 있다.  

연도 Cash

2002 6,771.751 

2003 9,558.848 

2004 13,707.740 

2005 14,840.902 

2006 24,059.527

2007 37,108.087

2008 21,060.793

2009 14,488.478

2010 21,679.877

2011 23,325.350

Table 3.3-2. 니 의 국제가격 (LME price of nickel)

(단  : US달러/톤)

주: 2011년은 11월까지의 연평균가이며, World Metals Statistics(2011. 12)자료임

자료: Platt's Metals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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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코발트

코발트의 가격은 2006~2008년 까지 거의 상승하기만 했으나 그 후 경제 공황으로 

인해, 2008년 순부터 2009년 순까지 격히 하락하 고, 2010년 세계 경제가 조

씩 회복되면서 코발트 가격 역시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는 듯 했다. 

2002년 15,238.5달러/톤인 코발트 가격은 2008년에 86,105.9달러/톤까지 상승하 다

가 2009년에는 락하여 37,697.2달러/톤으로 년 비 56.2%의 감소하 다. 2011년 

코발트 가격은 년 비 14.35% 감소한 39,947.5달러/톤이었다.

2009년 3월부터 시작된 코발트 가격의 하락세를 보고 국은 코발트 수입량을 25%

가량 증가하는 무역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이상 코발트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측과 함께 가격이 렴할 때 많은 양을 수입한다는 국측의 입장을 보이는 결과이다. 

2010년 상반기 동안 생산량과 미국 정부 수송량으로 측정된 세계 정련 코발트 입수 

가능성(availability)은 2009년에 비해 49%나 높았다. 국이 가장 큰 생산량 증가를 보

으며, 콩고, 일본 그리고 잠비아 역시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했다.

향후 몇 년 간 기존의 생산업체들과 새로운 사업들부터의 공 의 세계 인 증가가 소

비량 증가를 앞지를 것이며, 만약 코발트가 공 과잉이 된다면 이는 가격의 하향세를 불

러올 수 있다고 측된다. 

연도 (U$/톤) (U$/lb)

2002 15,238.46 6.914 

2003 23,128.78 10.494 

2004 53,067.91 24.078 

2005 35,398.44 16.061

2006 37,177.07 16.868

2007 67,184.53 30.483

2008 86,105.87 39.068

2009 39,059.29 17.722

2010 46,638.84 21.161

2011 39,947.50 18.125

Table 3.3-3. 코발트의 국제가격 (MW US spot average price of cobalt)

자료: Platt's Metals Week의 MW 99.8% US Spot Cathode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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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망간

망간 석과 망간 합 철을 생산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석 생산자들에게는 장기 으

로 시장을 확보하고, 합 철 생산자에게는 경쟁 가격에 원료를 조달하도록 하는 자사

매를 증가시켰다. 국, 일본, 한국  만은 망간 석에 있어서 주요한 자유시장이나, 

이 지역에서도 석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합작이나 연합이 일반화 되었다. 

일본 소비자와 호주  남아공 업회사 사이의 상을 통하여 결정된 연간 계약 가

격은 망간 석  정  가격의 벤치마크 가격이 된다. 상은 연 에 이루어지고 계약

은 일본 회계연도 기간을 기 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본 회계연도는 4월에 시작된다. 계약 

내용은 공 될 망간 석의 물량, 가격  품  등을 다룬다. 망간 과 정 , 페로알로

이, 속  이산화물은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의된 연간 계약에 근거하여 규모로 거

래된다. 망간 제품에 있어서는 거래 시장이 없으며, 따라서 망간과 련된 선물거래도 

없다. 보통 무역업자를 통한 물거래는 특히 가격변동이 심할 때 이루어지나, 이것은 

체 인 시장규모에 비하면 그다지 요하지 않다. 

연도
페로망간(c/lb)

페로망간
(U$/톤)

실리코망간(c/lb)
실리코망간
(U$/톤)

연평균 최고 최 연평균 연평균 최고 최 연평균

2002 40.103 52.000 32.000 883.870 24.361 28.000 20.000 536.916 

2003 43.338 44.410 42.265 955.170 27.205 27.804 26.605 599.598 

2004 85.563 87.667 83.458 1,885.809 60.359 63.229 57.490 1,330.321 

2005 60.474 62.125 58.823 1,332.846 34.792 35.781 33.802 766.808 

2006 66.359 67.677 65.042 1,462.552 39.391 40.635 38.146 868.178

2007 103.637 107.660 99.613 2,284.159 75.764 78.755 72.774 1,669.839

2008 214.245 219.549 208.941 4,721.960 101.539 103.863 99.216 2,237.920

2009 100.880 104.420 97.340 2,223.395 50.020 51.600 48.440 1,102.441

2010 129.646 132.417 126.875 2,857.398 64.156 65.292 63.021 1,413.998

2011 109.059 110.176 107.941 2,403.660 60.167 58.686 61.647 1,326.081

Table 3.3-4. 망간의 국제가격 (Price of manganese)

자료: Platt's Metals Week

2011년 망간의 톤당 국제가격은 페로망간의 경우 년 비 15.88% 감소한 2,403.7달

러로 나타났으며, 실리코망간의 경우 년 비 6.22% 감소한 1,326.1달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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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망간단괴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속의 가격은 달러화의 약세, 고유가 등에 따른 세계 

경제 상황에 강한 향을 받고 있다. 국･인도의 성장으로 국제 인 자원수요가 증하

고, 자원민족주의의 확산과 메이  업기업들의 독과  추세로 낮은 재고와 수 불안 

등은 지속 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2011년 하반기 유로존 재정 기라는 돌발 인 악

재로 인해 속가격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 에서 국은 국가 원수까지 나서 해외자원개발에 국력을 집 하고 있으며, 

인도는 국과의 략  력, 미국과 유럽은 자 , 기술, 정보력에서 월등한 메이 기업

을 앞세워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이 듯 세계 각국은 자원을 무기화하거나 확

보하기 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원자재 공 의 

불안정에 따른 환경의 한계에 응하기 해 해외 자원개발에 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주목하여 국제 물시장의 동향  심해  물자원의 가격  수

 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 생산량은 2009년 1,578만 5,000톤에서 2010년 1,617만 5,000톤으로 년 비 

2.47% 증가하 으며, 2010년 소비량은 년 비 4.61% 증가한 1,910만 9,300톤이었

다. 2011년 동의 가격은 세계 경기가 차츰 회복되면서 년 비 20.94% 증가한 톤당  

8,934.9달러로 나타났다.  

니 의 생산량은 2009년 142만 6,000톤에서 2010년 154만 9,000톤으로 년 비 

8.63% 증가하 으며, 2010년 소비량은 년 비 15.45% 증가한 151만 800톤이었다. 

2011년 니 의 가격은 톤당 23,325.4달러로 년 비 7.59% 증가하 다.

코발트의 생산량은 2009년 6만 1,800톤에서 2010년 8만 8,300톤으로 년 비 

42.88% 증가하 으며, 2010년 소비량은 년 비 8.93% 증가한 5만 6,000톤이었다. 

2011년 코발트의 가격은 년 비 14.35% 감소한 톤당 39,947.5달러 다.

망간의 생산량은 2009년 966만 4,000톤에서 2010년 1,292만 톤으로 년 비 

33.69% 증가하 으며, 2008년 소비량은 년 비 7.2% 증가한 1,329만 톤이었다. 

2011년 망간의 가격은 페로망간의 경우 년 비 15.88% 감소한 톤당 2,403.7달러로 

나타났으며, 실리코망간의 경우 년 비 6.22% 감소한 톤당 1,326.1달러 다.

따라서, 물자원의 등과 자원확보를 한 국가간 경쟁은 우리나라에게는 기로 다

가오지만 태평양 심해 자원의 상업  개발 망에 따른 투자면에서 바라보면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환국면을 맞이할 수 있으리란 기 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 4 장  심해저자원개발을 위한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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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심해 자원개발을 한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 방안

4.1. 개요

지 까지 심해 자원개발을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신산업 수요와 연 된 기술개발

을 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투자자 의 규모, 투자  회수의 

장기화 등 심해 자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기에는 단독개발 구확보, 탐

사  채 ․제련분야 기 기술개발의 기반구축 등을 정부가 주도해 왔다. 그러나 이제 

심해 자원개발사업은 실질 인 상업생산을 목표로 한 실용화 기술개발 단계에 어들었

다. 자원개발사업은 자본과 기술 집약 인 사업으로서 앞으로 심해 자원개발사업도 결

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체계로 추진되어야

만 한다. 따라서 연구개발 결과물의 수요자이며 개발기술 실용화의 주체인 민간기업들의 

극 인 참여가 필요한 시 에 와 있다. 

민간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 이 보유하고 

있는 특화된 기술역량을 극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연간, 참여기업간에 연구성

과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참여기업은 연구개발성과에 한 소

유권 보유, 비참여 기업에 한 연구성과의 독  활용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정부지

원에 따른 연구개발비용의 감, 시장 험 감소  분산 효과 등의 장 들을 최 한 활

용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참여를 통해 안정 인 재원확보  국가의 연구재원 

감, 연구의 지속성 확보, 개발기술의 실용화 진 등을 원활히 꾀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심해 자원개발을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민간기업의 극 인 참여로 정부

와 민간기업간 트 쉽 형태로 추진된다면 심해 자원의 상업개발을 한 노력은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4.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 민간기업 참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이 력하여 연구개

발을 수행하는 가장 큰 분야로서, 최근에는 정부부처의 다양한 사업유형으로 확 되어 

매년 많은 민간기업들을 지원하는 규모로 커왔다. 그러나 민간기업 지원건수나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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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 추세에 비해서는 반 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제품의 산업기술력  국제경쟁력 

향상은 뚜렷하지 못하며, 연구개발 장에서도 민간기업과의 연구 력이 크게 개선되어 

효율 으로 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 이 계속 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는 정책의 근법으로 정부투자 규모의 추가확 론이나 지원폭을 더욱 

넓히려는 참여기업수 확 론 같은 것도 논의될 수 있겠지만, 기존투자 속에서도 정부-민

간 트 쉽의 방식을 잘 개선하여 연구개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근본 바탕

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이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가장 일반 인 형태는 산․학․연의 트 쉽 

구축을 통해 시행되는 것이다. 국가는 원천기술 개발․지원  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상업  개발을 한 실천계획 수립 등의 사업을 종합․조정․ 리하여

야 한다. 연구기 은 연구․개발, 산확보 등 연구단의 반 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은 실질 인 산업 장에서 구축한 기술력과 인 라를 연구⋅개발에 목하여 향

후 상업  개발에 있어 성공가능성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심해 물자원 개

발사업의 경우, 연구기 은 탐사, 기반기술의 연구  기술개발, 환경 향평가 등의 개발

업무를 담하여 수행한다. 민간기업은 심해 물자원 상용화 기술 개발을 한 R&D 

투자를 확 하고, 향후 참여기업 공동으로 구 개발회사를 설립하고, 독 개발권 양수 

 기술실시계약을 통하여 상업 개발을 착수한다.

4.2.1. 정부-민간 공동연구개발 참여 필요성

정부-민간 공동연구개발이라 함은 연구개발의 수행과정에서 연구소, 학과 기업 혹은 

여러 기업이 동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을 의미한다. 연구개발 성과의 비 유성에 기인하

는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민간기업 참여를 를 들 수 있다. 복 인 연구를 

회피하고 연구자원을 감하며 실패의 험을 분산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산업

의 수명주기상 도입기의 산업에서의 민간기업은 기술 인 험과 시장 험의 감소, 명확

히 두된 기술패러다임의 결여, 주도 인 디자인과 표 의 결여, 기술 인 기회의 불명

확성 등을 응하기 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발 의 기 상황에서는 시장의 기술동향을 검하면서 시장성 있는 제품을 생산

하고 고객을 창출할 필요가 있는데 민간 참여 공동연구개발이 시장 험을 감소하고 기술

인 기회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된다. 이러한 목 의 공동연구개발은 서로 다른 기술분

야간의 융합(fusion)에 의하여 새로운 제품이 생산되는 첨단기술분야에서의 기술 신 동

향에 의하여 더욱 요해지고 있다. 시장과 기술의 불확실성이 높은 기의 유동기에 기

업들이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개되는 기술 인 기회의 선택 가능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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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신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태평양 심해  물자원 개발사업´에서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이유

는 상용화 기반확보를 한 핵심기술 개발 비용을 감하고 민간이 보유한 기술을 공유

하고 발 시키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한, R&D 단계에서 개발된 기술을 실질 으로 

활용하여 상업화에 기여할 잠재  민간기업을 확보하는 것이다.

4.2.2.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민간기업 참여방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한 기업참여 건수는 연간 1만건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높으나, 이것을 곧 기업참여가 매우 활발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재 부분의 경우는 기업참여의 의미가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다는 수혜자로서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이런 의미로서의 참여를 당연시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보다 많은 수의 기업에게 자 지원이 되면 기업참여가 많고 산업계와 

력이 잘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런 기업참여는 매우 비효율 이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실이다. 

즉, 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민간기업 참여가 비효율 인 이유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로세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로세스의 가장 큰 특

징은 기술기획과 연구 트 쉽의 형성이 완 히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오직 기술기

획 쪽으로만 편 되어 시되고 있다. 이러한 로세스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오직 정

부의 국가 인 단에서 목표로 하는 연구 역에만 집 하는 결과를 래하고 있다. 

기업의 사 연구기획 참여를 배제하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기업은 정부에서 기획완료 후 

공고한 연구테마를 본 후에야 비로소 그 과제에 참여할 것인지에 해 내부 으로 논의

하기 시작한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태평양 심해  물자원 개발사업´에서의 민간기업 

참여방안 문제에 그 로 용된다.

효율 인 기업참여란 공동 력의 트 쉽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기업에게도 공공

부문에게도 모두 유익하며 결과 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이 극 화된다. 통상

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공동연구로 수행되는 과제의 경우 정부와 산학연의 멤버사

이에 테마기획에서부터 연구완료까지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제 로 기여하는 참여가 되

어야 모두의 연구생산성 향상에 바람직하다. 선진국에서도 단순하고 효율 인 공동연

구 형태 즉, 총 과제의 외 은 복수기업 혹은 산학연 공동이지만, 실제는 세부과제별로 

분리되어 개별 단독연구 하는 모습에서 융합형 력이 이루어지는 고도로 발 된 공동연

구 형태로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력이 연구개발 국으로서의 국가경쟁력

의 근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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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심해  물자원 개발사업´ 경우에도 사업 기단계에서 집   양  분야가 

세부과제로 분리되어 독립 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2012년부터 집 과 양  분야를 

통합하여 통합채  분야로 융합하여 공동연구 력이 진행될 정이다. 이러한 융합형 

력을 통해 연구비를 감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개발의 일 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한 통합채  분야 연구 인 라가 구축되어 있는 연구기 과 민간기업의 공동 력 연구수

행을 통해 핵심기술의 외부의존도를 진 으로 낮출 수 있고, 상용화기반구축을 한 

Pilot 채 성능 시험에 있어 재정 인 부담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기업측과 정부측의 략 인 공동 트 쉽에 의거한 연구개발 로드맵이 결정되어야 

진정한 기업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로드맵 작성이 필요한 연구기획단계에서 

요한 연구 역, 기술요소 등을 공동으로 악하고 구와 어떻게 연구개발을 해야 할 

것인지에 해 서로 의하고 합의하게 된다. 이러한 에서 심해  물자원 개발사

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동사업 기에 민간기업은 연구개발 로드맵 결정시 참여가 배제되

었지만, 2013년 집 분야 시험  2015년 통합채 에 비한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 시에

는 참여개발 상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심해  물자원 개발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태평양 심해 망간단괴 개발을 한 민간 의체인 심해 자원개발

의회 같은 조직이 심해  물자원 기술개발에 핵심 인 추진 간체로 기능하도록 하

고, 향후 상업생산에 비한 민ㆍ  컨소시엄 구축에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4.2.3. 민간기업 참여를 한 기업의 잠재  요구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공동연구 트 와의 력 계

가 어느 때 보다도 원만히 유지될 필요가 있다. 기존 소수의 문가 그룹이 연구기획을 

주도하는 방식에서는 연구성과 상업화단계에서 극 인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는데 많

은 한계 이 있다. 정부입장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모든 단계에서 민간기업측과의 화

채 을 확 하기 해 공청회, 연구사업설명회, 연구회, 포럼 등과 같은 공개 이고 극

인 소통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민간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해 잠재  

요구사항은 i) 시장조사자료,  ii) 제품/기술수요조사 자료, iii) 기술로드맵자료, iv) 연구

개발 장기 계획서, v) 장기 기술 측조사 자료, vi) 기술평가  기술가치평가 자료 

등이다. 이를 재 심해  물자원 개발사업에 용시키면 Table 4.2-1.과 같다. 장기 

기술 측조사, 기술평가  기술가치평가에 한 자료는 재 미확보된 상태이므로, 향후 

연구사업 진행에 있어 민간기업 참여를 능동 으로 유도하기 해 우선 으로 연구⋅분

석이 필요한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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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확보 상황 보완필요 상황 미확보 상황

시장조사 자료 √

제품/기술 수요조사 

자료
√

기술로드맵 자료 √

연구개발 

장기계획서
√

장기 기술 측조사 

자료
√

기술평가  

기술가치평가 자료
√

Table 4.2-1. 민간기업 참여를 한 기업의 잠재  요구사항(Latent Needs of Companies 

for Investment)

민간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기술  에서 참여하는 목 은 상용화를 한 애

로기술해결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에서 참여하는 목 은 5년이내 상

용화를 고려한 신규사업 역 개척이 가장 큰 것이다. 이러한 목 달성을 해 민간기업

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결정시 가장 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i) 수익성, ii) 투자안

정성, iii) 개발가능성 이다. Table 4.2-1.에서 기술한 자료들이 민간기업들이 고려하는 요

소들을 단하는 근거자료로 사용될 것이고 결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한 내부  

결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잠재  심해  물자원 상용화 기술개발 참여 상 민간기업  연구기 (Table 

4.2-2.)  기 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자원을 Table 4.2-3에 기술하 다. 상용화 기술

개발 참여 상 민간기업은 심해 자원개발 의회 회원사들이며, 심해  물자원 개발

단계  채 , 수송, 제련분야의 민간기업과 연구기 들이다. 심해  물자원 개발사업

을 주 하는 연구기 은 심해 자원개발 의회에 사업 련 연구⋅기술⋅시장⋅국외동향 

등에 한 최신 정보  자료 제공을 통해 트 쉽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재 심

해 자원개발 의회에서 운 하는 홈페이지(http://www.kadom.or.kr)는 사업 기단계에

서 작성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회원사에 실질 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단되며, 사업 진행사항에 따라 연계된 내용을 실시간 으로 반 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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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업  기 비고

채 /설비

(주)삼탄 삼성 공업(주)

KORDI 분원 (주)동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한진 공업

우조선해양(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송/조선

삼성 공업(주) 한국해양연구원

(주)한진 공업 한진해운(주)

우조선해양(주)

제련/ 랜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삼성 공업(주)

LS-NIKKO동제련(주) (주)한진 공업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우조선해양(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법제도/경제성

한국 물자원공사 종합상사(주)

한국해양연구원 한제당(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LG상사(주)

삼성물산(주) (주)동부메탈

SK Networks

Table 4.2-2. 심해  물자원 상용화 기술개발 참여 상 민간기업  연구기 (Companies 

and Institutes for Participating in Development of Commercialized Technology 

in Deep Sea-bed Minerals)

축이 필요하다. Table 4.2-3에서 기술한 심해  물자원 기술개발사업 참여 가능 민간기

업  연구기 들은 주력 사업분야, 보유기술, 자원 인 라 등에 한 분석을 통해 참여

가능 기업  연구기 들을 도출한 것이다. 를 들어, 액화천연가스-부유식 생산⋅ 장

설비(LNG-FPSO)  특수선박 건조기술  해상 트 건설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

공업(주), 공업(주), 한진 공업(주), 우조선해양 등의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여 

정부는 민간기업 투자를 통해 상용화 기반확보를 한 핵심기술 개발 비용을 감하고 

민간이 보유한 기술을 공유하고 발 시키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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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이유

․ 종합소재사업으로 성장하기 한 안정  원료 공

처 확보

․ 유망 구  량 확보

․ 미래의 먹거리에 한 비

사업 투자규모

․ 50억원

․ 사업의 특성과 단계에 따라 유동

․ 사업의 가능성  향후 망에 따라 100억원 내외

문 기술분야

․ 제련

․ 탐사(무인잠수정)

․ 수송선

국가R&D사업 참여시 고려사항

․ 수익성

․ 투자안정성

․ 개발가능성

․ 향후 투자에 한 비

․ 신규사업에 한 리스크 조

Table 4.3-1. 심해 자원개발 의회 회원사 상 설문 결과(Result of Survey for Members 

of Korean Association for Deep Ocean Minerals Development) 

4.3. 심해 자원개발사업에 한 민간기업 참여

4.3.1. 기업참여의 결정요인

심해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있어 무엇보

다도 요한 것은 바로 민간기업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실제 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다. 정부와 민간기업 사이에 심해  망간단괴 개발사업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자본을 투자하고 그 수익을 기 하는 민간기업들이 어떠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한 지원 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효율 인 민

간참여 활성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에 심해 자원개발 의회 회원사를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기업들이 심해  망

간단괴 개발사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업 참여에의 장애요인 등에 한 의견을 수렴하

다. Table 4.3-1.은 설문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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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사업 참여시 장애요인

․ 수익의 불확실성

․ 사업의 주도  운 이 제한 임

․ 장기 인 일정계획

․ 결과물에 한 기  미흡

정한 국가R&D사업 참여방식
․ 자본투자

․ 공동연구개발

국가R&D사업의 민간기업 연구비 

부담률

․ 30~40%
․ 민간기업이 체 지분의 50% 부담

․ 기업의 경우 50% 이내

필요한 융세제상 지원

․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참여 액에 한 각종 세  감면

․ 법인세 감면 등의 극  세제혜택 필요

민간기업 투자지분 인정 비율

․ 연구비 부담률에 따라 지분 인정

․ 체 투자 액  민간기업이 부담한 액의 비

율만큼 인정

․ 투자사업의 경우 투자분( , 물) 액 인정

사업성과물에 한 기술료 감면 

는 조정에 한 의견
․ 민간기업 부담 액의 비율에 따른 기술료 인정

국가R&D사업에서 정부의 역할

․ 수익성보다는 장기  에서 근 필요

․ 수익이 불확실한 사업의 경우 민간기업의 사업성

이 보장되는 선까지 지원

․ 국가  로드맵 마련 필요

․ 민간기업 기술방향 조율

․ 참여기 의 이해 상충에 한 의견 조율

․ 연구결과물에 한 효과 인 사용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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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 신성장동력 확보

민간기업들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이 심해  망간단괴 개발사업에 한 

참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심해  망간단괴를 개발하는 데에 비교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자원에 한 선

권을 확보하여 새로운 모멘텀을 개척하는 것을 목 으로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목 으로 볼 때, 심해  망간단괴 개발사업에 한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미래 자원으로서 심해  망간단괴의 가능성을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알리는 것이 요하며, 이를 해 물자원의 수 동향을 지속 으로 악하고 심해  

망간단괴가 갖는 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을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4.3.1.2. 투자안정성

비록 기업들이 신성장동력 확보를 해 망간단괴 사업에 한 투자를 고려한다 하더라

도, 아직까지는 망간단괴의 상업생산 성공 사례가 없는 재의 상황에서 장기 이고 안

정 인 법 ․제도  인 라가 갖춰지기 까지는 기업들이 여 히 망간단괴 사업에 

한 투자 리스크에 부담을 느낄 것이다.

기업들의 이러한 부담을 여주기 해서는 정부가 이 사업에 하여 장기 인 비 과 

계획을 갖고 지속 으로 투자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극 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기업

들은 구체 인 법 ․제도  인 라가 확충된 뒤에야 그러한 확신을 갖고 투자를 망설이

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간기업을 한 정부의 정책  지원은 심해  망간단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

는 핵심 인 사안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한 추가 인 검토가 필요하다.

4.3.1.3. 수익성

심해  망간단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궁극 으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에 최종목 이 있다. 기업의 새로운 모멘텀 확보라든지 투자 안정성 등도 결국은 기업

의 이윤창출이라는 최종목 을 달성하기 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 역의 개척을 한 시간과 자본의 투자에 하여, 향후 이를 

보상받을 만한 경제  가치가 입증되어야만 그러한 장기투자에 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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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  망간단괴 개발사업이 장기 으로 기업들의 기 를 충족시킬 만한 충분한 수익

성이 있다는 것이 제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를 해서는 향후 기술개발에 따라 심해 에서 채취할 수 있는 물의 종류와 양, 그 

시장가격 등에 한 사 조사가 필수 이며, 한 망간단괴를 개발하기 해 필요한 각 

분야의 기술가치 등을 포함한 면 한 재무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궁극 으로 심해

 망간단괴 사업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만한 수익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민

간기업의 투자를 원활히 유도해낼 수 있을 것이다.

4.3.2.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를 한 법제도 마련방안

심해  망간단괴 개발사업은 그 자체로 일종의 물자원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존하

는 법제로서 동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자원

개발법’으로 약칭함)에 따른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동 법은 국외의 석유

자원 뿐만 아니라 각종 물자원, 농업자원  산림자원 등의 개발을 한 사업에 필요

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재 자원개발법을 근거로 우리 정부가 지출하는 

산은 2007년 8,866억 원, 2008년에는 1조 6,110억 원, 2009년 1조 81억 원, 2010년에는 1조 

7,021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1). 특히 2010년 산  유 개발 사업에 한 출

자액은 1조 2,500만 원에 달하는데2), 이는 체 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로서 

해외자원개발을 한 정부 산  많은 부분이 석유자원 확보를 한 유 개발사업에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자원개발법을 근거로 하여 지식경제부에서는 ‘성공불융자’ 제도를 운 하고 있는

데, 이는 자원개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융자 원리 을 면제해주고 성공할 경우에는 특별

부담 을 징수하는 제도로서, 특히 험부담이 큰 석유 탐사사업 등에 한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한 제도이다. 

심해  망간단괴 개발사업 역시 재로서는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과 막 한 

자본이 요구되는 반면 그 성공여부가 불투명하여 민간기업들이 극 인 투자를 망설이

고 있는 실정이라는 을 감안할 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과 성공불융자 제도는 망간단

괴 개발사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하에서는 먼  해외 물자원개발 사업의 지원  조율을 한 근거법이 되는 자원개

발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운 되고 있는 지식경제부의 성공불융자 제

도에 하여 개 하며, 이에 더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해외자원개발에 한 투자를 

1) 제민, 허가형,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현황 및 과제」(서울: 국회예산정책처), 2010, p. 7. 

2) 제민, 허가형, 상게서,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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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기 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한 재 심해  망간단괴 사업

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통가 해 열수 상 개발사업의 민간투자 유치 방

안을 검토함으로써, 최종 으로 망간단괴 개발사업에 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진하기 

해 필요한 법 ․정책  지원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고찰해보도록 한다.

4.3.2.1. 행 법제도 검토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 이고 안정 으로 자원을 확

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 과 외경제 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3) 1978년 12

월 제정되었으며, 지난 2011년 4월 14일까지 수차례 개정되었다. 동 법은 총 26개조로 이

루어져 있으며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사업의 조성,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자원의 개발 방법은 총 네 가지로 나  수 있다4). 첫째

는 단독개발로서 한민국 국민이 조사  개발에 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자원을 개

발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합작개발로서 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 작으로 조사  개

발에 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기술용역제공으로서 

조사  개발에 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한민국 국민이 조사  개발에 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이며, 마지막으로는 개발자 융자로서 조

사  개발에 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한민국 국민이 개발자 을 융자하여 해

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상기의 방법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하려는 해외자원이 물인 경

우에는 지식경제부 장 에게, 농산물 는 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 에게,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5)하여야 한다.

한편, 신고된 사업에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사업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부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해외자원개발을 한 조사 비용, 해외자원개발을 

한 기술개발  문인력 양성 비용, 해외자원개발에 따르는 외국과의 국제 력  기술

교류에 드는 비용6), 융자업무 행기 이 그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와 

련하여 입은 결손을 보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

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조.

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

5)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제1항.

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0조(보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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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련된 채무의 보증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결손을 보 하는 데에 필요한 비

용7)이다. 이러한 비용보조의 집행계획과 지 기 은 사 에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8)’에 

공고되어야 한다.

한 정부는 사업비용의 보조 이외에도 자 의 융자 형태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는데, 즉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개발 권리를 취득

하기 하여 필요한 자 ,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 자 , 해외자

원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의 임차 는 매입 자 9), 국내 실수요자의 개

발해외자원 구매 자 ,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수행  발생되는 상할 수 없었던 재난 

는 분쟁에 련된 보상 자 10)을 사업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11).  

이 때 자 융자 업무는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이 행할 

수 있으며12), 련 사업의 주무부장 은 소  분야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한 자 융

자를 심의하기 하여 융자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13).

심해 자원개발 사업과 련하여 특히 요한 내용이 융자  원리 의 면제에 한 것인

데, 자원개발법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 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리 의 부 는 일부를 면제14)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융자  원리  면제의 상이 되는 사업은 석유·석탄·우라늄 ·동 ·철 ·아연 ·연 ·알루

미늄 ·안티몬 ·망간 ·니 ·크롬 ·텅스텐 ·코발트 ·몰리 덴  는 희토류  개발

사업15)과, 은 ·티타늄 ·인 ·흑연·운모·유황·형석·석회석( 리석 포함)·규사·규석·질코늄

·염·마그네슘 ·고령토·활석·천연석고·사문석·리튬 는 퍼라이트 개발사업16)이며, 융자  

원리 이 면제되는 경우는 사업이 상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와, 사업이 

상업  생산에 이르 으나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 등 사업경 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  원리 의 부 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17)이다.

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9조(보조금 지급기준의 공고 등) 제3항.

8)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주무부 장관은 3년마다 계획기간 10년 단위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동 기본계획에는 

그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이 포함된다(「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4조).

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1조(융자) 제1항. 

1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1조(자금융자의 기준 등) 제1항.

11) 2011년도 해외자원개발에 융자된 자금은 총 2,901억원이며, 그 중 석유·가스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융자는 2,233억원, 광물자원개

발 사업에 대한 융자는668억원임(2010년 예산 기준).

1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0조(융자업무 대행기관).

1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1항.

1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1조(융자) 제3항.

15)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제1항.

1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융자금의 감면).

1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제2항 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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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불융자 제도

성공불융자는 석유 탐사사업과 같이 험부담이 크지만 사업성공시 막 한 이윤의 창

출이 기 되는 사업에 하여, 사업 실패시에는 융자 원리 을 감면하되 사업이 성공할 

경우 융자 원리  외에 특별부담 을 징수하여 실패한 사업에 한 융자 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식경제부에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 의 융자기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45호)를 마련하여 석유  해외 물자원에 한 개발을 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 의 융자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18)하고 있는데, 구체 으로 융자기 , 융자원리

 상환, 융자심의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  융자원칙을 살펴보면, 해외 물자원개발 사업에 한 성공불융자의 경우 융자 의 

실수요자는 지식경제부 장 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자19)이며, 최  융자 

비율은 해당 사업비의 60%이고 융자기간은 15년 이내, 거치기간은 상업  생산개시일 직

일까지로 한다20). 성공불융자의 상이 되는 사업은 조사(탐사)사업이며 실수요자의 신

청에 따라 지원된다. 그 밖의 개발사업, 생산사업 등은 일반융자의 상이 된다21).

성공불융자를 받아 진행된 사업에서 운 잔액이 발생하면 융자 받은 원리 을 상환하

는데, 여기서 운 잔액이란 반기별 사업수익 에서 당해기간의 운 비22), 운 비 미회수

액, 개발사업비회수액  개발사업비 미회수 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상환하

는 융자원리 은 운 잔액에 융자기여율23)을 승한 액이 된다. 상환은 연1회 이루어지

며 상환기일은 3월 15일 는 9월 15일로 한다24).

만일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이 상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거

나, 상업  생산에 이르 으나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 등 사업경 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 의 부 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원리 의 부 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25). 반 로 성

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이 상업  생산을 개시하여 개발사업비와 조사(탐사)

사업비가 회수되고 융자원리 이 상환되면, 그 이후부터는 연간 사업수익 에서 운 비

를 차감한 잔액에 하여 융자기여율을 승한 액의 4%를 특별부담 으로 징수한다26). 

18)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제1조.

19)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제5조(융자금 실수요자) 제2항.

20)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별표2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융자조건’ 참고.

21)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제6조(융자대상사업) 제1항 및 제2항.

22) 운영비란 탐사사업으로 융자받은 사업의 최초 상업적 생산개시일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생산시설의 유지 및 운영·개발·신규탐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개발기간의 비용 및 운영기간의 운영비 차입에 따라 지출한 금융비를 말한다.

23) 융자기여율이란 총탐사사업비에 대하여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4)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제9조(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 제1항 제2호.

25)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제13조(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 감면) 제1호 및 제2호.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 102 -

즉 사업개시 이후 순이익이 발생하는 시 부터 그 순이익에 한 특별부담 을 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부담 은 상업  생산에 실패한 다른 사업에서 감면된 융자원

리 을 회수하기 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한 투자를 진하기 하여 세 의 면제 

는 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먼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에 해외자원개발 사업

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

소득에 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해 법인세를 면제27)하도록 하고 있고, 해외자

원 개발 설비에 한 투자의 경우에는 그 투자 액의 3%에 상당하는 액을 소득세 

는 법인세에서 공제28)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물자원 개

발을 하여 업권과 조 권 취득에 투자하는 경우, 업권 는 조 권을 취득하기 

한 외국법인에 하여 출자하는 경우 는 외국자회사에 하여 해외직 투자를 하는 경

우에는 해당 투자 액 는 출자 액의 3%에 상당하는 액을 법인세 는 소득세에서 

공제29)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4.3.2.2. 유사사례 검토 : 통가 해 열수 상 개발사업

(1) 사업개요

 통가 해 열수 상 개발사업은 지난 2000년 국가과학기술 원회에서 의결된 “심해  

물자원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본격 으로 추진되면서, 2008년 3월 남서태평양 통

가의 배타  경제수역에서 해 열수 상 독 탐사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 결

과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하여 2008년 12월에 ㈜ 우조선해양, ㈜삼성 공업, ㈜SK네트웍

스, ㈜LS-Nikko동제련 등 4개 기업을 트 로 선정하 으며, 정계약서 체결을 통해 

상업개발을 한 정 탐사에 민간자본 총 120억 원의 투자유치를 성사시킴으로써 심해

물자원개발사업의 본격 인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마련하 다30). 

망간단괴와는 달리 해 열수 상의 경우 탐사단계에서부터 이미 민간자본의 유치에 성

26)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제10조(성고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특별부담금 징수) 제1항.

27)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제1항.

28)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30) 한국해양연구원, 「남서태평양 광물자원(해저열수광상․망간각) 개발 2008년 보고서」,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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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여 민․연․  트 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에서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민간투자 유치를 한 투자보장

지식경제부는 자원 탐사사업의 경우 기업들에게 성공불융자 제도를 용하여 사업실패

시 원리  상환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국토해양부의 통가 해 열수

상 개발사업에서는 성공불융자 신 다른 구 투자시 해당 투자비를 인정하는 방식의 

투자 험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열수 상 사업은 재 탐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 탐사가 완료

된 후 경제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물자원의 상업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명된 경

우, 탐사단계에 자 을 투자한 기업들에게 1회에 한하여 통가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해 열수 상 구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 때 통가 지역에 투

자한 액을 다른 지역에 한 투자 액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다31). 

때문에 기업들은 통가 해 열수 상에 한 독 개발권, 기술실시계약권 등을 부여받

을 뿐만 아니라 만일 통가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피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해 열

수 상 구에 한 참여기회를 보장받게 되므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3.2.3. 심해  망간단괴 개발을 한 법제도 방안

(1) 행 법제도의 한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 국외의 해외자원의 개발에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

만, 심해 자원개발 사업이 동 법으로 충분히 지원될 수 있을지에 해서는 의문의 여지

가 있다. 왜냐하면 동 법에 근거한 자원개발 사업은 부분 타국의 배타 경제수역 내에

서 수행되는 반면 심해 자원개발 사업은 공해 상에서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 지

식경제부 장 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만으로 공해 상에서 수

행되는 해 물자원개발 사업까지 지원하기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상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재 자원개발법에 근거하여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수행되어 온 부

31) 「통가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 계약서」 제8조(투자보장) : 이 사업의 실패시(정밀탐사 후 경제성평가 결과 상업적 개발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을의 투자금액은 다른 해저열수광상 광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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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석유개발 는 물자원개발과 달리, 심해 자원개발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최 로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례가 없으며 따라서 상업화의 성공 여부는 이들 사업보다 더

욱 불투명하다. 이에 일반 인 해외 물자원사업보다 훨씬 장기 인 규모 투자가 요구

되는 재의 상황에서 민간기업들이 심해 사업에 한 투자를 망설이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기업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해서는 심해 자원개발 사업을 한 별도의 정책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한 지식경제부에서 운 하는 성공불융자의 경우에는 석유 자원 등의 탐사사업을 

상으로 하는 반면, 심해  망간단괴 사업은 이미 탐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상업생산을 

한 기술개발의 단계에 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동 사업에 성공불융자 제도가 용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망간단괴 개발에 참여의사를 보이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

는 것은 탐사비용에 한 정부의 융자가 아니라, 망간단괴의 상업생산이 이루어지지 못

할 경우를 비한 보상책  장기간의 안정  투자환경 조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의 요구를 극 반 하여 효율 인 민간투자 참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응방안 

통가 해 열수 상 개발사업의 투자보장 제도에 착안하여,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경우에

도 먼  망간단괴의 상업생산을 한 기술개발 단계에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상

업생산에 성공할 경우에는 참여기업의 독 개발권 인정, 기술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

함으로써 민간기업에 한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망간단괴의 상업생산이 실패할 경우에는 투자기업들의 참여 희망에 한하여, 탐사

가 완료되고 기술개발 단계에 있는 기타 심해 자원(열수 상, 망간각) 개발사업에 하

여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기 투자된 망간단괴에 한 투자 액을 열수 상 는 망간각

에 한 기술개발 투자 액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4. 소결

기업들은 심해  망간단괴 개발사업에 한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망간단괴 사업이 기

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인지, 장기 이고 안정 인 투자가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상업생산을 통한 수익의 창출이 가능할 것인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

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망간단괴 개발에 한 확신을 부여함으로써 극 인 투자를 이

끌어내기 해서는 정부의 확실한 의지가 반 된 법 ․제도  인 라의 확충이 실히 

요구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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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가 해 열수 상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운 규정을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공포하여 

동 사업에 한 법 ․제도  인 라를 갖추고 있는 반면, 망간단괴 개발사업은 아직 이

다 할 법제도가 구비되지 않아 민간기업들의 극 인 투자를 유도하기에 역부족인 것

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심해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운 규정 등의 제정을 통해 상업생산 이후의 

독 개발권 인정과 기술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술개발에 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한 상업생산이 실패할 경우에 비하여 망간단괴 이외의 심해 자원 

개발에 한 참여기회를 제공하며 망간단괴에 한 투자 액을 인정하는 등 투자에 한 

보장제도를 마련한다면, 기업들은 심해  망간단괴 개발의 잠재  가능성을 보고 일정의 

험을 감수하더라도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제 5 장  육상광상과 심해저 망간단괴 광상 
개발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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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육상 상과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 비교

5.1. 개요

각국의 경제성장  산업발달에 따라 물자원에 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세계 정치, 경제, 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 육상 물 자원의 공  불균형  고갈 문제가 

두되고 있다. 아울러 자원보유국의 자원민족주의 경향 심화는 물자원의 안정  확보

를 어렵게 만들어 물가격 상승을 가져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기에, 물자원의 

안정  확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요한 아젠다로 부상되고 있다.

물자원을 제 로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주도형 경제 국가는 원자재 

확보가 어렵게 되어 안정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며, 더 나아가 물자원의 

가격 상승은 국내 경제의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내수가 심각한 을 받을 수 있다. 게

다가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 육상 상이 고갈되어 감에 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육

상 상의 개발이 불가피함에 따라 육상 상 개발비용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육상

상의 개발과 련된 해의 발생이 각국의 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해를 방함과 동시에 사후 리하는 국가 조직을 만들어 운 하

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외가 아니라 한국 해 리공단을 출범시켜 폐 산의 해를 복

구하기 한 사업에 많은 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가행 산의 피해도 많이 발생하여 가

행 산에 해서도 해를 이기 해 ' 해방지사업‘을 국민의 세 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로 인한 피해액 혹은 피해를 이기 한 비용 등이 육상 상의 환경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게 육상 상의 개발은 경제성이 상 으로 떨어지는 상의 개발에 따른 개발비

용 상승과 해복구비용의 고려를 통해 그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이에 

한 안으로 심해  망간단괴 개발이 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육상 상 개발비용과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을 합리 으로 추정하여 

서로 비교함으로써 재는 후자가 자에 비해 높지만 자가 후자보다 커지는 시 , 즉 

상업생산시기를 측함으로써 지 부터 극 이고 능동 으로 심해  망간단괴 개발에 

한 비를 지속 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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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선 육상 상 개발비용과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을 합리 으

로 추정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육상 상 개발비용이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보다 커지는 시 을 

추정함으로써, 심해  망간단괴 상의 상업생산시기를 측하고자 한다. 

심해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성공  안착을 해 향후 경제학  측면에서 추가 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본 연구

향후 30년간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비용과 육상 광물자원 개발비용의

비교 분석을 통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의 상업생산시기 예측

Fig. 5.1-1. 연구의 주요 내용 (Highlights of the study)

본 연구결과는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의 상업시기를 측함으로써 투자 여부의 결

정  정투자 수  결정시 요한 정량  참고자료로 활용가능하며,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사업을 지속 으로 추진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사업의 성공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고 심해  망

간단괴 상 개발사업의 상 정립, 향후 망 수립, 요성에 한 국민 이해 제고 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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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련 선행연구

5.2.1. 육상 상 개발비용과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 비교분석

5.2.1.1. 한국해양연구원의 2008 심해  물자원탐사 보고서의 개요 

한국해양연구원(2008)에서는 육상 상 개발비용과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을 

비교분석하여 상업생산시기를 측한 바 있다. 

육상 물자원 개발비용은 1989년~1999년 사이에 발견된 속량 단 당 탐 비로 정의

되는 값을 육상 물자원 총 탐 비용으로 이용하 다. 이 값을 동, 니 , 아연의 비율로 

각각 나 어 종별 개발비용을 2003년 값으로 추정하여 이를 5.5%의 인 이션을 용

하여 2003년 기 값을 추정하 다.

심해  망간단괴 개발비용의 경우 연간 150만톤 규모의 상업생산을 가정하고, 이 때 

생산되는 속량 단 당 탐 비로 정의되는 탐 비용을 총 1,200만 USD로 상정하 다. 

이 게 도출한 값을 발견 물량으로 나 어 종별 개발비용을 추정하 다.

5.2.1.2. 연구의 한계   개선필요 사항 

이 연구는 국내에서 최 로 심해  망간단괴 개발비용을 추정하고 더 나아가 상업생산

시기를 추정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몇 가지 한계 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계 을 살펴본 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해  망간단괴 개발비용과 육상 상 자원 개발비용을 추정한 후, 상업생산시기를 

측함에 있어서 육상 상 자원 개발비용 상승률의 근거와 심해  망간단괴 개발비용 하락

률의 객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한, 기 상정한 탐 비용의 값이 10년 이상이 지난 값이고, 그 값을 단순하게 물가

상승율을 용한 후 재가치화하 기 때문에 비용산정에 있어서 과학  근거를 충분하

게 확보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보다 최근의 자료를 반 하여 보아 객 인 자료 등을 활용하여 상업생산시기

를 다시 측하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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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심해  망간단괴 개발 경제성 분석 평가

5.2.2.1.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심해  물자원(망간단괴) 개발 경제성 분석 

평가(2007)」 개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채 량 150만톤과 300만톤을 기 으로 비 · 립·낙

의 시나리오32)를 구성하여 총 6개의 추정치로 비용을 정리하 다.

미래의 한 합리  가정을 해 임의로 가정을 하는 등의 문제 을 극복하고자 련 

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즉 일종의 델 이 기법(delphi technique)을 활용하여 미래의 

한 몇 가지 패러미터의 측을 하고자 하 다.

심해  물자원 개발에서 300만톤 채 량의 립시나리오일 때 총 비용에서 각 속

제품의 비용비 을 고려하여 속별 개발비용을 추정하 다. 

5.2.2.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의 의의  활용 방안

심해  물자원 개발비용을 추정시 자료의 한계로 인한 문제 을 극복하고자 임의의 

가정을 이용하지 않고 련 문가 설문결과를 이용하여 주요 패러미터의 값을 추정한 

것은 이 연구의 요한 의의라고 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7)에 제시된 추정값 정보를 일부 활용할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37년까지 30년 동안의 육상 상 개발비용과 심해  망

간단괴 상 개발비용을 최 한 객 이고 가장 최근의 값을 바탕으로 추정하여 측하

여 심해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상업생산시기를 측하되 요 패러미터의 값 결정을 

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7)에서 문가 설문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한다. 

5.2.3. 본 연구의 근방법

 앞서 언 하 듯이, 본 연구는 한국해양연구원(2008)과 문제의식의 궤를 함께 하면서 

육상 상 개발비용  심해  망간단과 상 개발비용을 분석하여 상업생산시기를 측

하되, 요 패러미터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7)에서 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

보를 일부 가공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32) 전문가 의견에 따른 서로 다른 값을 수용하여 비관·중립·낙관의 시나리오로 분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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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 구리 니 코발트

2,545 5,150 14,655 38,360

Table 5.3-1. 각 종별 시장가격(2011년 기 ) (Market price of mineral resources, 2011)

(단 : USD/톤)

5.3. 육상 상 개발비용과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 추정

5.3.1. 육상 상 개발비용 추정

5.3.1.1. 기  정보

한국해양연구원(2008)의 육상 물자원 개발비용 자료의 경우 10년 이상 지난 자료를 활

용했기에 보다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기 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7)에 제시된 몇 가지

를 정보를 활용하 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7)에서는 2007년 2월에 각계 문가(학교: 37명, 연구소: 72명, 기

업: 20명, 정부기 : 54명, 총 183명)를 상으로 실시한 심해  망간단괴 개발에 한 설문조

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심해  망간단괴 개발비용과 육상 상 개발비용을 보간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7)에서는 육상 상에서의 구리 개발비용 추정결과

를 제시하 는데, 체 으로 육상 상 구리개발비용을 1.6USD/lb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구리 육상 상 개발비용과 타 종의 시장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타 종에 

한 개발비용을 간 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종별 시장가격 수 이 결국 육상 상의 종별 개발비용 수 을 반 한다고 보고, 즉 

종별 시장가격의 상  수 이 종별 개발비용의 상  수 과 동일하다고 보고, 구리 

육상 상 개발비용 정보와 각 종별 시장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구리 외 나머지 종에 한 

육상 상 개발비용 정보를 추산한다. 물론 시장가격의 상  수 이 개발비용의 상  수

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특정 종의 수요와 공 이 크게 불일치하여 특별하게 

가격이 높거나 낮지 않다면 결국 시장가격은 개발비용을 반 할 것이므로, 시장가격의 상

 수 이 개발비용의 상  수 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심해  망간단괴 개발사업과 련하여 최근의 종별 시장가격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5.3-1]  [Fig. 5.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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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1. 육상 상 자원개발의 각 종별 가격  비율 

(Prices and ratios of mineral resources on land)  

5.3.1.2. 종별 육상 상 개발비용 추정

각 종별 가격 정보는 [Table 5.3-1]에 제시되었고 구리 개발비용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에 따르면 1.6USD/lb이다. 

제품의 가격은 일반 으로 제품의 개발비용과 비례 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서 종별 가

격 한 종별 개발비용과 비례 계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비용에 한 정

확한 값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종별 가격과 그 비율을 이용하여 개발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종별 가격 정보를 이용하여 각 종별 상  가격 비율을 구하고, 구리 개발비용을 이

용하여 구리 외 타 종인 망간, 니 , 코발트에 한 육상 상 개발비용을 추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망간 개발비용 = 구리 개발비용($1.6)×망간 가격($2,545/톤)/구리 가격($5,150/톤)

니  개발비용 = 구리 개발비용($1.6)×니  가격($14,655/톤)/구리 가격($5,150/톤)

코발트 개발비용 = 구리 개발비용($1.6)×코발트 가격($38,360/톤)/구리 가격($5,15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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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별 육상 상 개발비용 추정결과는 [Table 5.3-2]와 같으며,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과 같이 하나의 산에서 개발된다고 가정하고 종별 육상 상 개발비용의 비율을 구

한 결과는 [Fig. 5.3-2]에 제시되어 있다. 

망간 구리 니 코발트 종합

0.79  1.60 4.55 11.92 18.86 

Table 5.3-2. 육상 상 자원개발의 각 종별 생산비용(2007년 기 ) (The production 

cost of mineral resources on land, 2007)

(단 : USD/lb)

Fig. 5.3-2. 육상 상 자원개발의 각 종별 생산비용 

 비  (The production cost and ratios of mineral 

resources on land)

5.3.1.3. 육상 상 개발비용의 향후 망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7)은 문가 설문결과에 따라서 육상 상 자원개발 비용과 심해  

망간단괴 자원개발 비용의 향후 망을 추정하 는데, 미래 망에 한 객  자료가 없을

시에는 련 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에 과학기술정

책연구원(2007)에 제시된 결과를 가공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육상 상 자원개발 비용은 종에 계없이 상승할 것이라는 설문결과가 우세하 으며, 

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상승률 수 의 평균값을 각 종별로 구해 육상 상 개발비

용의 미래 변화 추이를 추정하 다. 

종별 문가 설문 결과는 다음의 [Table 5.3-3~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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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체
소속

심해  연구개발 
참여경험

학교 연구소 기업 정부기 있다 없다

응답자의 수(명) 183 37 72 20 54 50 133

-21%~-30% (%) 1.6 - 4.2 - - 2.0 1.5

-11%~-20% (%) 4.4 2.7 4.2 - 7.4 4.0 4.5

-1%~-10% (%) 17.6 24.3 12.5 35.0 16.7 14.4 20.3

1%~10% (%) 24.0 21.6 25.0 10.0 29.6 24.0 24.1

11%~20% (%) 15.3 8.1 16.7 15.0 18.5 14.0 15.8

21%~30% (%) 7.1 5.4 8.3 10.0 5.6 10.0 6.0

31%~50% (%) 10.4 10.8 11.1 5.0 11.1 14.0 9.0

51% 이상 (%) 7.1 10.8 5.6 5.0 7.4 6.0 7.5

상승하나 가격 모름(%) 3.8 - 6.9 10.0 - 4.0 3.8

무응답 (%) 7.7 16.2 5.6 10.0 3.7 8.0 7.5

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19.90 26.29 18.44 14.13 19.62 22.07 19.08

Table 5.3-3. 10년 후 육상 상 구리 개발비용 등락비율 설문결과 (Result of survey for 
development costs advance decline ratio of copper after 10 years)

출처: 『심해  물자원(망간단괴) 개발 경제성 분석 평가』(200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구분 체
소속

심해  연구개발 
참여경험

학교 연구소 기업 정부기 있다 없다

응답자의 수(명) 183 37 72 20 54 50 133

하락하나 가격 모름(%) 1.6 - 1.4 10.0 - - 2.3

-51%이상 (%) 0.5 - 1.4 - - - 0.8

-31%~-50% (%) 2.2 - 4.2 5.0 - 4.0 1.5

-21%~-30% (%) 3.3 5.4 2.8 5.0 1.9 2.0 3.8

-11%~-20% (%) 13.1 13.5 11.1 15.0 14.8 14.0 12.8

-1%~-10% (%) 10.9 13.5 11.1 15.0 7.4 4.0 13.5

1%~10% (%) 10.4 8.1 11.1 5.0 13.0 12.0 9.8

11%~20% (%) 9.8 8.1 8.3 5.0 14.8 8.0 10.5

21%~30% (%) 10.9 5.4 11.1 5.0 16.7 10.0 11.3

31%~50% (%) 6.6 8.1 8.3 10.0 1.9 8.0 6.0

51% 이상 (%) 20.2 21.6 18.1 15.0 24.1 26.0 18.0

상승하나 가격 모름(%) 2.2 - 5.6 - - 4.0 1.5

무응답 (%) 8.2 16.2 5.6 10.0 5.6 8.0 8.3

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7.96 45.23 31.30 19.69 47.49 37.68 38.06

Table 5.3-4. 30년 후 육상 상 구리 개발비용 등락비율 설문결과 (Result of survey for 
development costs advance decline ratio of copper after 30 years)

출처: 『심해  물자원(망간단괴) 개발 경제성 분석 평가』(200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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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체
소속

심해  연구개발 
참여경험

학교 연구소 기업 정부기 있다 없다

응답자의 수(명) 183 37 72 20 54 50 133

하락하나 가격모름 (%) 0.5 - - 5.0 - - 0.8

-21%~-30% (%) 1.6 - 4.2 - - 2.0 1.5

-11%~-20% (%) 6.6 8.1 5.6 5.0 7.4 6.0 6.8

-1%~-10% (%) 15.8 21.6 9.7 25.0 16.7 12.0 17.3

1%~10% (%) 24.6 21.6 26.4 10.0 29.6 26.0 24.1

11%~20% (%) 13.7 5.4 15.3 20.0 14.8 8.0 15.8

21%~30% (%) 9.3 5.4 11.1 10.0 9.3 12.0 8.3

31%~50% (%) 8.2 13.5 5.6 5.0 9.3 12.0 6.8

51% 이상 (%) 8.7 8.1 9.7 5.0 9.3 10.0 8.3

상승하나 가격모름 (%) 3.3 - 6.9 5.0 - 4.0 3.0

무응답 (%) 7.7 16.2 5.6 10.0 3.7 8.0 7.5

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1.24 26.29 21.43 15.50 19.77 25.57 19.63

Table 5.3-5. 10년 후 육상 상 니  개발비용 등락비율 설문결과 (Result of survey for 
development costs advance decline ratio of nickel after 10 years)

출처: 『심해  물자원(망간단괴) 개발 경제성 분석 평가』(200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구분 체
소속

심해  연구개발 

참여경험

학교 연구소 기업 정부기 있다 없다

응답자의 수(명) 183 37 72 20 54 50 133

-51%이상 (%) 0.5 - 1.4 - - - 0.8

-31%~-50% (%) 2.2 2.7 2.8 5.0 - 2.0 2.3

-21%~-30% (%) 4.4 5.4 4.2 10.0 1.9 6.0 3.8

-11%~-20% (%) 10.4 10.8 6.9 15.0 13.0 8.0 11.3

-1%~-10% (%) 10.4 13.5 9.7 10.0 9.3 4.0 12.8

1%~10% (%) 9.8 8.1 9.7 5.0 13.0 4.0 12.0

11%~20% (%) 11.5 8.1 12.5 5.0 14.8 18.0 9.0

21%~30% (%) 11.5 5.4 13.9 5.0 14.8 10.0 12.0

31%~50% (%) 8.2 8.1 9.7 10.0 5.6 10.0 7.5

51% 이상 (%) 19.1 21.6 16.7 15.0 22.2 26.0 16.5

상승하나 가격모름 (%) 3.8 - 6.9 10.0 - 4.0 3.8

무응답 (%) 8.2 16.2 5.6 10.0 5.6 8.0 8.3

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1.78 47.32 39.95 18.13 48.10 48.73 39.17

Table 5.3-6. 30년 후 육상 상 니  개발비용 등락비율 설문결과 (Result of survey for 
development costs advance decline ratio of nickel after 30 years)

출처: 『심해  물자원(망간단괴) 개발 경제성 분석 평가』(200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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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
소속

심해  연구개발 
참여경험

학교 연구소 기업 정부기 있다 없다

응답자의 수(명) 183 37 72 20 54 50 133

하락하나 가격모름 (%) 1.0 - - 10.0 - - 1.5

-31%~-50% (%) 0.5 - 1.4 - - 2.0 -

-21%~-30% (%) 0.5 - 1.4 - - - 0.8

-11%~-20% (%) 7.1 10.8 6.9 5.0 5.6 6.0 7.5

-1%~-10% (%) 14.8 18.9 9.7 30.0 13.0 12.0 15.8

1%~10% (%) 24.0 21.6 26.4 10.0 27.8 24.0　 24.1

11%~20% (%) 15.8 5.4 16.7 20.0 20.4 14.0 16.5

21%~30% (%) 7.7 5.4 6.9 10.0 9.3 10.0 6.8

31%~50% (%) 10.4 13.5 11.1 5.0 9.3 12.0 9.8

51% 이상 (%) 7.7 8.1 6.9 - 11.1 8.0 7.5

상승하나 가격모름 (%) 2.7 - 6.9 - - 4.0 2.3

무응답 (%) 7.7 16.2 5.6 10.0 3.7 8.0 7.5

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0.84 25.00 18.78 7.69 24.90 20.75 20.87

Table 5.3-7. 10년 후 육상 상 코발트 개발비용 등락비율 설문결과 (Result of survey 
for development costs advance decline ratio of cobalt after 10 years)

출처: 『심해  물자원(망간단괴) 개발 경제성 분석 평가』(200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구분 체
소속 심해  연구개발 

참여경험

학교 연구소 기업 정부기 있다 없다

응답자의 수(명) 183 37 72 20 54 50 133

-51%이상 (%) 0.5 - 1.4 - - - 0.8

-31%~-50% (%) 2.2 2.7 2.8 5.0 - 2.0 2.3

-21%~-30% (%) 4.4 5.4 4.2 10.0 1.9 6.0 3.8

-11%~-20% (%) 8.2 10.8 5.6 15.0 7.4 8.0 8.3

-1%~-10% (%) 11.5 13.5 12.5 10.0 9.3 4.0 14.3

1%~10% (%) 10.9 10.8 9.7 5.0 14.8 10.0 11.3

11%~20% (%) 12.0 5.4 12.5 5.0 18.5 12.0 12.0

21%~30% (%) 12.6 5.4 13.9 10.0 16.7 14.0 12.0

31%~50% (%) 7.7 10.8 9.7 10.0 1.9 12.0 6.0

51% 이상 (%) 18.0 18.9 15.3 10.0 24.1 20.0 17.3

상승하나 가격모름 (%) 3.8 - 6.9 10.0 - 4.0 3.8

무응답 (%) 8.2 16.2 5.6 10.0 5.6 8.0 8.3

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6.82 41.35 31.81 13.13 47.69 36.32 37.01

Table 5.3-8. 30년 후 육상 상 코발트 개발비용 등락비율 설문결과 (Result of survey 
for development costs advance decline ratio of cobalt after 10 years)

출처: 『심해  물자원(망간단괴) 개발 경제성 분석 평가』(200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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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
소속 심해  연구개발 

참여경험

학교 연구소 기업 정부기 있다 없다

응답자의 수(명) 183 37 72 20 54 50 133

하락하나 가격모름 (%) 1.1 - - 10.0 - - 1.5

-31%~-50% (%) 1.1 - 2.8 - - 2.0 0.8

-21%~-30% (%) 1.6 2.7 2.8 - - - 2.3

-11%~-20% (%) 4.4 5.4 2.8 5.0 5.6 8.0 3.0

-1%~-10% (%) 18.6 18.9 18.1 30.0 14.8 12.0 21.1

1%~10% (%) 22.4 24.3 18.1 5.0 33.3 20.0 23.3

11%~20% (%) 16.9 5.4 19.4 25.0 18.5 18.0 16.5

21%~30% (%) 9.3 8.1 11.1 10.0 7.4 18.0 6.0

31%~50% (%) 9.3 13.5 8.3 5.0 9.3 8.0 9.8

51% 이상 (%) 4.9 5.4 4.2 - 7.4 2.0 6.0

상승하나 가격모름 (%) 2.7 - 6.9 - - 4.0 2.3

무응답 (%) 7.7 16.2 5.6 10.0 3.7 8.0 7.5

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17.89 20.84 17.05 8.50 20.04 16.00 18.59

Table 5.3-9. 10년 후 육상 상 망간 개발비용 등락비율 설문결과 (Result of survey for 
development costs advance decline ratio of manganese after 10 years) 

출처: 『심해  물자원(망간단괴) 개발 경제성 분석 평가』(200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구분 체
소속

심해  연구개발 
참여경험

학교 연구소 기업 정부기 있다 없다

응답자의 수(명) 183 37 72 20 54 50 133

하락하나 가격모름 (%) 1.1 - - 10.0 - - 1.5

-51%이상 (%) 1.1 2.7 1.4 - - - 1.5

-31%~-50% (%) 2.2 - 2.8 10.0 - 4.0 1.5

-21%~-30% (%) 2.7 - 4.2 5.0 1.9 2.0 3.0

-11%~-20% (%) 12.0 16.2 12.5 15.0 7.4 8.0 13.5

-1%~-10% (%) 10.4 10.8 9.7 10.0 11.1 8.0 11.3

1%~10% (%) 11.5 13.5 8.3 5.0 16.7 12.0 11.3

11%~20% (%) 13.1 5.4 12.5 5.0 22.2 10.0 14.3

21%~30% (%) 8.7 5.4 12.5 5.0 7.4 14.0 6.8

31%~50% (%) 10.4 13.5 11.1 15.0 5.6 16.0 8.3

51% 이상 (%) 15.8 16.2 12.5 10.0 22.2 14.0 16.5

상승하나 가격모름 (%) 2.7 - 6.9 - - 4.0 2.3

무응답 (%) 8.2 16.2 5.6 10.0 5.6 8.0 8.3

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1.91 32.97 25.08 12.50 45.78 29.23 32.91

Table 5.3-10. 30년 후 육상 상 망간 개발비용 등락비율 설문결과 (Result of survey for 
development costs advance decline ratio of manganese after 30 years)

출처: 『심해  물자원(망간단괴) 개발 경제성 분석 평가』(200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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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기 의 가격, 개발비용 수 에 한 문가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되, 2007년부터 

2037년까지를 상으로 측연도 간값에 해서는 내삽법(interpolation)을 용하여 종

별 육상 상 개발비용을 최종 으로 추정한 결과는 [Table 5.3-11]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5.3-3]과 같다. 

문가 조사결과는 향후 10년, 30년에 한 값만이 주어져 있다. 따라서 기 년도인 2007

년부터 2017년 사이의 값은 양 끝 값을 이용하여 등간격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 다. 

를들어 2010년의 육상 상 망간 개발비용은 기 년도인 2007년도의 값에 문가 조사결

과인 17.89%를 곱하여 10으로 나  값을 2009년의 망간 값에 더하여 구했다. 이를 식으로 

표 하면 다음의 식(1)과 같다.

년 망간 개발비용 년 망간 개발비용 년 망간 개발비용×÷
  ×÷
 

        (1)

한 2020년의 육상 상 망간 개발비용은 2017년과 2037년 사이에 있으므로 기 년도를 

2017년으로 하여 계산하 다. 2020년에서 기 년도인 2017년을 뺀 3년을, 2037년의 값에서 

2017년의 값을 뺀 것을 20으로 나 값에 곱한 뒤, 년도인 2019년의 값에 더한 것이 2020년

의 망간 값이다. 이를 식으로 표 하면 식(2)와 같다.

년 육상광상 망간 개발비용 년 육상광상 망간 개발비용
 ×년 육상광상 망간개발비용
년 망간개발비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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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망간 구리 니 코발트 종합

2007 0.79 1.60 4.55 11.92 18.86

2008 0.80 1.63 4.65 12.17 19.25

2009 0.82 1.66 4.75 12.41 19.64

2010 0.83 1.70 4.84 12.66 20.03

2011 0.85 1.73 4.94 12.91 20.43

2012 0.86 1.76 5.04 13.16 20.82

2013 0.88 1.79 5.13 13.41 21.21

2014 0.89 1.82 5.23 13.66 21.60

2015 0.90 1.85 5.33 13.90 21.99

2016 0.92 1.89 5.42 14.15 22.38

2017 0.93 1.92 5.52 14.40 22.77

(비용 상승)* 17.89% 19.90% 21.24% 20.84%

2018 0.94 1.93 5.57 14.50 22.93

2019 0.94 1.95 5.61 14.59 23.10

2020 0.95 1.96 5.66 14.69 23.26

2021 0.95 1.98 5.71 14.78 23.42

2022 0.96 1.99 5.75 14.88 23.58

2023 0.97 2.01 5.80 14.97 23.74

2024 0.97 2.02 5.85 15.07 23.91

2025 0.98 2.03 5.89 15.16 24.07

2026 0.98 2.05 5.94 15.26 24.23

2027 0.99 2.06 5.99 15.35 24.39

2028 0.99 2.08 6.03 15.45 24.55

2029 1.00 2.09 6.08 15.54 24.72

2030 1.00 2.11 6.13 15.64 24.88

2031 1.01 2.12 6.17 15.73 25.04

2032 1.02 2.14 6.22 15.83 25.20

2033 1.02 2.15 6.27 15.92 25.36

2034 1.03 2.16 6.31 16.02 25.53

2035 1.03 2.18 6.36 16.12 25.69

2036 1.04 2.19 6.41 16.21 25.85

2037 1.04 2.21 6.46 16.31 26.01

(비용상승)* 31.91% 37.96% 41.78% 36.82%

Table 5.3-11. 종별 육상 상 개발비용 측 결과(2007년~2037년) (A forecast of the 

development costs by mineral resources, 2007~2037)

(단 : USD/lb)

* 『심해  물자원(망간단괴) 개발 경제성 분석 평가』(200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문

가 설문결과에 따른 평균 등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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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3. 종별 육상 상 개발비용 측 결과(2007년~2037년) (A forecast of the 

development costs by mineral resources, 2007~2037)

5.3.2.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 추정

5.3.2.1. 기  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7)에서는 300만톤 채 량 립 시나리오 일 때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을 망간, 구리, 니 , 코발트를 각각 1lb당 생산시 총 25.275USD로 추정하 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7)의 연구에서 제시된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의 총 합인 

25.275 USD/lb을 기본으로 하되, 앞서 제시한 종별 시장가격 정보 등을 이용하여 종별

로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을 분해한다. 

우리나라에서 재 개발 인 심해  망간단괴 상 총 7개 구를 상으로 조사를 한 결

과, 망간을 비롯한 종별 매장량  그 비율은 [Table 5.3-12]  [Fig. 5.3-4]에 제시되어 있

다. 망간의 매장량이 90.84%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니 이 4.52%이고, 구리 3.82%, 코발트 

0.82%의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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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 Cu Ni Co 합계

119,908  5,042 5,966 1,085 132,001 

90.84% 3.82% 4.52% 0.82% 100.00%

Table 5.3-12. 한국에서 개발 인 심해  망간단괴 7개 구의 종별 매장별  비

(단 : 천 톤)

Fig. 5.3-4. 한국에서 개발 인 심해  망간단괴 7개 

구의 종별 매장별  비

5.3.2.2. 심해  망간단괴 개발비용 추정결과

[Table 5.3-12]의 정보와 [Table 5.3-13]에 제시된 심해  망간단괴 상의 종별 경제  가

치  비율 정보를 이용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7)에 제시된 심해  망간단괴 개발비용 

정보 등을 종합하면 [Table 5.3-14]와 같이 종별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 정보를 추

산할 수 있다. 

[Table 5.3-14]에 제시된 종별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 수   각 비율을 도식

으로 나타내면 [Fig. 5.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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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 Cu Ni Co 합계

3,052 260 874 416 4,602 

66.32% 5.65% 18.99% 9.04% 100.00%

Table 5.3-13. 심해  망간단괴 상의 종별 경제  가치  비율

(단 : 억 USD)

Mn Cu Ni Co 합계

16.76  1.43 4.80 2.28 25.275

Table 5.3-14.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의 종별 분해 결과

(단 : USD/lb)

출처: 『심해  물자원(망간단괴) 개발 경제성 분석 평가』(200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Fig. 5.3-5. 심해  망간단괴 종별 개발비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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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의 향후 망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7)의 보고서에 제시된 심해  망간단괴 개발비용의 변화 추이에 

한 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비용 변화율에 한 평균값을 추정하면, 10년 후 

-2.94% 만큼, 30년 후에는 -14.60% 만큼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0년 후 망간단괴 개발비용 등락 비율 설문에 응답한 문가의 소속별 설문조사 결과는 

[Table 5.3-15]에 제시하 으며, 30년 후 망간단괴 개발비용 등락비율 설문결과는 [Table 

5.3-16]에 제시하 다.

　구분 체
소속

심해  연구개발 

참여경험

학교 연구소 기업 정부기 있다 없다

응답자의 수(명) 183 37 72 20 54 50 133

하락하나 가격모름(%) 1.6 2.7 2.8 - - 2.0 1.5

-51% 이상 (%) 3.3 5.4 2.8 - 3.7 2.0 3.8

-31%~-50% (%) 2.7 2.7 2.8 5.0 1.9 2.0 3.0

-21%~-30% (%) 8.2 10.8 6.9 10.0 7.4 8.0 8.3

-11%~-20% (%) 18.6 18.9 20.8 10.0 18.5 20.0 18.0

-1%~-10% (%) 26.2 27.0 25.0 35.0 24.1 28.0 25.6

0 (%) 2.2 - 4.2 - 1.9 2.0 2.3

1%~10% (%) 12.0 10.8 11.1 10.0 14.8 8.0 13.5

11%~20% (%) 2.7 2.7 4.2 - 1.9 4.0 2.3

21%~30% (%) 6.0 5.4 2.8 5.0 11.1 8.0 5.3

31%~50% (%) 4.4 - 6.9 5.0 3.7 6.0 3.8

51%이상 (%) 4.4 5.4 2.8 - 7.4 4.0 4.5

상승하나 가격모름(%) 1.6 - 2.8 5.0 - - 2.3

무응답 (%) 6.0 8.1 4.2 15.0 3.7 6.0 6.0

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 -2.9 -7.5 -3.8 -6.4 2.1 -0.4 -3.9

Table 5.3-15. 10년후 망간단괴 개발비용 등락비율에 한 문가 설문조사 결과 (Result 

of expert survey for development costs advance decline ratio of manganese 

nodules after 10 years) 

출처: 『심해  물자원(망간단괴) 개발 경제성 분석 평가』(200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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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
소속

심해  연구개발 

참여경험

학교 연구소 기업 정부기 있다 없다

응답자의 수(명) 183 37 72 20 54 50 133

하락하나 가격모름 (%) 2.7 2.7 4.2 5.0 - 2.0 3.0

-51%이상 (%) 6.6 8.1 8.3 - 5.6 8.0 6.0

-31%~-50% (%) 18.6 24.3 22.2 20.0 9.3 22.0 17.3

-21%~-30% (%) 15.3 10.8 13.9 20.0 18.5 12.0 16.5

-11%~-20% (%) 14.2 13.5 15.3 5.0 16.7 20.0 12.0

-1%~-10% (%) 10.4 8.1 11.1 20.0 7.4 10.0 10.5

0 (%) 0.5 - 1.4 - - 2.0 -

1%~10% (%) 6.6 5.4 5.6 5.0 9.3 - 9.0

11%~20% (%) 4.4 - 1.4 - 13.0 6.0 3.8

21%~30% (%) 2.2 5.4 1.4 - 1.9 2.0 2.3

31%~50% (%) 4.4 5.4 5.6 - 3.7 6.0 3.8

51% 이상 (%) 6.6 5.4 4.2 10.0 9.3 4.0 7.5

무응답 (%) 7.7 10.8 5.6 15.0 5.6 6.0 8.3

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14.6 -25.5 -17.1 -6.4 -7.3 -16.5 -13.9

Table 5.3-16. 30년 후 망간단괴 개발비용 등락비율에 한 문가 설문조사 결과 (Result 

of expert survey for development costs advance decline ratio of manganese 

nodules after 30 years)

출처: 『심해  물자원(망간단괴) 개발 경제성 분석 평가』(200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되, 육상 상 개발비용의 향후 망 추정치 산정시와 동일

하게 심해  망간단괴 상의 종별 개발비용을 추정한다. 

각 종별로 분석한 심해  망간단괴 개발비용의 미래 변화 추이는 [Table 5.3-17]  [Fig. 

5.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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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망간 구리 니 코발트 종합

2007 16.76 1.43 4.80 2.28 25.28

2008 16.71 1.42 4.79 2.28 25.20

2009 16.66 1.42 4.77 2.27 25.13

2010 16.61 1.42 4.76 2.26 25.05

2011 16.57 1.41 4.74 2.26 24.98

2012 16.52 1.41 4.73 2.25 24.90

2013 16.47 1.40 4.72 2.24 24.83

2014 16.42 1.40 4.70 2.24 24.75

2015 16.37 1.39 4.69 2.23 24.68

2016 16.32 1.39 4.67 2.22 24.61

2017 16.27 1.39 4.66 2.22 24.53

(비용 하락)* -2.94%

2018 16.17 1.38 4.63 2.20 24.38

2019 16.07 1.37 4.60 2.19 24.24

2020 15.98 1.36 4.57 2.18 24.09

2021 15.88 1.35 4.55 2.16 23.94

2022 15.78 1.34 4.52 2.15 23.80

2023 15.68 1.34 4.49 2.14 23.65

2024 15.59 1.33 4.46 2.12 23.50

2025 15.49 1.32 4.43 2.11 23.35

2026 15.39 1.31 4.41 2.10 23.21

2027 15.29 1.30 4.38 2.08 23.06

2028 15.19 1.29 4.35 2.07 22.91

2029 15.10 1.29 4.32 2.06 22.76

2030 15.00 1.28 4.29 2.04 22.62

2031 14.90 1.27 4.27 2.03 22.47

2032 14.80 1.26 4.24 2.02 22.32

2033 14.71 1.25 4.21 2.00 22.17

2034 14.61 1.24 4.18 1.99 22.03

2035 14.51 1.24 4.15 1.98 21.88

2036 14.41 1.23 4.13 1.96 21.73

2037 14.32 1.22 4.10 1.95 21.58

(비용 하락)* -14.60%

Table 5.3-17. 심해  망간단괴 개발비용 향후 망(2007년~2037년) (A forecast of the 

development costs by deep-sea manganese nodules, 2007~2037)

(단 : USD/lb)

* 『심해  물자원(망간단괴) 개발 경제성 분석 평가』(200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문

가 설문결과에 따른 평균 등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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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6. 심해  망간단괴 종별 개발비용 향후 망(2007년~2037년) 

(A forecast of the development costs by deep-sea manganese nodules, 

2007~2037) 

5.4.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의 상업생산시기 측

5.4.1. 육상 상 개발비용과 심해  망간단괴 개발비용의 추이

육상 상 개발의 경우, 경제성 있는 매장량이 감소하는 것과 함께 환경비용의 증가, 에

지비용 상승 등이 원인이 되어 개발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상된다. 이 결과는 과학기술정

책연구원(2007)에 제시된 문가 설문조사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반면에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의 경우, 심해  망간단괴 개발 기술력의 발달, 량생

산 가능, 기존탐사 자료의 이용 가능 등이 원인이 되어 개발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상된

다. 이 결과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7)에 제시된 문가 설문조사 결과와 정

확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앞으로 육상 상 개발비용은 증가하고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은 감소할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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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육상 상 개발비용과 심해  망간단괴 개발비용의 추이 비교

육상 상 개발비용의 상승과 심해  망간단괴 개발비용 하락을 2007년부터 2037년까지 

비교한 결과는 [Table 5.4-1]에 제시되어 있다. 

연도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A)

육상 상 

개발비용(B)

개발비용의 가치

(A-B)

2007 25.28 18.86 6.41 

2008 25.20 19.25 5.95 

2009 25.13 19.64 5.48 

2010 25.05 20.03 5.02 

2011 24.98 20.43 4.55 

2012 24.90 20.82 4.09 

2013 24.83 21.21 3.62 

2014 24.75 21.60 3.16 

2015 24.68 21.99 2.69 

2016 24.61 22.38 2.23 

2017 24.53 22.77 1.76 

2018 24.38 22.93 1.45 

2019 24.24 23.10 1.14 

2020 24.09 23.26 0.83 

2021 23.94 23.42 0.52 

2022 23.80 23.58 0.21 

2023 23.65 23.74 -0.10 

2024 23.50 23.91 -0.41 

2025 23.35 24.07 -0.71 

2026 23.21 24.23 -1.02 

2027 23.06 24.39 -1.33 

2028 22.91 24.55 -1.64 

2029 22.76 24.72 -1.95 

2030 22.62 24.88 -2.26 

2031 22.47 25.04 -2.57 

2032 22.32 25.20 -2.88 

2033 22.17 25.36 -3.19 

2034 22.03 25.53 -3.50 

2035 21.88 25.69 -3.81 

2036 21.73 25.85 -4.12 

2037 21.58 26.01 -4.43 

Table 5.4-1. 육상 상 개발비용과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 비교(2007년~2037년)

(Comparison of developing cost between land deposits and deep sea for 

manganese nodules, 2007~2037)

(단 : USD/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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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에 제시된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 - 육상 상 개발비용’을 살펴보면 

2007년에 (+)의 값을 기록한 뒤 지속 으로 하락하다가 2023년에 이르면 (-)로 환됨을 알 

수 있다. 즉 2023년이 되면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이 육상 상 개발비용보다 낮아

질 것으로 망된다. 

따라서 2023년(개발 후 약 15년)에는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이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

을 갖는다고 측할 수 있다. 이를 도식 으로 나타내면 [Fig. 5.4-1]과 같다. 

Fig. 5.4-1. 육상 상 개발비용과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 

비교(2007년~2037년) (Comparison of developing cost between land 

deposits and deep sea for manganese nodules, 2007~2037)

2023년이 이르면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이 육상 상 개발비용보다 낮아지는 것

으로 분석되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본격 으로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 물을 시장에 내 놓을 수 있도록 지 까지 진행되어 온 심해  망간단괴 개발사업을 

지속 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심해  자원개발사업에는 많은 기 비용이 투입되기에 민간에서 주도하기는 어려

우므로 정부의 공 재원을 2022년까지는 투입하여 원만한 사업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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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향후 연구과제 

5.5.1. 심해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사업성(재무  타당성) 분석

육상 물자원과의 비교  상업생산시기 측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심해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사업성(재무  타당성)을  시 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재무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심해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수익률이 시장이자율보

다 커야 할 것이므로 심해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수익률을 합리 으로 추정한 후 이 결과

를 가지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효과 으로 유도하고 본 사업의 사업성에 

한 국민 홍보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본 사업에 한 공 재원의 안정  확보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5.5.2. 과학  계량경제(econometric) 모형을 용한 국제 물가격의 합

리  측

과학  계량경제(econometric) 모형을 용한 국제 물가격의 합리  측은 심해  망

간단괴 개발사업의 사업성  경제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이다. 가격 측이 

제 로 되지 않으면 사업성  경제성에 한 단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계에서 리 통용되면서도 통계  완성도가 높은 과학  계량경제 모형을 용

하여 국제 물가격을 합리 으로 측하는 작업은 심해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한 꼭지로

서 지속 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사업성 평가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국제 물가격을 합리 으로 측하는 연구를 통

하여 경제  타당성  재무  타당성에 한 한 평가가 가능하고 공공·민간이 추진하

는 타 자원개발 사업에서 요한 정량  정보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5.5.3. 육상 물자원 개발의 환경비용 평가( 는 육상 자원개발 비 심

해  자원개발 사업의 환경  우월성 평가)

일반 으로는 육상 상에 발생하는 해란 산개발과정에서 행해지는 토지굴착 암석의 

·분쇄 운반 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반침하, 오염수 배출, 폐석유출, 먼지날림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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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 등으로 자연과 사람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 산피해의 방지  복구에 한 법률」에서 불용화된 산시설

물 사택·사무소·공작물 등의 방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출수의 수질악화, 시각  오감 유

발, 청소년 우범지로의 작용 등 사회  피해까지도 해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 산피해의 방지  복구에 한 법률」에서는 법 제11조에서 해의 범 를 산개발 

에 발생하는 폐석, 물을 선   제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 꺼기· 재  침출수, 

물을 채굴한 자리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표의 함몰  지반의 균열, 갱에서 유출

되는 오염수  선 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업활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먼지, 그 밖에 

업활동에 의한 산림  토지훼손 (토양  농경지 오염을 포함한다.) 등을 언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발생 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폐수유출, 폐석․ 물 꺼기 유실, 지

반침하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재 1,376개소에 이른다. 

구   분 폐수 폐석
물

꺼기

지반

침하
폐시설 폐갱구 출수 합계

폐 속 산 215 196 50 2 135 429 - 1,027

폐석탄 산 35 137 - 72 98 - 7 349

합  계 250 333 50 74 233 429 7 1,376

이 게 육상 상의 개발은 많은 환경비용을 야기하여 각국 정부는 해를 방지하기 해 

많은 공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는 모두 육상 상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 이다. 따라서 육상 상 개발에 따른 환경비용까지도 평가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육상 물자원 개발의 환경비용을 평가( 는 육상 자원개발 비 심해  자원개발 사업의 

환경  우월성 평가)하는 연구를 통하여 심해  자원개발 사업의 우수성을 알리기 한 홍

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회  비용 최소화라는 제에 부합하는 자원개발사업의 추

진이 용이해 질 수 있다. 한 심해  자원개발사업의 지속  추진을 한 안정  재원의 

확보에 기여하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상된다.

5.6. 소결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사업에는 많은 기 투자가 요구되는데 이것을 민간에서는 감

당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는 R&D 사업의 형태로 심해  망간단괴 개발사

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심해  망간단괴 개발사업은 2-3년 후에 성과가 나기는 어려운 사업이다. 왜냐하

면 본 연구의 분석결과 비로소 상업  생산이 가능한 시기는 2023년으로 추정되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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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다고 해서 당장의 수익성을 이유로 심해  망간단괴 개발사업에 한 지원을 유보하

거나 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심해  망간단괴 개발사업에 지속 인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기술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원래 업은 벤처사업에 비유하곤 한다. 그 이유는 막 한 기 투자가 필요하면서도 성

공률은 100%가 되지 못하고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기

업이 의욕 으로 나서게 되더라도 궁극 인 성공 에 이르기 에 흔히 얘기하는 죽음의 

계곡에 빠져 탈출하기 어렵게 된다. 이때 정부의 공 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지속하게 되

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성공  사업화에 정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업생산시기까지 정부는 지속 인 투자를 하되, 이제는 민간의 참여도 유도하여 

정부의 투자와 민간의 응투자가 함께 하여 시 지 효과를 내면서 추후 성과의 많은 부분

이 민간으로 이양되어 고용창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다른 R&D 사업과 달리 인내심이 필요하며 앞서 제시한 몇 가지 향후 연

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심해  망간단괴 개발사업의 성공화를 한 제반 여건  기  자료

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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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17차 회기에서 나타난 요한 변화 의 하나는 망간단괴에 새로운 체약자가 등장하 다는 

과, 이 체약자의 탐사 구 신청 지역이 유보 구라는 이다. Nautilus의 자회사인 NORI와 TOML

은 2008년에 제출한 바 있는 자료  소유권  회사 리, 자  등에 한 새로운 정보를 수록하여 

다시 제출하고 망간단괴 탐사계획서 승인을 요청하 으며, 이사회는 이들의 탐사계획 신청을 승인

하 다. 특히 NORI는 심해  유보 구에 한 탐사계획을 신청하 으며, 이사회의 결정은 최 의 

유보 구 탐사계획서 승인 사례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심해 자원 탐사신청서의 승인과 함께 제17차 회기의 주요 이슈 의 하나는 망간단괴 개

발규칙 논의의 시작을 들 수 있다. 이는 ISA와 국제사회가 심해  사업의 개발이 임박했다는 것에 

한 비작업이자, 기술  개발의 성숙도 혹은 그 기 를 반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즉 우리나라의 심해  사업 추진체계가 연구개발 사업 단계에서 사업화 단계로 진  환을 꾀하

여야 할 단계에 이르 다는 것, 그리고 향후 상업단계에서의 추진체계와 제도  구축 논의가 시작되

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이번 회기에서는 심해  망간단괴 뿐만 아니라 해 열수 상에 한 국과 러시아의 탐사

신청서가 수되었는데, 국은 인도양 남서부 ridge 부근에, 러시아는 서양 앙해령에 한 탐

사계획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 다. 

망간단괴, 해 열수 상 탐사규칙 제정에 이어 심해 의 핵심자원  하나인 망각간 탐사규칙 논

의 한 채택단계에 진입하 는데, 재 핵심 이슈를 제외한 부분의 조항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2012년 제18차 회ㅚ기에서는 망간각 탐사규칙이 무난히 채택ㄷㄱ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구 확보 가능성과 정책  단의 시 성, 산 문제가 연계될 경우 등을 고려하여 기존 

심해  사업과의 산 조정을 통한 조기 연구개발 개시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물시장의 동향  심해  물자원의 가격  수  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2003년 이후 

등하던 물자원의 가격은 2008년 후반 융 기로 인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차츰 회복되

는 듯 했으나 2011년 하반기 유로존 재정 기라는 돌발 인 악재로 인해 속가격은 등락을 반

복하고 있다. 

이 듯 로벌 경기침체의 우려로 세계시장이 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해  물자원(동, 니 , 

코발트, 망간)의 가격 역시 2010년 비 1.6% 하락하 지만, 2011년 동의 가격은 사상 최고가격인 

톤당 1만 달러를 돌 하기도 하여 년 비 20.9% 상승하 다. 

동 생산량은 2009년 1,578만 5,000톤에서 2010년 1,617만 5,000톤으로 년 비 2.47% 증가

하 으며, 2010년 소비량은 년 비 4.61% 증가한 1,910만 9,300톤이었다. 2011년 동의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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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기가 차츰 회복되면서 년 비 20.94% 증가한 톤당  8,934.9달러로 나타났다.  

니 의 생산량은 2009년 142만 6,000톤에서 2010년 154만 9,000톤으로 년 비 8.63% 증가

하 으며, 2010년 소비량은 년 비 15.45% 증가한 151만 800톤이었다. 2011년 니 의 가격은 

톤당 23,325.4달러로 년 비 7.59% 증가하 다.

코발트의 생산량은 2009년 6만 1,800톤에서 2010년 8만 8,300톤으로 년 비 42.88% 증가

하 으며, 2010년 소비량은 년 비 8.93% 증가한 5만 6,000톤이었다. 2011년 코발트의 가격은 

년 비 14.35% 감소한 톤당 39,947.5달러 다.

망간의 생산량은 2009년 966만 4,000톤에서 2010년 1,292만 톤으로 년 비 33.69% 증가하

으며, 2008년 소비량은 년 비 7.2% 증가한 1,329만 톤이었다. 2011년 망간의 가격은 페로망

간의 경우 년 비 15.88% 감소한 톤당 2,403.7달러로 나타났으며, 실리코망간의 경우 년 비 

6.22% 감소한 톤당 1,326.1달러 다.

와 같은 심해  자원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볼 때, 이제 심해 자원개발사업은 

실질 인 상업생산을 목표로 한 실용화 기술개발 단계에 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

발 결과물의 수요자이며 개발기술 실용화의 주체인 민간기업들의 극 인 참여가 필요한 시 에 

와 있다. 민간기업들은 심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특화된 기술역량을 극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 간에 연구성과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사업이 정부와 민간기

업 간의 트 쉽 형태로 추진된다면 심해 자원의 상업개발을 한 노력은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한 민간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하여 요청되는 주요 사항 가운데 하나는 이들 기업들을 안

정 이고 장기 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 때 무엇보다도 요한 것은 해

당 정책지원이 얼마만큼 기업들의 요구를 실제 으로 반 하는가 여부이다. 그러한 요구를 악하

기 하여 기업들을 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기업들이 심해 자원개발사업에 한 참여를 결정

하는 주요 요인은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와 투자안정성  이윤의 창출에 있었으며, 따라서 기업들

이 투자자 의 회수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안정 으로 투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과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한 심해 물자원의 종류, 양, 시장가격 등에 한 정 조사가 필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행 법제 하에서 심해 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제도를 이용하는 것과, 지식경제부의 성공불융자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조세특례제

한법」의 해외자원개발에 한 투자 진 규정에 따라 조세혜택을 받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러한 행 법제는 부분 타국의 배타  경제수역 내에서 수행되는 자원개발 사업을 상으로 하는 

반면, 심해  사업은 공해 상에서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제만으로 심해  사업을 지원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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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심해  망간단괴 사업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통가 해 열수 상 개발사업의 

경우, 경제성평가 결과 물자원의 상업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명되면 탐사단계에서 자 을 

투자한 기업들에게 통가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구에 한 개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통가 

투자 액을 타 지역 투자 액으로 인정해 으로써, 민간기업들의 투자 리스크 완화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망간단괴 개발사업 역시 사업의 성공시에는 기업들에게 독 개발권 인정  기술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실패시에는 망간단괴 이외의 심해 자원 개발에 한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망간단괴에 한 투자 액을 인정하는 등 투자에 한 보장제도를 마련한다면 기업들의 보

다 극 인 참여를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편, 이러한 심해 물자원개발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서는 육상 상의 개

발비용과 심해  망간단괴 상 개발비용에 한 비교가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즉 육상 상 개발

비용과 심해  망간단괴 개발비용을 합리 으로 추정하여 서로 비교함으로써 자가 후자보다 커

지는 시 , 즉 심해  망간단괴의 상업생산시기에 한 측이 요구되는 것이다. 

먼 , 제품의 가격은 일반 으로 제품의 개발비용과 비례 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서 종별 가

격 한 종별 개발비용과 비례 계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심해  망간단괴 개발사업과 련한 

최근의 종별 시장가격은 망간이 1톤 당 2,545달러, 구리는 1톤 당 5,150달러, 니 이 1톤 당 

14,655달러, 코발트가 1톤 당 38,360달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육상 상 개발비용을 

추정하면 망간 1 운드 당 0.79달러, 구리 1 운드 당 1.60달러, 니  1 운드 당 4.55달러, 코발트

가 1 운드 당 11.92달러이며, 이러한 육상 상 자원개발은 향후 경제성 있는 매장량의 감소와 함

께 환경비용의 증가, 에 지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종에 계없이 꾸 히 그 비용이 상승할 것으

로 측되었다. 

심해  망간단괴의 개발비용은 재 망간 1 운드 당 16.76달러, 구리 1 운드 당 1.43달러, 니  

1 운드 당 4.80달러, 코발트가 1 운드 당 2.28달러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심해  망간단괴 

개발의 경우 기술력의 발달, 량생산 가능, 기존탐사 자료의 이용 가능 등이 원인이 되어 향후 개

발비용이 하락할 것이며, 구체 으로 10년 후에는 -2.94%, 30년 후에는 -14.60% 하락할 것으로 

측되었다.   

분석 결과 심해  망간단괴 개발비용이 육상 상 개발비용보다 낮아지는 시 은 2023년이 될 것

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이 시기가 되면 심해  망간단괴 개발사업은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측할 수 있다. 따라서 상업생산시기까지 정부는 지속 인 투자를 하되, 이제는 민

간의 참여도 유도하여 정부의 투자와 민간의 응투자가 함께 시 지 효과를 내면서 개발 성과가 

민간으로 이양되어 고용창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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